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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제1장 1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남북한법제개선

남북한은 상호 합의로 
「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낱북관계의 진전은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정한 내용

의 이행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

남북기본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간 인적 · 물적 교류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

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와 대비는 긴요하다 할 것이다.

본고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살펴고,

남북이 모두 통일을 향한 진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간 경제 및 사회분야의 교 류 · 협력기반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법리적 문제와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남북간의 구체적

실毛방안을 규범적 차원에서 모색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으며,
'

남북 률실무위원회'의 합 적 · 발전 활용 움 될 것 라 생각한다.

제2장 북한뱁제의 이해(남북한법제비夏)
a

. 남북한은 각각 국내법 체계에 의해 법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분단하의 남북한의 법제

는 과 체제에 따라 본 인 차 를 且 있다.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

북한의 법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선결과제로서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단계별(화해 · 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상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우선 화해 . 협력단계에서는 냠북의 정치적 화해, 군사적 신뢰

구축, 제 · 사회 · 문화 見 류와 을 통한 관계개선 부응하는 체계통합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이는 법체계통합의 준비단계라고 할 수 였는 바, 북한법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 , 남북한 제자료의 五 환을 통한 상호 이해骨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洲闢 測純

'

'

북한에서 통일에 관한 조항은 1972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였다(제5조). 북한의 1992

년 헌법온 북한에서의 3대혁명에 의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강조하고, 조국통일3대

원 (자주· 화통 · 민족 단결) 한 통 실 을 한 투 을 (x]]9旻)하 다.

1992년헌법에서 이제까지 북한의 대남혁명 선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 간주돼 왔던 
'

전

국적 범위' 0972년헌법 제5조)란 대목의 삭제는 북한의 대남 선의 변화와 관련하여 검

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2. 북한형법

국 사면 원 (Amnesty Intern Ational) 등 국 권단A]] 확 었듯 북

한에서는 비인도적인 공개적인 사형집행이 이른바 
'

인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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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처힝은 일반헝사범 받만 아니라 
' 

정치)/]수용소'에-서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

이루어 짐으로써 인권이 유린v]고 있다, 인/침해행위가 자행펼 수 있는 배겅은 북한의

헝사]/]제에서도 기인한다. ·A'한형]%은 체제의 유지 · 강촤수단으로 작용하머, 이 과정에서

인-dd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짐y 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 헝]ty 은

� 

사최주의]/]이 이른tIl- 
'

사회주의 ]/]칙성'의 실힌各 위한 수탄으로 기능하

고 있음 보어주고 있다, 이러한 성힝·은 
" IA은 사회겅제제도의 반엉이며, 정치의 한 표

현양식이고, 일정한 사회깅제제도와 게骨平쟁을 띠난 1첩이랸 있읍 수 없다"는 김일성의

교시룰 통헤 알 수 있다. 남한과 북한 힝]%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살퍼보먼 다음과 같다,

칫쩨, 남한헝1W]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7로서 죄헝범정주의를 헝1%헤석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데 비헤, 북한 헝11]은 형]但]/]<nL의 유추헤석을 헝1%해석의 전제로 심음

으로 써 실짐적으로 죄헝]/]정주의의 곤간을 부정하고 있다,

둘째, 님'힌·헝]/]이 빔죄<- 성요긴의 개님을 위])1성의 추정 내지 징표기3 읍 가지고 있

다고 보는네 비해, 북한 헝 빔상 구성요긴은 범죄성 립요건의 구성요소로셔 
"

일정한 행위

를 특징짓A< 객핀적 및 주$적 五징의 총체시1 이해%고 있디,
A%쩨, 님-한헝1%]은 u]수를 장 미수외- 중지미수로 구분햐)7. 불능미수의 누]을 인정하

고 미수t%의 형-皇 기수에 비헤 형을 감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 형빕은 준비(에비)와

미수를 기수의 겅우와 동일한 조 항에 의해 처1월하도록 함요로써 범죄완성의 단게에 따라
AJ각 형식적으로 차5하어 처]但하는 근대힝사1%]의 일반원칙애 반하는 처벌3Y-정을 두고

있다.

넷 , 남한헝1/]은 헝법을 국가가 뱀죄에 대한 Id를상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어 그의

책임을 전제로 과4하는 l%의박틸·로 이헤하는 토 대 위에 형]但의 본질을 해익-에 대한 응보,
1相죄에 대한 일반예방 내지 특별예방의 목적이 고러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 헝1/]은

헝벌을 공산주의 및 전체주의 헝법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에 따라 부곽함으로써, 전체주

의 체제구축을 위한 도크1-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다섯 , 북한헝빕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다의직이고 추상적 ·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형]%의 해석적용애서 자의적인 운용의 가능성이 %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 헝뱁

은 게骨적 본집론과 헉명적 사명론에 의헤 이닝적으로 각색되어 있으며, 권력체제의 특

수성에 기인하어 형]{]의 기본인 죄형법정주의와 게인책임주의는 부정되2 있다는 1이

한국과 북한 헝범의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1987년 헝뱁이 범죄

종류의 축소, 형1선의 완화 등 1974d 형거상 비민주적인 요소를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근대

헝사]/]원리와 거리가 111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3. 북한민법

인]%은 주로 사유재산제도와 게익z의 자유를 c/[-율하는 법이라는 개닙에시 보 
, 사우

재산제룰 부정하는 사최주의국가에시는 게약의 자유에 기초하는 민]]<]의 존제의미를 찾기

이럽다. CJ자]예도 불2 - 하고 북한에서 민%은 주요한 ]/j骨분야의 하나이며 11한 나롬데로

의 민1;9이론을 헝성하고 R)다. 북한은 북한의 ]A이5의 독자성읍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19%넌 북한의 빈]%전이 제정되었다, -l+한의 A·1명에 의히-먼, 빈]g은 
"

사회주의사최

에서 그 당사지-들이 시로 독자적인 대骨'한 딩·사지-j2 니·서는 그 러한 겅제관게의 분야吾
<

d-제"하A · 것이머, /.f- 3Y-율 상은 이둘 분이·에서의 
"

가치]/]칙과 노h-에 의한 분배)/]칙의

직·용-皇 ](러骨과 긴·린힌· 재죠t직 괸A 및 이叫 괸국1된 인걱적 谷게"라]L 힌·디-. 이에 비추어

북한민법의 모습· 디-各과 같이 실멍'낌 수 있다.

- - 4 -



첫째, 북한면법은 당사자들이 서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관계를 갖는 한

개인간, 개인과 사회주의적 제기관간,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간 등의 경제관계

.

를 규율하게 된다.

둘째, 북한민법은 서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당사자로 나서는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적 이며 조직 적으로 명령하고 다른

일방의 당사자가 복종하는 경제관계는 민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북한민법은 경제법의 대상이 되는 여러 경제관계를 망라하여 규율한다. 이것은

북한Ao] 본 剋 민 과 원론을 하 않는 한다.

넷째, 북한민법은 혼인 · 가족관계 · 상속관계에 속하는 경제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 이들

분야는 부부 내지 가족성원들의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한 관계에 관해서는 가족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볍이 일반적으로 경제질서의 기본을 정한다는 점에서 볼 때,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북한먼법의 채턱은 북한이 경제질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에서 민법의 확정은 경제질서의 변화대응과 기존 질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 북한 상사법제 및 대외경제법제

북한법분야에서 상사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형식적인 상범전의 존재여부만을 두고 볼 때, 북한에는 남한에서와 같은 독립된 상

법 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상볍이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

제를 먼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해결하고 있다. 형식적 법규정과 관련하여 북한의

상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북한법분야에서의 상법분야의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

다만, 최근 북한의 법제양상을 보면, 북한의 상사관계에 관한 변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기업(회사)에 관한 영역에서는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북한은 1992년 헌법에서

북한영역 내에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제16조), 북한의 기관 · 기업소 · 단체와

외국법인 또는 개인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의 장려조항(제37조)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

省법에서 
'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하는 대목을 추가하였다(제37조).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북한에서 대외경제개방법제 및 외국인투자법제가 제정되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 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 및 외국인투자법제는 상사범에 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제들은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상볍은 아니지만 내용상 상사법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인투자법제를 통해 북한의 상사법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A

e

제3장 국내법의 정비방안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현재까지 통일 및 대북정책의 정부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법

상 상호승인한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며, 분단국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이라는 두 정치실체 즉 국제법 주체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국간 합의라고 일

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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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북한 또한 남북기뵨합의서에 대하여 이떠한 ]/]$] 구속력·완 부여하여 남한측에 이의 준

수를 요구하거나 북한 자신이 이를 이행하고자하는 아무런 이적 확신(op%%O )
'

ur is )이나

수요(」Prnccs·%·l'fas 를

� 

가지고 있다는 징표를 보어주고 있지 않다. 이는 님북기본합의서의 E-

당사자가 아무린 조 익)체결의 진정한 의도릅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보

여주는 젓이다.

더욱이 국회논 최근 님-북기뵨힙-의서에 데한 걸의안을 채택하먼서 남북기 합의서가 온

거레의 통일의지의 표헌이머 빈족화헤의 대장전이라고 하여 법적인 문·서로서보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문서見 빌·아骨었다. 띠-라서 남북기뵨합의서는 합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real intention)와 그에 대한 국최의 수용태도를 고려할 떼 범률기 효럭을 갖는 조 의1

이라기 보다 그 내용의 이행에 대하어 합의의 딩-사자들이 윤리적 의무같을 갖는 신사협

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L/- 네용의 볼이행에 내하어는 정지적 비난은 가능할지라

V 합의대용의 창이행에 2거한 1%1적인 깅-제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 헌법상 영토조항 및 통일조항의 문제

남북기본합의서와 관런된 힌법조항으로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제3조의 엉토조항파

제4조의 펑촤히 통원조항이다, 힌뱁의 엉토조항은 남북기꼰합의서 및 제1부속합의서의

상호체제인정 · 존중, 네부문제불간섭, 상호낳가칩 y 남꽈기본합의서 전반과 상층의 여지

를 가지고 었다. 또한 영토조항은 失낸19]復-皇 강조한 젓으로 결국 북한을 반국기-딘·체로

보는 것인데 반해 평화적 骨인조항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시 영토조항

과 상충된다고 지적되2 있다.

엉도조항과 통월조항문제에 대한 중 ·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영旦조항을 평화공존체제에

부합하도록 개페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 나 엉토조兮과 통일조항은 다음과 같

은 이유에시 힌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칫찌], 엉見조항과 통일조항의 입%론·적 해결合 위한 호1뱁게정질차는 힌범개정권력으로

시 
2

국빈적 힙-의를 도출하어야 하는바 이는 ) (내 정치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먼하고 극십

한 국론분일으로 인한 교 각살우의 愚롤 범하게될 수 도 있다. ,

돌째, 헌재의 분단은 잠정적인 것이떠 분단3복을 위해서는 펑화통일의 당위성과 강력

한 통일의지의 강조가 필요하므료 동일조항은 존치되어야 한다, 엉토조항을 개정하고 동

시에 펑촤톤일조항을 삭제한다면 이는 일의지겯어와 분단고착화추구로 인식될 가능성

이 다분히 있다.

9째., 힌행힌부]은 진문에서 민주적 개혁과 함께 평촤적 통인을 힌법이 지향하는 이M.

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적, 민주적 사멍입을 허-히고 있다, 특히 통일곽

관련하어 힌]相은 제4조에서 펑최.통일조항合 신설하어 대한민국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管 것을. 국가의 기브적 의무로 규징하]1 있다. 이러한 짐-3- 감안할 떼 평화톤일조항은

힌1%적 가치이머 동시에 대한빈국이 지향헤이· 할 기본이녑인 통일에 데한 강한 의지를

표멍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펑화통인조항은 무럭昏일정·책을 포기한다는 선언적 ,

의미를 내$하는 깃 인바 펑촤직 昏일의 억사적 사멍合 천멍한 힌뱁전문과 %]략전쟁을 부

인하는 국제펑촤주의·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y , 엉旦조항과 펑화통일조항이 상충한다고 한더라도 펑화통일조힝'이 영토조항보다

우월적 호 %이 있는 것 로- 해석힘S<;(써 평최· 원조힝괴-W 엉-巨조힝을 -그대로 존치시킬

수 있다. 힌])]의 잉見조항은 동일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적 사멍에 따라 통일한국을

답성한 후에 잃어서 국가잉억으로시 한반도吾 3:(-정하고 S)는 것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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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남북교류협력법은 제정당시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등 남북관계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법제화한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한간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의 기초가

되는 헌실상황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낱북교류협력법의 개정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

어왔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 또는 시행령에서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

과 단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입법을 통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헌논란이 있는 남북五류협력법 제9조 제3항은 통일부장관에게 자의적인 승인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원칙을 기초로 정부가 수립한 대북정책에 적합한 범위내의 승인권을 부여한 것이다. 따

라서 헌범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거나 법치주의 혹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4조, 통신의 자유를 규정한 헌볍 제18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를 위와 같이 보는 한 통일부 장관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과 어긍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승인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한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兮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볼 수 없을 것 다.

정부조직법 제28조를 비롯한 행정각부의 권한에 관한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외 준용규정 및 위임규정의 축소나 남북협력기금 남북見류협력법에 대하여 이제

까지 지적된 제반문제점들과 국가보안법등 타법령과의 상충 등과 같은 법체계상의 지

위에 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又 이를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 
'

남북五류협력기본뱁
]

'

윽

일<, . , 삡 악 ,럽벙)f'""
4. 국가보안법, 국적 법, 북한의 실체를 부인하는 법령규정

i

하였으-나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후 북한의 국가적 실체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당연히 반국가단체라는 일반적. 일적 해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 · 존중한다는 것은 남북한간의 상호실체

인정은 남한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지 못하는 지역인 휴전선 이북에 낱한과 같 
'

은 
'

국가적' 실체로서 북한정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단 북한에 대하여 
'

국가적' 
-

설체성을 인정한 이상 북한이 행한 일정한 행위의 결과로 다시 不法的 叛徒 
'

團體'로 격하

시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또한 남북旦류협력법에 의하여 북한의 정권이나 사회단체, 주민집단이 五류협력의 대

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반국가단쾌로 녕다먼 이들 행위주쾌를 모 두 반국가 단

체로 보게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의 의미는 북한정권의 담당자가 직접 또

는 3자를 王구且 하 A한민국 국헌을 문란 하거나 국旦참절 목 
'

을 가 특

.

- 7 -



정의 1栢죄행위를 한 겅우에 당해 행위의 처]y>에 괸런해서만, 또한 이 경우에도 북한 전

체가 아니라 당해 범죄 행위와 직접괸곡1이 있는 특정의 북한기관이니- 단체만을 반국가단

제>L Y는 것이 타딩·히-0.

더욱이 제7조의 찬양 · 고무와 관린해시 최근 국제연합의 인핀이사최는 
"

의사표힌이

우인히 이적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기니· C//- 딘체에 대한 동정심읕 표힌한 것까지 처벌한

것은 기민적 · 정치직 권리에 관한 국제5iL익<'에시 인징하는 제한의 범위暑 t%어닌 것"이

므로 조 속히 게정하리-It 의조1各 제시하었다. 따라서 제7조는 조속한 시일네에 게정되어

이· 히J%지)간 동빕의 0른 7(-정의 정비吟 빌'및추어 개정히·는 것이 님'북'한3계개신의 괸점
x

에서 보더라도 더욱 바람*]하다 할 것이다,

국민의 자걱인 국적은 국가의 실효적 Y치권이 미치는 인적범위에 한정된다는 웜칙에

서 보먼 북한주민은 데한민국 국민파 동省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전다고 할 수 없디-. 현실적으로 남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남한의 대인고권이 실효

적으로 행사도1지 못하는 41한의 인적c/-성웜인 북한주민에게 한국국빈의 국적을 부여할

수 엾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지억에 내헤서는 조소1인민민주주의공회·국이 엉Y고권과 대인고킨

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젓으로 국제사회에서 빈·아들여지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은 조

선인민민주주의공촤국의 국민으2(L시 북한의 국적을 갖는 외국인으5'L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아돌이기 어립다. 이는 낱한의 북한주민에 대한 5 (적부여처리에 있어 헌섈과 다로며

대외적으로는 2국가 데내적으로는 1국가 2정부라는 헌실인식에시 보면 같은 국가의 국민

에 대하어 거주지역과 관할권행사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간주하1<- 것이

된디·,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하여 입법론적인 해결방1/]으로는 첫째. 납북관게의 헌실을 감안

하여 북한주민의 IF]적 지위1제를 우리 국적보]에 v-정함으로써 탈북자의 권의을 보호하는

방뱀올 고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 j-적] 에 북판게의 특수성을 반엉하여 북한

주민의 국적에 뎨하어 한국-국적취득에 관한 특례5'Y-정을 두는 방안, 또는 독일의 사레를

준용하이 현재의 국적법에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한빈국 국적은 그 들이 북한지역에

기주하는 동안 정지된다는 단서를 <d-정하는 방안 등을 셍각할 수 있다. 둘째,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엉하어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국먼도 아닌 북한주민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ii-정

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납북기본합의시는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현행모]령에서 사용

되고 있는 
'

북한괴뢰정권' 네지 
'

북한괴뢰집단'이라는 표현 중에서 
'

괴쾨'라는 용어는 우선

직으로 식·제 내지 개정헤이·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상호체제인정 · 존중의무와 특수

관게의 억동성, 기-변싱, 미 래지향성 등에 비추어 북한의 실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거나 T

는 북한의 반)(가성을 전제로 하여 적융하도록 에정되어 있는 Y렁들各 점진적으로 3페
하여 니끼-는 것0'l 티-당하다.

x

5,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반하는 조익5 및 휴전헙정의 페{드의

님-북기1<합의시에 기제겯조익]의 존중조항이 포함되었4<가와 관계없이 님-북한< 제3국

과 체릴한 기존조약을 존1해이· 한다. 기체짇조약의 존중조항이라는 신인적 의미의 확

내지 주의6't-정이 없다고 헤서 남북한이 각기 제3국과 체절한 기존조약의 존중의무가 면

제되는 것은 아니기 떼-tI-이다. 조 익1은 어디까지나 당사국간의 약속이21로 당해 조약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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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북한측이 기체결조약의 존중문제와 관런하여 아적 비엔나조약법협약의 가입국이 아님

을 이유로 그 구속력을 부인한다고 해도 이는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먼 비 엔나협약의 제

34조는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확인 · 선언한 규정으로서 동 협약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각기 제3국과 기체

결한 조약, 예건데 한미상호방위조약, 북한 · 중국간 및 북한 · 러시아간 동맹조약간에 아

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남북간에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남북간의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

분계선을 평화협정에 의한 영역경계선으로 전환하여 한반도 내에 평화정착이라는 민족생존

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를 달성하여야 한다.
%

團

4

제4장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외국인투자법체계와 기본적인 문제점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은 중국의 것을 旦방하又 있지만. 여러 가제 면에서 아직

섭 乳說/'且 :')' < 묘
또한 불명확하여 법의 현행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4) 법규보다는 계획, 지침, 지시 등

5) 자A]가 과 차 ,

하고 었지 못하며 심한 경우에는 법규 자체가 일반정책목표의 선전, 선동을. 위한 추상적

선언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는 현재 20 여개의 외국인 직접투자관련 법령이

있지만 수빽개의 법령이 있는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벤약하다. 북한의 관련

법령들은 외국인투자의 모든 활동에 적용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으며 平

. 명성과 구체성이 없다는 점 이 특징이다.

2. 외국인투자법제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북한 외국인투자법의 문제점으로는 직업동맹의 결성,

100% 단독투자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의 한정, 노동자의 채용과 
' 

해고에 있어서 북한측

인력알선기관과읠 계약 내지 합의요구, 직업동맹조직의 활동, 토지이용권매각시 토지임대

5섬 認' 雪君'君 뇨/ 밀보A벌,찹猛색
태환불가, 외국인종업원 소득의 해외 송금한도(원칙적으로 60% )제한, 북한보험의 강제,

합작기업에서의 북한측에 의한 경영 담당 등을 비롯하여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기술도입제도, 지적재산권제王, 장려사업의 범위, 회사의 승인, 해산,

업종지 사유 등의 불명확성도 우려할 만 부분이다. 이 한 장애들은 기업의 인사 ·

경영상의 자율성과 자본이윤의 회수들 억렵게 하거나 기업의 毛제찍 이윤수구를 크게 제약

하고 있다.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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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割정의 체걸 
'

힝/ 남북이 체겯하어야 할 부.속합의서로서 중요한 것은 이중고1-세방지'협정. 투자보장

협정 L'l-리고( 분젱의 헤길에 관한 기본우1칙-皇 정하는 헙징 2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어러

가지 미홉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님-북한 딩'국이 합의서를 통해 법적으로 해걸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짐도 이러한 주장울 뒷민-침한다, 이러한 각종 합의서의 들 속에서 대북겅협은

이7어지이· 할 것이다. 「남북사이의 촤句와 뷴가침 및 교 류 · 헙 럭의 이행과의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시」) (이하 
' 교朴 ·

'협 
부속휩-의시'라 한다.) 제1조 (12)는 

"

담과 북은 겅제

교A'f와 
' 

]%을 원환히 추진하기 위하어 필요한 7지-보장, 이중과세뱅·지, 분쟁조정질차 -

대해서]<- 쌍방이 거-의하이 정한다,"라고 5[-정하고 9)다. 투자를 하·는 님한 기업의 입장으

로 서b 북한의 Z·런 ]/]규의 정비와 더받어 님-한 낭국과 -l%P한 당국간의 협정은 필수 불

하다. 이 러한 넘-북간의 합의서들은 하니·의 )/] 적 吾(legal framework )로서 기능各 할 수 있

도록 <-/- 지위를 28어올El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먼에·서 9후 납북괸·계d 진진되는· 경우, L'/- 1-)1용·皇- 보다 c /·체叫시키A<:- 직·업괴-

디-[[L어 납북 당국간의 힙-의시의 해석과 이'행과 관런된 분쟁해길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fl

VI--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기업이 체걸하는 대북투지-게약시에서도 반2- - 시 납북간의 각

종 합의서에 따라 투자가 이3' 어지는 것이라는 7]울 명A'1하는 9이 바曾직할 것이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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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장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남북한 법재개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남북한은 상호 합의에 따라 
「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으로 
"

남북간 대화를 통한
「

낱북기본합의서.의 이 행 ·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1)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

정신의 복원과 합의서에 정한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본적으로 낱북기본합의서에 정한 내용의 이행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7 l[說, %訓 섭AL'노 쓰0킬' .
관한 법적 제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에서 1998년 9월 5일 헌법개정과 함께 이'른바 
'

김정일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군사 등 제반 분야에서의 남북五류 ·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급속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남북한의 경제교류 · 협력

의 확대는 가시화되고 있는 바, 예컨대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개발을 비롯한 북한내 한

국기 공단추진을 포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북경제협 내지 북한진출을 위한 사

전 작업이 진행되고 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남북한 교 류 · 협력시대의 본격

간 且완부문 旦를 파악함剋 북한 한 暑 바탕 旦
.

남북한의 통합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있다.. [ ,

이와 관런하여 
'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하 
'

남북화 공w원 
'

산하 두五록 한 
'

률실무 할은 앞剋

남북관계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낱북한이 상호 협의하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여기서는 기존의 낱북한법제의 상층문제를 제기하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상응하도

록 남북한 제 문 가 見 될 수 있을 것 다. 하 위한 작% 전제且

서 우선 북한이 제기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낱한법저]개폐에 9한 대비자료를 마련할 필

를 준비할 펼요가 였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대비하는 법제의

정비방안을 연구하는 목적 있는 것이다. 무릇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에 대비하

는 법제개선문제는 남북한의 어느 일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각기 나름의 범

官具 씹 A."""'*""'"*"'F
기존의 체제와 의 차 가 한 순간에 하나의 가치질서 합치하기는 어 우 , 따라서

대 럽시대의 법제도의 합치도 서로 다른 체제하의 법제로 기능한 만큼 통합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렇지만 남북이 화합의 길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이에

1) 「대북정책 어떻게 추전되고 있나,, 통일부, 1998, 53면.

2) 
'

법를실무협의회'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문제를

협의 · 해결하도록 합의하고 있다(화해부속합의서 제4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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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도록 서로 상충하는 법제의 개신작업은 필수적이다. 이는 서로의 인네와 타협의

사고를 요구하는 어리운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신뢰회복차윈에

서 상호 11J제에 관한 이해를 전제로 하머, 이를 토대로 점진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하어야

한다. 우리에게 통일은 헌실적인 문제로 다가서고 있으며, 이는 통일을 준비하는 구체적

인 데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그/- 가운데 통일을 위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법제의 마린은 중요하다. 기실 통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최종빤게에서는 볍제의 동화

와 통합이 필수적임을 독일과 예W의 통일사례를 통 1] 잘 알 수 있었다. 우리의 통일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하여 대비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의 기초단게라

할 수 있는 납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관런한 뱁제개선작업은 낱북한 모두에게 현안으로

다가서고 91다.

이에 기초하어 뵨고는 넘-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단게에서 제기필 수 었는 법적

문제점을 산피고, 남북이 모 두 통일울 향한 더 많온 진전을 위한 법제개신방인-울 논급한다,

이를 통해 c-1욱이 닙-북간 경제 및 사회분야의 교 류 · 협력기반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범리적 문제와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그리고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낱북

간의 구체적 싣천방안을 규법적 차원에서 모색하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으머, 
'

님-북 i률실무위원회'의 합리적 · 발전적 필·용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젓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납북기뵨합의서의 구체적 이행에 대비하는 법제개선방안의 논구에 있어서 우신 남북한

의 현재의 법제에 관한 이혜를 필요로 한다.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협의하는 )개정

에시 통일을 위해서는 납북이 서로' 통일을 저헤할 수 있는 뱀률적 . 제도적 장애를 제거
'

하는 것이 우신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애 대한 기초작업을 전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여기

에는 낱북이 서로 상뎨방에게 범제개선을 주장할 수 있눈 상대방의 법제를 얄아야 하며,

동시에 일방적인 개폐주장 보다 합리적인 자세로 상대방의 법제개신을 유도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1相제를 상대방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논리도 포함

한다. 이에 본고에서 북한의 빕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되, 낱한의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3- 내용울 고 찬한다, 또한 북한의 9한]循제에 대한 개폐주장에 비추어 낱한
14제의 개신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인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북한뱁제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 개갑1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척에 따라 논의하게 필 것이다,

첫쩨, 현시점에셔 북한꺼제에 관한 이해를 위한 고曾이다. 특히 최2-의 북한법제의 번

화양상은 북한의 대내외적 촨겅변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여러 면에시 많은 변화를 뵤이고

웠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의 빈촤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판게의 진전기-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최근 북한의 환겅보1화에 대응하는 정책전촨은 1첩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논네, 이 대한 분석은 북한의 A%1회.방향을 가늡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니-. L[1-라서 19%넌과 1998년에 두 차례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의 네용읕 비旻하여

형사법제, 민사] 1제 및 겅제관게]<tI, 외국인투자%제 등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법제정비

에 대한 분석을 통헤 북한의 번회-움z]임合 모 색하는 젓이 省요하다. 또한 앞의 논의를

기초로 남북한의 범제를 분야별로 비교 · ]Va·함으52써 납북]%제의 차이점과 공통접을 7- 찰

한디-. 아各러 북한1%]제 가운데 국제 법 및 국제인핀v-의0 등에 위배하는 v-법을 논규함으

로써 
'

남북1%骨실무협의회'에서의 -11한]/]제의 게폐문제를 제거하는 법적 근거를 도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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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거나 논의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북한의 문제

제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및 논 를 제공할 수 었다.

둘째, 남북한 법제비교를 통해 북한법제骨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즉 남북관계의 전전에 따른 국내법적 정비방안을 논구한다. 여기서 남북간 통일을 위한

법률적 · 제도적 장애제거와 관련하여 논의되玆던 내용을 포함하되, 남북한의 교류 . 협력 
'

단계에서 다루어질 사향을 고려하여 고찰한다. 여기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의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볍적 성격을 규명하又, 현행헌법상 통일관련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여 그 정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

법을 비롯한 북한관련법의 정비방안을 검토해본다. 리고 휴전협정의 개폐논의와 관련한

논의에 기초하여 정비방안을 논급한다. 이는 북한의 낱한법제에 대한 개폐주장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헌행법상 兄순문제를 검토하 개선책을 且 색하는 데

에 중점을 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서의 남북교류 · 협력과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빗뻘 항' //브 A 君헐] 
]

의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 특히 경

제협력부분에서의 법제개선방안을 마런하는 데에 있어 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북한법제에 대한 남한의 대응적 입장에서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였다.

본 연구는 남북한 법제의 비교분석과 문힌조사에 의한 연구방법으로 
.
진행하며, 남북한

법제가 낱북한의 각각의 이념과 체제원리에 입각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又려하여 논급한다. 러면서도 남북한이 여전히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그 법제도상의 원칙과 내용도 판이하다는 면을 고려하되, 남북한의 법제통합의 길의

본又를 통해 남북한 상호 관계를 해하는 기초자且가 제공 A 남북통합을

한 제마런 일恐함 且써
.

궁극 且 남북통일 학 측면 서 발전

報 梧.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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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북한법제의 이해(남북한 법제비교) 
'

고

'

납북한은 각각 국네It적 체계에 의해 빕제를 발전시커왔지만, 분탄하의 낱북한의 볍제

는 그 이넙과 체제에 따라 대립하어왔다. 따라서 님-북한의 통일은 서로 남북한의 법제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의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단계별(회4]] ·

헙럭탄계 - 남북연합단게 - 통일국가단계) 통일구도를 전제하여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

라 ]{]체계통합 추진구도도 이에 따라 단게빌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겅우 우선 화해 ·

'협력탄 
에서는 남북의 정치적 최.혜, 군사적 신뢰<iL축, 겅제직 · 사회적 · 문촤적 교 류와

협력舍 통한 판게게신에 부옹하는 뱁체계통합의 준비를 해니-가야 한다. 이는 보]체계통합

의 준비단계로서 어기서 북한]{]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남북이 법제자료의 교환을 昏

한 상호 이헤증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1절 북한헌뱁의 이해와 남북한 헌볍질서 비교
a

l . 북한헌거의 변화

북한힌법은 북한정권수립 이래 크 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1J누어 살펴불 수 있다.3)

첫째는 북한이 
「

북조신인민회의, 제5차회의(1948. 7. 9)에서 북한지억에 실시하기로

체어한 
'

임시현1%'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차회의(1948, 9. 8)에시 제정 · 공포한 
'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힌법' , ('1948년헌법' 또는 
'

인믹민주주의헌법')이다, 1948닌 힌법은 북 
'

한의 첫 정식힌법으로 북한의 제헌힌%에 해당하머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둘째는 북한이 
「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1972, 12. 27)에서 채 한 
'

조선민주주의

인먼공화국 사최주의힌]컴'('사회주의힌빕' 내지 
'

].972년힌)相')이다. 이는 1948년 힌법을

폐지하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최주의적 개조의 완성이라는 현실에 적합하도록

쩨로 
「

최 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fl.992. 4, 9)에서 대폭 개정한 사최주의힌법이다

('19929힌%' 또는 
'

우리식 사회주의' 힌]ty), 이 헌]p]은 북한이 구소린방의 해체 및 동구

사최주의국가의 사최주의체제봉괴 둥에 따른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빈화에 대응한 정책적

진환을 헌보]적으로 뒷)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중짐으로 하여 개정되었다.

넷째로 북한이 
「

최고인빈회의. 제10기 1차회의(1998. 9. 5)에서 재차 개정한 흐1법이다

('19989힌법' 7는 
'

김일성헌범'). 이 힌7]F 주'1 일셩주석 사망 이후 과도기적 상황을 거처

김정일체제의 공식적 출리음 계기로 %한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펄요성을 배경으로 하어

계정되었다, 그 래서 이 힌빕은 북한의 권럭체제의 개펀과 겅제조항의 보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ll . 님북한의 현뱁질서 비교

통일을 위한 힌]ty통은은 남북의 힌범체제의 통합울 찔하는 것이고, 우리의 통일은 걸

국 난인 헌71체제하 놓)으-亂써 달성괸 수 있다1 $ 서 반E 남북한 힌]%체제의
團 

團

고

부 부 團 管 團 團 부 

團 團 團 團 고

團 부 고 

團

T 북한힌법의 W$l에 관해서는 張明奉, 
"

北韓憲法 0年: 變化와 持續", 
「

憲法學硏笑

韓國憲法學會, [998, 256-四3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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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성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고찰

w

1. 지도사상 및 이념

두말할 나위없이 남한체제의 지도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 자유주의라 함은 개연주의를 바탕으

로 하여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며 이념이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전체에게 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남한헌법의 于성원리가 되는

만큼 남한헌법의 기본질서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다. 그리하여 남한헌법은 그 前文에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할 것을 밝히고 있다. 
-

0 tw,君 
'

썰, 립君 
"

%뻘' 柔/쇠'
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前文)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헌범에서 북한

은 
"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헌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근거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삭제하고 주체사상의 독창적 혁명이념성과 독자성

을 강조한 . 것이었다. 이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

로동당' 및 국가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은 정 1 . 외교 . 경제 . 사회 . 문화 .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

지도이념으로 기능한다. 북한에서의 법이념이나 헌법이론도 이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음은 예의일 수 없다.

. 한편 북한에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재해석 · 재구성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의 이상형올 제시하又 김정일지도 선을 구축해왔다.5) 특히 김정일

은 
'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체제고수를 위한 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다. 
'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대응하여 주체사상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서

이른바 
'

김정일지도노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9)다. 김정일은 
'

인민대중중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 5. 5)라는 담화6)와 
'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곽 우리당

의 총로선'0992. 1. 3)이라는 담화7>를 통해 
'

우리식 사회주의' 의 이론적인 정식화와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8>
'

우리식 사회주의'는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대응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을 강旻함 旦 타 사 주 와 차 을 부각 다. 은

4) 1972넌 헌법상 북한은 
"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4조)는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5) 高性俊 外, 

「轉換期의 北韓社會主義,, 大匹社, 1992
,

46-50면.

6)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0991년 5월 5일), 「근로자,, 1991년 6호
,

평양, 근로자사, 1991, 3-25면.

7)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조선중앙년감 1993.
,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3
,

33-48면.

8) 여기서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대한 역사적 교훈으로 표방된 
'

우리식 사회주의' 의 이론

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두 談話에 관한 分析은 申-激, 
"

北韓의 
'

社會초義 桂折'論 - 소련
· 東유럽 社會초義解體에 대한 北韓의 視角", 徐鎭英 編, 

「社會초義 改革과 北韓,, 高麗大 亞細

亞問題硏究所, 1992, 149-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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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지, 수렁의 유일체제와 당의 엉도적 핸1할보장, 중앙집권제 고수, 사적 소유 반대 및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유지, 당의 엉도게승보장, 3대혁명의 강촤 등을 
'

우리식 사회주의'

의 실현방도라고 하고, 사상에서의 자유 · 징지에서의 다당제 · 소유에서의 다양촤의 불용과

지방분권화와 시장주의의 배걱 骨을 사최주의체제의 셩A에 대한 교훈으로 V조하고,

일부 사회주의의 죄-절은 일시적이떠 사회주의로의 진행은 억사적 빕칙이라고 주장하였다.9)

또한 김정일은 
'

우리식 사최주·의' 에 데하어 
"

우리나라는 사회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

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인민데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머, 모든 젓이 인면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셤의 사회주의"이며, 
"

로동게급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라고 하고, 
"

우리식 사최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머

창조적인 셍촬을 보장해주A2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하였다.10> 
'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일성에 의해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도이님으-還- 창출된 것과 같이 김정일에 의해 새로운

이M으且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8닌 재차 개정된 힌빕에서도 그대로 건지

v]z R)S-, 1힌.은 19989힌·4을 
4

761힌%501>-S A[C(o]] %/,]a]- 2x]만, 19686 M

법은 김정일체제를 )相제촤한 힌법인 것이다,

2. 규벙적 목표

남한에시는 서방 자유민주주의국가와 같이 일원서인 목표를 표방하지 않고 있다. 체제

목표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사회의 최종목표인 공산주의사회의 건설과 같은 명확한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체제는 북한체제보다도 확실히 다양한 목표와 수단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다원적 목표와 수단의 다양성이 낱한사회의 특징이다. 그리하여

남한에서의 구f범적 목표는 일원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대체로 
'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구축과 반전이라 할 수 있다, 납한의 헌])]도 그 전문에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03 자유민주적 제원리의 유지, 卷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기초旦 한 기본권의 뵤장, 卷 사회국가, m 법치국가 등의 원리를

전제로 하2 있다.
'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에서 출발하여 명확한 사회적 전망

을 제시하고 있다, %한은 헌제의 사회주의사회를 점차 발전시커 미래의 공산주의사회를

긴설하려는 것으로, 드( 목표는 멍확히 일원적이고 이것과 다른 어떠한 목표도 배제한다.

북한의 노동당 v-약(1980)은 前文에서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어 전국적 법위에셔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

을 완수하는데 있으머, 최종>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촤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싣하는데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북한은 힌1%]에서 북한은 
"

전체 조선 인민의 리의을 대표하는 자

주적인 사회주의국가"임을 천멍하고(제].조), 
"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올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의 3대헉 명을 힘 있게 3컬러 사회주의의 완전한 숭리를 이룩하어 자주, 펑화통일, 빈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어 투쟁한다"(제9조)리그( 규정하고 있다. 또한

-11한은 
" 로동게骨이 렁도하는 로x-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직 통일에 의거한

다. 국가는 사상헉명各 강촤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吾·완 혁명촤, 로동게급촤하며 온 사회

를 동지적으로 길합된 하니-의 집단으로 만돈다"(제10조)고 규정함으로써 규1相적 목표를

뒷만침하고 있다.
고 고 團 고 

團 團 團 團 고 團 부 

團 團 團 團 團 團 미 w

권 고 고 a

9) 주1정 일, 
"

사최주의 V:1선의 력사적 교夜피· -Y-리당의 寺로선", 
'

[)if屬談話,
10) 깁 정 인, 

"

인T·11데중중심의 우리시 사회주의는 필승볼패이다", 前揚談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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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기본질서

남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서 의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이 정치

체제의 특질로서 권력분립제, 복수정당제, 사법권의 독립, 다수결원칙, 야당의 권리보장,

법치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특질 가운데 
'

권력분립'의 원리는 사회주의국가의 통치

조직의 원리인 
'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

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통치구조에 관한 기본원리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서 프롤레타리아 민주

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내실로 한다. 북한의 1992년 헌법에서
'

프롤레타라아 독재 실시'0972년 헌법 제10조)는 
'

인민민주주의독재 강화'로 변경되었는데

(제12조), 북한의 사회발전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러나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인민민주주의 독재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범주에 속하며, 개정헌법에서도 북한을

여전히 
'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규정(제1조)하又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기본

'픔4['느忍, 
쵸 ,...,. ... ...,.....,. .. ..

어짐으로써 노동당의 1당독재가 행해지고 있다. 즉, 북한의 정치체제의 구조는 노동당의

리더십에 의한 일원적 체계로 형성되어 1당독재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이에 북한의 정치

체제를 
'

당-국가체제'(party-state s ystem )라고 규정할 수 있다.12) 한편 북한의 정치체제

의 특질적 요소의 하나로서 이른바 
'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내지 
'

먼주집중제'를 들 수 있

는데, 북한은 이를 
'

먼주주의 중앙집권제'라고 칭하고 있다. 
'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사회

주의적 통치구조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1992년 헌법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북한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본질상 중앙집권제하에서의 민주주의, 즉 
'

중앙

집권제를 선형시키는 조건에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13> 이것은 실제로는 중앙집권주의적

요소가 민주적 요소를 지배하고 였으며, 여기서 민주주의란 중앙집권제를 보장 · 강화하는

한도내에서만 용인됨을 뜻하는 9이라 할 수 있다.14) 북한에서 모든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직·운영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은 확립되기 어렵다.

4. 경제적 기본질서

남한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경제체제를 그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남한헌법은 
"

대한

민국의. 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羅

11) 북한의 1992년 헌법에서 이 조항을 수정한 젓은 중국의 1982년헌법이, 1975년 및 197W헌법

에서 
'

프롤레타라아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라고 한 규정(제1조)을 
'

人民民主專政(獨裁)의 사회

주의국가'라고 하고, 그 전문에서 인민민주독재는 프롤레타리아독재와 같은 의미라고 한 데

에서 그 배경에 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상론은 張明奉, 
"

北韓의 改표憲法

0992)에 관한 考察", 
「
法學論避,, 제6집, 國民大 法學硏究所, 1993, 78-80면.

12) 사실상 북한체제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연원이요 중핵이며, 모든 국가기

관 및 사회단체의 지도적 핵심(leading core )이 된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모든 국가기관과 ·

사회단체는 노동당의 지도하에 당의 노선곽 정책올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 평양: 인민과학사, 1973, 11-12면.

14) 쇼翼龍, 
"

北韓촘法秩序의 理論과 實際", 「北韓法律體系硏究,,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72,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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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 AiL정하고 있다. 힌111은 헌대적 사회국가의 원리에 입긱T하여 남한의 경제체제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함으루써 
'

국민셍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근거하고 있음을 曾

히고 있다. ,
균헝있는 국빈겅제의 성%-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 A 지, 시장지배와

겅제럭 남용방지, 겅제주체간의 조 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제119조 2항), 재산省'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L촤(제23조 항) 등의 5)L정은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중요시하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국가 힌려에서의 사회국가촤(복지국가화) 경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겅제체제이다. 이젓은 자본주의겅제체제를

청산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인함에 따라, 사유재산제와 자유경4의 원리에 입각

한 자본주의겅제체제와는 본적으로 대립'한다.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사회주의기 생산관게를 토 로 한 국가에 의한 인민겅제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계획

이 행해지고, 따라서 경제체제의 유일한 가능성은 사최주의적 계획경제이다, 다만, 1992닌

힌뱁상 외국인의 합빕적인 권의보장(제16조)과 외국힙인 및 외국인곽의 기업합잉과 합작

의 장려(제37조) v의 규정은 북한의 대외겅제개방의 현]相적 굔거를 마련하는 젓으로 경제

부문의 번촤를 보어주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8년 힌빕에서 일부 자유시장겅제원리의

게님을 도 입함으로써 중국 및 여타 사최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정책을 모 방하여 겅제의

환릭을 도모하러는 북한의 의도릅 엿볼 수 있다.15) 
'

5. 사회적 기본질서

납한의 사회체제는 개방된 다원직 사회체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 불가침의 기본직 인권보장의 가치를 지향하는 체제이다. 체제이론적 면에

서 남한의 체제는 
'

사회유지(발진)모델'로서 성광1지워진다. 즉, 현체제를 유지 · 발전시켜

개 량함으로써 3-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생활을 안정 ·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 떼문에 님-한은 경제적으로는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취하고, 정치적으로는 
'

의회민주

주의체제'를 취하고 있다. 남한사최에서는 정치적 주요방향으로서 어딩·세력, 야당세력, 재야

세럭이라든가 또는 보수조]단과 혁신집단이 상호경젱하고 있고, 이 체제의 내부에서 국가

와 사회를 구속하는 통일적 목표를 실정하는 젓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曾할 수 있다. 이 체제에서는 다원적 의회민주주의절서를 기반으로 복수의

집탄이 권력과 이해를 관칠하기 위하어 상호 경쟁한다. 이와같이 이 체제에서는 다수의

집단의 권력과 이해의 대립을 긍정하고, 이들의 겅쟁에 의하어 그 발전을 기대하는 체제

이다. 이 체제에 있어시 국가는 헌존체제와 그 권럭, 이해구조의 유지 · 管전을 위하여 개

31하는 기능을 갖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사최체제는· 페쇄핀 일원적 사회체제이다. 즉, 노%당의 리더십에

의한 일원적 체게且 헝성되어 있는 체제이다. 북한은 혁명적 발전 · 변혁과정에 었어서의

15) CI 내용을 보민, 생산수단소유의 주체 와대(제20조), 국가소유의 대상 축소(제21죠), 사회 · 협
동단체의 소유대상 확데(제22조), 개인소유의 범위 叫대(제24조), 자립적 )긴족경제의 개넘 수

정(제26)), x-엽의 
'

현대화' 개노] 추가(제28조), 경제관리운- 체제의 y!1화(제33조), 대외무역주

체로서 사최 · 헙동단체 멍기(제36&), 
'

수겅제지데'의 기71창실 · 운영 장리 추가(제37조) 骨

올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이를 통헤 
"

우1가 · 가걱 · 수익성같온 겅제적 공간을 命게 이용하
도 록 한다"(제33조)고 하어 원가(cost) · 기·걱(price) · 수익성(profiO의 개님을 도 입하였다, 張

明奉, 
"

최H의 북한 사회주으]헌1h 개정(1998, 9, 5)의 분석 - 배정 · 내용 · 펑가 賀 정첵진망 -
"

,

「
1痛-·f/[究論難,, 제7권 2<헌

, 민족통일인7윈, 1998, 16-27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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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로서 자기를 위치 지우又'.있다. 이 체제는 공산주의체제의 실현을 지향하

있고, 따라서 체'제이론적으로는 
'

체제목표(지향)모델'로서 성격지워전다. 다시 말해 북한

은 프롤레타리아독재(실질적으로 
' 조선로동당'의 독재)하에 집단주의원리에 따라 집단에

대한 개인의 종속을 전제로 하고, 일정하고 명확한 목표(공산주의사회의 건설)를 갖는 체

제 다. 체제 서 국가는 사회주의사회를 유지 · 발전시 곡 공산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墮. 남북한 헌법상 통일관련조항

1. 남한헌법상 통일조항의 변화

영토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헌볍의 효력은 한반도전역에 미치며,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된다. 이 조항은 남북한의 분단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제국이 래
. 북한지역을 

'

포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전체에 시행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

에서 필요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영토조항은 래한민국헌법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에도 적용되어 한반도 전체에 효력을 보유한다는 명백한 헌법적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16)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역의 한계를 규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시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현재 휴전선 이남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이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구한

국시대의 국가영역 위에 건립되었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며, 휴

전선 이북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

미수복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17)

즉, 이른바 
'

구한말영토의 계승논리', 
'

미수복지역논리', 
'

반국가단체지배지역논리', 
'

한반도

의 유일합법정부론' 등을 내세워 북한지역의 남한영토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통일

정책에도 반영되어 정책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대볍원도 
" 

북한영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 대한

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18)고 하여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더욱이 제헌헌법의 영토조항은 어-떠한 유보조항이나 제한조항을

두지 앓음으로써 완성국가의 성격을 명백히 하였다.19) 이러한 태도는 제2차 헌법개정에

서도 나타났다.20)
t

16) 根 團, 
「銃-의 法的 問題,, 法文社, 1990

,
45면. 그래서 제헌헌법 제정 당시 舍鎭午 박사는

영토조항에 대하여 
" 

대한민국헌법은 결코 남한에서만 시행되는 젓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 유

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젓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히 본 조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

명하였다. 愈鎭午, 
「
新稿憲法解義,, - 潮閣, 1959, 50면.

17) 權寧星, 
「
憲法學原論,, 法文社, 1990, 143면; 쇼哲株, 「

憲法學槪論,, 博英社, 1988, 101면. 
.

18) 7<숫(] 1961. 9. 28, 42925上1 48.

19) 唯鎭午, 「憲法解義,, 明世堂, 1엥9, 22-23면. 制憲憲法案의 審議따 國會에서의 領土條項에 관한

論議는 
「

憲法制定會議錄(制품議會),, 품政史資料 제1집, 國會圖書館, 1967, 133-134면 참조.

20) 이에 의하면, 
tI

대한민국이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7조의2)는 조항을 추가하여 영토조항의 변경

을 어렵게 하였다. 이 규정은 제2공화국현법(1960)까지 그대로 규정되었으며, 제3공화국헌법

(1962)은 부칙에서 
"

국토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볍률로 정한다"(제8조)는 조항을 추

가하여 북한지역 현재 미수복상태 을 암시적으且 인정하는 旻항을 두 있었다. 金哲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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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토1항과 이와 관린한 판레는 법돈리상 대한민국의 힌법과 법률이 북한지역에도 적용

되게 된다는 점-S- 의도함으로써 북한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국가보안]t]애

저촉되어 처벌돤다, 엉旦조항은 %한을 
'

빈-국기·단체'로 규정한 
「

국가보인-뱀,의 2거가

되고 있다4원) 잉토조항은 한반도가 
'

사실상' 분단되어 있는 것파 별개로 
'

법률상'으로는

분단되어 있지 않다1< 것으AL 데한민국의
,

엉旦는 통일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젓이다..

영토조항은 북한合 국제리상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f한의 국가성 또는 국가적 실체성

까지도 부인하는 교·거조항이 되고 있다.

이후 영토조항은 제4공화국힌빔에시 펑최.동일원칙과 관린한 통일조항을 둠으로써 통일

조 항과 상충문제暑 야기시켰다. 이에 3가보안법의 존재 그 자체가 헌법적 2구]를 지]J

힙촉1직 성격올 갖1<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22) 그것은 제4공촤국 힌뱁(1972)에서

최초로 
4

통일'이라는 용어룰 사용함으로써 우리 헌])]이 통일시까지의 
'

잠정헌범'임合 암시

하였울 뿐만 아니라 통일의 빙']/] l- 내용에 9)어 펑촤통일의 원칙이 멍시되었다.23) 제5

공촤국711섭(1980)도 제4공화)f 현법상 통일관계-o-정을 승계하옜으떠, 여기에 멸 1항을

추가 또는 폐지하었다,24)
그리고 제6공촤국힌1]은 제5공화국 힌It상 170文, 대통령의 평화통일의더3제6(i조제3항),

취입신서(제69조), 국민투핀회부권(제72조), 데통렁의 자문기구로서 
「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92조) 등에 관한 
<d-정에서 데체로 고 네용을 승게하고, 특히 제4조에서 

"

데한민국은

통일各 지향하떠, 자유먼주적 기본질시에 71각한 펑화적 통일정책을 수럽하고 이를 추진

한다"고 하여 이른바 
'

평화통일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통일규정은 헌법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 국민적 과제로 5)L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일조항은 남북한의 분단이

라는 현실인정을 전제한 것으로 엉見조항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25) 통일조항으로 인해

영Y조힝·의 제힌힌]t의 제정당시의 규범적 의미의 변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남한의

, 헌정사를 통해 볼 떼, 제3공촤국힌끼에서 분단현실을 인정하는 간접규정을 두었고, 제4

공화국헌보]에서 
'

통일'이라는 용어를 헌1相에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남북분단상황을 헌법

에 밝힘으로써 통일을 국가적 곽제로 설정하였다. 힌행힌법은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 국

민적 과제로 설정하어 이에 의거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의해 남한헌법의 통일조항에 관한 문제는 특히 잉토조항(제3조)과 펑화통일

조 항<제4조)과 관런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디욱이 엉旦조항에 관해서 북한은 이를

통일에 장애가 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런한 1 제정비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f

國 蟲 w w 野 

團

團 團 團 w 

團

w 

團 團 團 團

鬪 w

錮

韓國統-과 統-·憲法制定問題", 「憲法論嚴,, 제3집, 힌뱁재판소, 1992
,

124-138번.

21) 쇼哲誅, 前揚書, 101.1친; 權寧星, 前揚솜, 143변.

%) 梁建, 「
[%

'

/:憲초義를 위한 번론,, 考試界, 1987, 28변,

23) 이를 보변, 
" 조국의 평촤적 통일의 3사적 사멍에 입각히·여"(주1문)라는 대목을 신설하이 혐재

가 미동일상데임-g· 긴-V적%-旦 MI-히]l-, ·제3장에서 「昏일주체국민최의.의 조 직괴. 구성, 권한

2에 관하이 if졍하고(제35조-제42조), 대통렁에게 
'

조회-의 평화적 통일올· 위한 성실한 의무'
를 부담지우2(제43조제4힝·), 대통럴의 취임선서시 

"

조국의 평촤적 통일을 위하여 데통렁으로

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헹할 것을 국민앞에 71숙히 선서"하도록 힘'으로써(제46조) 통일의 의

지를 친1칭하였다. 또한 부칙에서 
"

이 힌1/]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이질 떼까지 구
성하지 아니한다"(제10조)고 x-f정하고 있었다.

24) 이 힌1;d온 前文과 대통렁의 평최·동일의무(제38조제3항), 취입신서(제44조)와 ·V일한 귀-정을
</고, 대통링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떼 국가안위에 A 한 중요정책을 y·민Y표에 낱인 수 있도

록 하는 V-징에 통열에 관한 정첵도 At힘-시키고( 471), 「평촤통일자문최의,를 둘 수 었도륜

히A디-(제681), 힌VI 「통일주체<·신/1회의,y<· 페지4었디·.

5) 權寧보, 前揚書, 143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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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헌법상 통일조항 .

한편 북한의 1948년 헌뱁은 북한의 
"

수부는 서울시다"(제103조)라고 하여 북한의 유일

합법정부엄을 나타내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26) 북한에서 통일에 관한 조항은 1972년 헌

법에서 처음 규정하였다(제5조).

북한의 1992년 헌법은 북한에서의 3대혁명에 의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강旻하又,

조국통일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실헌을 위한 투쟁을 명기(제9조)

하였다. 이 1992년省법에서 이제까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 간주

돼 왔던 
'

전국적 범위' 0972년헌법 제5조)란 대목의 삭제는 북한의 대남 노선의 변화와

관련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27) 북한은 통일정책의 기조를 
'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 이란 대남혁명노선을 견지해 왔는데, 과연 북한이 기존의 자세에서 변화했

는지에 대해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 젓은 북한의 대남관계에 관한 기존논리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분석과 북한의 헌실변화에 비추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이 있을 수 있다.28)

현실적으로 북한.이 변화된 대내외환경 속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현실적인 정책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앞으로 적화 선에서 대남공존 선으로 전

환해 나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29)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대남정책의 구체적인 대응자세

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외정책과 연관

되어 있다는 면에서 최근의 북한의 대외정책의 정책적 변화의 움직임은 남한에 대한 기존이

자세변화의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

u

26)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청8년 5월 10일에 실시한 남한의 단독선거의 부당성을 제기하였다. 김

일성, 
"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챤동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실시에 관하여",

s-17면.

27) 북한의 1998년 현법상 대남관계에 관한 조 항은 1992년헌법과 같다.
28) 이에 관한 詳論은 張明奉 · 朴井源, 서h韓의 社會主義憲法 改正과 統-問題에 관한 硏쓰", 

「
省

谷論燈」, 제27집 3권(省谷學 E文化 %團, 1996), 2P. 892-897.

29) 許文寧, 
"

ih韓의 對南戰略分析과 展望", 「轉換期의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제6회 罷內學術

會議 發表論文集, 民族統-硏究院, 1993, . 45-47면; 黃荊茂, 
"

社會主義 改革과 北韓 對外政策

의 變/h", 
「社會초義 改革과 北韓,, 前揚書, 22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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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2절 북한형법의 이해와 남북한형볍 비교 
'

l . 북한 형뱁의 개관
디

1. 북한형법의 의의와 발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y의 3-제인권단체에 의해 확인되었듯이 북한

에서는 비인도적인 공개적인 사형집헹이 이른비- 
'

인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개

처헝은 일벤·형사 1 昏만 아니라 
'

정치법수용소'에서 정식 재판절차를 거지지 않은 채 이

루어짐으로써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의 실상을 보어주는 딘먼에 불과하다.

인%침헤행위가 자행된 수 있는 1·]]]겅은 북한의 헝사법제에서도 기인한다. 북한헝법은 체제

유지와 강촤수'단<且 작용 V, 곽정 서 인인침해의 소지를 안5( 있는 것은 제7>

인 분제점으로 지리되고 있다.

북한 형]%은 이진의 개별적 힝사]t렁�30)合 체계촤 · 통일화하여 최괵인민회의 제].차회의

(1 50. :·3. 3)에시 처A 채택도]었다. 이 보1은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단계에서 이易바 인민정권의

공고화와 사최주의긴싣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소런의

19269 형 ]칩을 모방하었다.3-1) 이 헝)/1은 1974닌 정되였는데,32) 형식적으로는 1972넌

효1 의 채텍에 수반된 ]%제정비의 일환이었으머, 싣짇적으로는 김일성의 유일지베체제

및 
'

조신로동당'의 독재체제를 고착시키고 강촤해야 하는 펄으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1974닌 헝]]t]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음으로써 -) 비민주성 · 반인권성 내지

빈·통일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컸다.33) 1974년 헝]/]은 19879에 다시 개정되玆데(최고

인민최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 1987. 2. 5 이하에서는 1987넌 형빕이라고 힘3,34) 이3

이른바 
'

주체의 헝어리론'이 강조되고, 김정일의 주도하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이 강촤되어
'

사최주의])1무생활지도위원최'가 ]%1의 준수 · 집행에 관한 지도적 억할을 담당하게 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젓이다.35)

2. 북한 형법의 이녕과 임무

북한 헝7]은 사회주의]X]이 이른비- 
'

사회주의 법취성'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기3-하고

있다고 탈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

W은 사회겅제제도의 빈·엉이며, 정치의 한 표헌양식
團 고 隆 

團

고 고 고 부 隆 團 

團

미 

團 團 미 뷰 부 뷰 團

管 

團

30) 북한헝1%의 법운1과 그 인원에 관해서는 김일수, 
"

%한헝범의 체계와 특색", 「닥한법의 체게와

특색,, 세죵언7소, 1994, 176-t86민,
30 김일수, 

"

북한헝% 409", r 북한)W률'행정논총,, 제8집(고려대 법학언구소, 1990), 60-77먼,

33 최고인민최의 상설회의 著징, IT/4. [2. 19: 이하에서는 
'

1974닌 헝더]'이라고 합
33) 이에 판해서< - 김일수, 위의 논문, 77-91면; 길인수, 

"

구소련 헝볍이 북한형법의 변촤에 미친

영향", 「북한])]률행정논총,, 제9집(고려대 범학 CI31-소, 1993, 266-277면; 북한언구소, 「북한헝

%의 삳상,(1990), 17-1061된,

34) ·ltf'한형사1%]과 관런하여 A[한은 헝사사건추]급의 게관성파 징회·싱, , 과학싱과 규벌성에 왼·전-

기하기 위하이 1%76 힝빕올 1995VI 3월 t5일에, ].992닌 힝사소송보]올 1%6년 1 월 [9일에

수정하였다고 M]"혔지만, 아직 <I- -7-체적인 네용온 알리지지 않고 있다, 진유힌, 
"

사회주의법제

사업의 본질과 기본네용", 「김 일성종합데힉·학보: 럭사 · l%학,, 제43권 3호(평양: 검일성종합데

희·출판사, 1997), 51떤,

35) 조]일수, 
"

7소린헝뱁이 북한헝 5)]의 W촤에 미친 영힝·", 앞의 첵, 278-281먼i 법무부, 「북한]%

의 체게적 고 잘(D): 헝사관게%,(]][]무자료 세169집, ]卽3), 123- [31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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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고, 일정한 사회경제제도와 계급투쟁을 떠난 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김일성의 교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북한 형법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 · 경제

제도와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순수하게 반영하기 보다

것이다. 주지하는 것과 같이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당과 국가, 혁명과 건설의 지도원칙으로

펑/] C꺾]갑某] , .

'

....

첫째, 형법의 기본이념은 계급적 본질에 두又 있다. 북한 형법의 출발은 계급투쟁의 개시

를 의미하며 제정목적도 계급투쟁에서의 승리에 두고 9)라. 여기서 법의 계급적 본질은

그 법이 어떤 계급의 의사, 정치를 표현하며 옹호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북한 형법은

수령이 영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동계급의 정치, 전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사회주의 형법이라고 강조된다. 그래서 북한 형법은 철저하게

동계급적 성격을 띠 있는 법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서 본질을 가진 법이라

는 것이다. 북한 형법의 계급적 본질은 반혁명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함으로써 표헌되고,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고 한다.

둘째, 혁명전통의 계승에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투쟁의

혁명정신이 북한 형법의 혁명적 성격을 규정하는 토대가 된다. 이 혁명전통에 의해 당과

인민은 해방후 일제의 식민저 형사악법들을 청산하고 인민의 이익에 맞는 혁명적인 형법을

제정할 수 있었으며, 이젓을 주체적인 사회주의 형법으로 강화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래서 북한 형법에 규정된 당의 형사정책의 요구, 형법상 원칙과 제도들은 바로 혁명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반혁명범죄를 비롯한 온갖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하여 혁명의

전통이론을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 북한형볍의 임무에 관하여 북한 형법은 
"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

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74년 형법이 제4조에서 규정한 형법의 임무에 비해 내용상 상당히

옹호
%

· 보위, 借 당의 노선과 정책의 옹호 · 관철, 卷 모든 범죄의 침해로부터 노동자. · 농

민주권 및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적 소유를 비롯한 혁명적 전취물의 보호, (% 범죄적

침해로부터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 · 재산의 보호
, 卽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엄격한 제도 · 질서수립 및 온 세상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혁명적 규율의 강화 등이

었던 반면에 1987년 형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 인민들의 자주적 · 창조적

생활보장만을 형법의 임무로 규정하여 내용이 단순화된 것이다.

북한 형법의 임무규정에서 주체사상의 강화에 관한 대목이 삭제되었는데, 이를 두고

북한 형법이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임무를 배저]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지도사상이며, 1992년 북한 헌법에도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

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체사상의 구헌이란 북한 형법상 근본사명이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형'법상 기본원칙에 관하여 1987닌 형법상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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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하어 
"

국기-는 빕 와의 투쟁에서 로동게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최적 교양을 위주로 하먼서 이에 ]%적 제재룔 배합한다"<동])l 제 조)

고 5)L정하고 있다. 이는 반헉명%죄가 페지되고 반헉명범조]에 대한 헝사정책적 기일V선

데신 종전의 인반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기본노·소1만을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7f정한

것이다.

둘쩨, 형사정책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

국가는 모든 공빈曾이 국가의 ]%을 존업있

게 데하고 커걱히 지키머 범죄와의 투젱에 적국 니-서게 하어 범죄를 미리 9도록 한다"

(동]/] 제3조)는 ·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헤 준법교양과 대중 r- 선에 입각한 사상투젱곽

군중적 平쟁의 내용各 입법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A%쩨, 헝벌양정의 일반원칙으로서 
"

국가는 t/]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러하어 매 t但죄자에게 <7-에 헤당하는 형빈을 적용한다"(동]1] 제4조)라고 규정

하고 있다. 북한에서 헝벌양정은 W은 정치사상성을 요구하는 활동이머, 법을 지탱하논

사1 ]일v-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힘으로써 당이 요37·하는 노 동게骨의 입장에서 수행하여야

t's삽""w""'"""w''巷*'"""V"'"相'伸'
넷깨, 민족반역자라고 하디라도 조국통일울 위헤 적극 나서는 경우 과거를 불문하고

형사책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i(-정<동]/] 제5조)온 사상平젱의 정책노선에 헝법규법이

갖는 骨원기능各 고려하이 -R정한 상징적 조항이라 할 수 있다.37)

다섯쩨, 자수에 관하여 
"

국가는 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죄행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자수한 자에 데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한다"(동](% 제6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것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뉘우치는 것을 진제로 히J-로 자수에 대한 용서는 %죄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旻읍 뉘우치도록 하는네 자<3을 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섯 , 행위시 보1원칙과 소급법 금지원칙에 관하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1칩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리에 의하여 헝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볍에서 죄로 보딘 행위를 이 )/]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헝벋을

종전 ]相보다 낮춘 경우에는 이 법에 [q1다"(동]/] 제8조)는 것이다. 이것은 형사책임을

지우는 있어서 행위시와 재판시와의 사이에 형벌1%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위시법을

직용하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디-. 이는 이른바 
'

행위시범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법의

효럭불소3-의 원칙에 의한 죄형]%1정주의 원칙의 하)J의 근간의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n . 남북한 힝빕의 비교
T

형1%1이 일반적으로 체제방어적 기능울 한다는 접에서 볼 떼, 한국과 북한의 상이한

이<3과 체제하에서 한국과 북한의 형기의 체계와 운용의 차이는 필언적이리· 할 수 있다.

한국 형거은 자A-민주주의의 이M적 2대위에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럭의

통제를 위해 ])]치주의와 권럭분립주의 등울 기뵨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는 빈몄 북한 헝법은

1 뉘일 헐]君힐,
한국 헝]%이 범치국가 이5[]에 따리· 국가와 사회의 가치체계를 보호할 목적 하에 사최체

제내에서 승인된 법익진서를 보호하고 사회진서룰 叫립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삼고 있

團 團 隆 너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管 

團

고 고 團

團 團 團 團 고 團 고 團 미 미 

團

36) 김3식, 
「헝1/]힉· 5, 평양, 김%성종합데학骨판부, 1986

,
174면,

37) 31 일수, 
"

북한헝7<l의 체게와 특색", 압의 책, 卽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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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비해,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교 육하는 것을 본질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남한과 북한 형법의 차이점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8)

첫째, 남한형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루로서 죄형법정주의를 형법해석의 기본

원리로 샅고 있는데 비해, 북한 형범은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을 형법해석의 전제로 삼음

으로써 실질적으로 죄형볍정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 L-1욱이 사회적 위험성을 범죄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정한다는 구성요건의 의의를

무시하고 있다.

. 둘째, 남한형법이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을 위법성의 추정 내지. 징표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 보는데 비해, 북한 형법상 구성요건은 범죄성립요건의 구성요소로서 
"

일정한 행위를

특징짓는 객관적 및 주관적 표징의 총체"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남한형볍은 미수를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로 구분하고 불능미수의 개념을 인정하

고 미수범의 형을 기수에 비해 형을 감면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 형법은 준비(예비)와

미수를 기수의 경우와 동일한 조항에 의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완성의 단계에 따라

각각 형식적으로 차등하여 처벌하는 근대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남한 공 관해 공동정 ,
五사 

, 방王 등剋 구별하又 방旻 우

형을 감경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 형법은 공범에 관해 형식적인 구분만을 하고 있을 뿐

이고 공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다섯째, 남한형법은 형'벌을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의

柔낄 富모]*또합덜낄 君 
'

형벌을 공산주의 및 전체주의 형법에 대한 兄구주의적 관점에 따라 부과함으且써 전체주

의 체제구축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여섯째, 북한형법은 그 규정이 불명확하고 다의적이고 추상적 ·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형법의 해석적용에서 자의적인 운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 형법

은 계급적 본질론과 혁명적 사명론에 의해 이념적으로 각색되어 있으며, 권력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형법의 기본인 죄형법정주의와 개인책임주의는 부정되 있다는 점이

한국과 북한 형법의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1987년 형법이 범죄

업鳥헐, 認 認 
" '" """· '" "

제3절 북한 민볍의 이해와 남북한 민법비교

l . 북한 민법의 개관

1. 북한 민법의 의의

민법은 주로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의 자유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사유

산제를 부 하는 사 주 국가 서는 약 자유 기主하는 민 존71] 를 찾

38) 남북한 형법의 비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법무부, 앞의 책, 1063면 이하의 「
남북한 형법

의 비교,표 참고.

5C
團 

르) 
團



어렵다, j%에도 불구하]( 북한에서 민빕은 주요한 법률분야 하L]·이며 북한 니·름대로의

빈범이론을 형성하고 있다. >한은 사회주의린의 번촤39)에 대응하어야 하며, 힌실적으로

심각한 겅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데내외적 대옹책의 일환으로 겅제부문에서 번화를 모색

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직후 마르크스-레닌주의하의 구소런의 법이론에 질대적으로

의존한 데에서 벗어니·, 可자성올 강조해왔으1J] 특히 구소런방이 해제되고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봉괴에 대응하어 보다 더 북한의 1%이론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1990닌 북한의 민버진이 제정되었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먼, 빈비은 
"

사최주의사회에서 그 당사자들이 서로 독자적인 대骨

한 당사자로 나서는 그러한 경제권·계의 분야를 v-제"하는 것이며, 그 규율대상은 이들

분야에서의 
"

가치님칙가 노 동에 의한 분HI]1심칙의 작용을 고려함파 관런한 재산적 관게 및

이와 S·린된 인걱적 판계"40)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북한삔법의 모 습41)을 다음과 같이

실멍할 수 있다,

첫쩨, 북'한민]/1은 딩-사자들이 서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시 뱁률관계를 갖는 한

개인간, 게인)/]-w 사최주의적 제기관간, 국가기왼간,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간 骨의 경제관게

를 규율하게 %1다.

둘 , 북한민]/]은 서로 독자적이고 대 한 당사자로 나서는 겅제관게를 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다론 당사자에 대하어 행정적 이머 조 직 적으로 명령하고 다룐

일방의 당사자가 복종하는 겅제관게는 민1/]의 5Y니]대상에시 제외한다,
A賀째, 북한1긴]/]은 정제닥]의 대상이 되는 어러 경제관계를 망라하여 규율한다. 이것은

-{if한]]11이 기뵨적으로 민법과 겅·제%의 이원론을 취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42)

)쩨, 북한민1%은 혼인 · 가족관게 · 상속관게에 속하는 경제관게를 규율하지 않는다, 이들

분야는 부부 내지 가족성원들의 인걱적 관계를 전제로 한 관게에 관헤서는 가족뱁에서

규율하고 있기 떼문이다.

이와 관런하이 복한민범은 제 조에서 it

민7%은 기관, 기%소, 단체, 공민吾 사이에 서로 
'

릴-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고 하여 그 규제대상을 명시하었다. 역

에 의하먼, 북한민빔은 겨률관계에 관린한 당사자들이 서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지위를

급J[[-'<o>초있일1, 일 1,

' 

[f"'""""
라 

고 부 미 귀 

團 團 團

5) 민려의 骨빌'E 근대시민사최에서 펑등한 사인(私人)간의 자유로운 징제기래와 소유의 자유를

근본내용으로 하고 자본주의 밀'진의 원동럭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자본주의민]/j을 사회주

의국가인 북한에서 찾아볼 수 但다, 그1- 러나 사최주의권의 개혁의 모습은 사회주의체제를 고

수하9서도 부분적으로 사적 소유의 인정과 사겅제거래의 자유률 인정함으로써 일부 자본주

의적 원리릅 사최주의게획경제에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1987년 민%통칙은 그러한

변화룔 보이주는 사레이다.
40) 「민% l , <섬의용>, 펑양, 김일성종힙-데학출보1·사, ]973, 10띤; 樣達坤, 

"

북한민%의 체계와 특색",
r
北韓法 體系와 特色,, 세종7)구소, 1994, 2671된.

41) 이에 관한 상론은 極達坤, 상게t분, 267- 卽번,

42) 이와 관린하여 사최주의 법이론상 두 가지 긴헤가 있었다. 하나는 수직 적 겅제관게는 헹정]/]

의 데상으로 하고 수평적 경제관계는 비록 사최주의적 제기판 사이나 - C/l- 조직파 시민 사이라

하더라도 민]Al의 대상으로 하자는 이론이다. 이에 비해 다론 하나는 사최주의적 조 직 사이의
겅제관계는 수직<E계이든 평등관계이든 이들을 모7 경제법의 대상으로 삯아야 한다C- 이론

이다. 이 7가지 이론 가운데 구소런의 t
%
)]이론이 겅제]y]을 배칙한 데에 따라 북한도 겅재법의

-57]적 엉 역-皇· 연정하지 않았다, 「민]h 1 , , 주1게서, 11-131;9, 그 래서 -%한민]%< 경 ]A]의

대상이 되는 여 러 겅제관게를 빙·라하여 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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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민범의 변화

맨법은 일반적으로 사유재산관계와 계약의 자유를 규율하는 볍분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민법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근대시먼사회에서 평등한 사인간의 자유로운 경제거래와 소유의 자유

를 근본으로 하는 법체계인 민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주의국가인 북한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민볍은 하나의 중요한 법률

분야로 되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민법이론에 의해 민법을 규제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후 일제하의 구민법에 대해 일제 통치기구를 분쇄한다는 명분 아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에 상응한 관습규범 또는 판례도

없었던 상황에서 북한의 성문민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

이른바 
'

인만의 민주주의적 의식'이라는 개념을 먼법분야의 기본규범으로 삼았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

민주주의 . 의식'이란 
" 

어떤 심리적 범주에 속하는 젓이 아니라 인면대중

의 확신에 기초해 객관화된 법적원칙의 총체이고 민주주의 의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공화

국민법규범을 을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적확히 이해하又 에 의거할

것이 필요하다"43)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민주주의 의식은 바로 
'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김 일성의 교시에 의해 당의 정책이 결정된다는 면에서 보면 북한

민법분야의 기본규범으로 강조된 
'

민주주의 의식'은 결국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노 선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 기초로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에 구소련민법을 답습한 단편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 시행하거나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지시에 따라 민사관계를 규율하였다.44) 북한민법의 연혁을

살펴且면, 1950년과 1958년 민 초안을 마련하였다. 1950년 민 초안, 즉 
' 

제1초안'은

이른바 
'

구초안' 또는 
'

50넌초안'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은 총칙, 채권, 상속의 4개편으로

되어 있다. 이 초안은 1922년 구소련의 민법전과 그 내용이 유사하여 
'

판텍텐'체제로 되어

있다. 이후 북한은 195스년 2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및 먼사소송볍초안을 준비 
'

하는데 관해서.45)를 채 택하였는데, 이를 
'

제2초안'이라고 한다. 
'

제2초안'은 그 체계상
' 

제1초안'과 많은 차이가 었었다. 이는 총칙, 소유법, 채무법, 저작권법, 창의고안권법,

상속법 등의 6개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제1초안'과는 저작권법과 창의又안법을 새로이

도 입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당시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개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초안은 1964년의 구소련먼볍과 그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46)

이 두 가지 민법초안은 북한에서 당시 펼요성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경제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민사관계를 확정짓는 경제부문의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

43) 「북한의 민법개요,, 전게서, 24면,

44) 당시의 주요 민사관계법령으로는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 3, 5,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

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 교 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0946. . 10, 임시인

민위원회 결정 제58호), 
「인민시장규정,(1947. 2. 3, 상업국 포고 제6호, 재정국 포고 제28호),

法源으로서의 성문법령에 관한 상세한 목록은 嶺達坤, 
"

北韓 民法의 體系와 特色", 전게논문,
255-259면.

45) 내각 결정 제16호. 
.

46) 그래서 ' 

제2초안'은 구소련에서 1964년 먼법의 성립을 위해 논의되었던 이론과 함께 그 초안

등을 사전에 입수하여 계수한 것으로 평가되玆다. 樣達坤, 전게논문, 1994,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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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旻하玆다. 그것은 사회주의민]/1이론이 정립되지 못하었으머 북한의 겅제구조 및 정책

이 확림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있다. 이와 함께 자칫 북한겅제의 맏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시 민법의 범전최·작%을 미旻 것으로 분석되玆다.47) 비록 이 민]{]초안

은 법전촤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잠정적으로 빈사재판의 기준으로 적용됨으로써48) 실질

적으로 민법의 중요한 1%1원이 되었다.
' 

이후 1986닌에 체티된 
'

민사규정'(중앙인민위원최 정령, 1986. 1. 30)은 실질적으로 재판

실무상 필」오에 의해 제정되었다.49) 이 5J-정은 일반5f정, 혼인 및 가족관게, 민사거래행위,

붑볍행위에 의한 손해보상 및 부당이h의 처리 兮 4개장 7 개조문으로 2균%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주로 가사사긴各 1기상으로 하고,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겅제거래관게에

는 O 직용을 배제힉-으로써 0) 업걱한 의미에시 볼 떼 민)섭젼과는 거리가 었있다. 1 ) 따라서

북한은 통합된 민1%진없이 게)펀 민사<Il-정들에 의헤 빈사관계를 규율해 오다가 19909

독립된 민이을 채택(최고인민회의 상실회의 절정 제4호, 1990. 9. 5)하고, 최고인민회의

제9기 차최의 (1.991, 4. 11-13)에서 이룰 승인함으로써 처음 통합성문민]쳐을 미-런하었다.52)

3. 북한 민법의 원칙과 특징

민71이 인반적F 로 경제질서의 기뵨을 정한다는 점에서 볼 때,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북한빈빕의 채택은 북한이 겅제질서의 네용을 1%적으로 확정健다는 의미로 빌·아들일 수

있다.53) 북한에서 민범의 叫정은 겅제질서의 1회·대응과 기존 질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n]를 찾을 수 9)다,
, 다음에 1990닌 북한빈거의 기본원칙과 특징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기뵨원칙

북한온 민법의 기본원 에 관하어 「민주조소1,의 범규해설을 통하어 다·음의 몇가지를

제시하었다.54) 이를 보면, 1) 재산관게에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머,

2) 제산거래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게획과제롤 어김없이 수행하며, 3) 재산관게의 설정과

團 고 부 고 부 고 

團

團

團 뷰 團 

w

47) 「北韓法의 體系的 考樂( l ),, 전게서, 431된; 嶺達坤, 
"

北韓民法의 制定과 고1 變化 - 比較分析的

硏究를 중심으w,<-", 「

北韓法律行政論難,, 第刺( , 진게서, 95-96번.
48) 大內憲昭, 

"

朝鮮民主1義5fi共和國 民法(l)", 
「關東學院大學玄學部紀要,, 제45호, 1985, 95

49) 이에 但-서 19%닌 12월 7일 「민사규정(집·정), ()앙인민위원회 정렁 제247호)과 1983또1 3윌

19일 「민사규징짐-정시행구[-칙, (중앙재괸·소 지시 제2호)이 시행되었다. 1986년 「민사2정,은
1982VI 「민사규정(죠]·정),의 시헹을· 징식으로 획·징한 짓이라 할 수 있디-. L+1榮鎖, "

北韓民法
4여P과 - tI. 動 ]

"

,

「北韓法伸行政論難,, 제01, 고 리대 hI]학언구소, 1990, 135먼,

0) AJ 징骨 · 리방, 「RI사소%]il]., 평양, 김인성종합대힉-슐파사, lqg7, 5 긴.

51) 19860 「민사Tf정,x 겅제판게 뿐만 아니리- 가 관게에도 적용되었지만, 가사사건을 Y힘-하여

카종의 1사입]]q에 기초하어 제기되는 민사사건에 통인적으로 적용뒬 기준으로서 재판실무상
필요에 의해 제정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최도1코·, 

"

北韓民法의. 體系와 特·色", 진게논%X.,
먼; 大內법昭, 

"

朝鮮民11義人民共/11國2)民法(3)", 「紀要,, 第5]號, 東京, Ii[

d87, 109項,

52) 이에 관해서는 [-[-]榮錦, "

LIl 韓民法 407-Ir.파 그 動1%]", 「北韓法律0政論難」, 第8韓,

1571된; 「북한의 민;Ii개요, (북한9구소, 1992), 23-29먼; 樣達坤, 
"

北韓民法외 回顧와 展望"
「

北韓法律0政論難,, 제]0집, 전게서, 92-95면.

53) 樣達坤, 
"

Al<韓民法의 S肺 과 그 變化 Jh較分析(l<J 硏究吾 중심으%L-", 쪼디논쥔
54) 「민주조선,, 199CA%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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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d

실헌 서 안 사 구를 구현하 ,
4) 산관 설 과 실현 서 국가

'

인민적인 책 근且자들에게 c-1 잘 미치王록 하 , 5) 근旦자들 재산관계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리와 조건을 보장하며, 6)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하도록 하며, 7)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면

서 개별적 기관 · 기업소 · 단체나 공먼의 이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다음에 북한민법의 기본원칙을 몇 가지로 나누어 언급한다.

첫째, 사회주의적 경제제도의 강화이다.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강화는 북한민볍 제1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최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당연한

원칙인 동시에 민법상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민법에서 강조되는 생산수단에

한 사 주의 소유, 사회주의 소유 대한 특별且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단주의,

사회주의적법성 보장 등의 원칙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강화를 위한 파생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둘 , 산수단 1 한 사 주 유 원 다. 북한헌 은 
‥

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의 소유"(제20조)라고 규정하고 었다. 이와 함께 북한민법은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제3조)라고 하였다. 사적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又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원칙규정들

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인 소유권의 대상을 소비품으로 제한하又 개인적 · 소비적 사

명에 어긋나는 개인 소유권의 행사를 금지한다(북한민법 제58조, 제60조).

셋째,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이다. 북한에서 
"

나라의 재산, 사회의

재산은 전체인민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것보다 더 귀중"55)하다고 하고, 이를 위

한 실천방안으且 
"

旦든 사람이 국가경리와 공동경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 야 하며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재부를 잘 거두고 아껴쓰며 그것들이 인민의 복리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기에 힘써야"56)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헌법은 
"

공민은 국가

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

( M旻)라 하 공공 산 且玄는 공면 본 권 · 무라又 하였다. 따라

북한민 은 국가 유 산 반환 구 관 서는 멸 효를 용 1] 
, 국가 正는 동

단체의 점유권의 특별보호, 공공재산의 계획적 ·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산관리질서의 확립,

공공기관의 채무강제대상의 화폐자금 국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헌법은 북한의 
"

인민경제

는 계획경제이다"(제34조)라고 하고, 이어 국가는 
"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 · ‥‥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며, 
"

계획의 일윈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성장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정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획경제의 원칙과 그

실현지침을 천명하였다. 또한 북한민법은 
" 

계획적인 재산거 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主한 약 따라 루 다. 국가 관 · · 단 吾 과 旻

수행할 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제4조)고 하여 중안집권제원칙을

밝히고 제3편 제3장에서 계획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 있다.

다섯째, 집탄주의원칙으로서 국가 · 사회의 이익우선의 원칙이다. 북한헌법은 북한에서
"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척

에 기초한다"<제63旻)又 햐又, 북한민법은 
"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55) 「김일성선집.,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214면.

56) 「김일성선집,, 제4권, 111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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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기관 · 기업소 · 단체 · 공민들이 서로 호]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시 재산관게

를 설정하고 실헌하도록 한다"(제8조)고 하여 d딘·주의원칙을 천명하었다, 이 원칙에

따라 북한에서 게인의 이익과 국가 · 사회의 이익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게를 맺고 있으머, 개인생활은 국가 · 사최의 빌'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된다.

이러한 3거 아래 5한에서 민사상의 모든 권리는 사회주의사회의 목적7+ 본질에 위배되지

않아이· 비且소 보장필 수 있으머,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이윤추구는 3지되고 있다.

어섯 , 공먼에 대한 붕사원칙이디-. 북한민법은 
"

국가는 가관 · 기업소 · 단체들이 공민과

재산관계를 실정하고 실헌하든데서 인민들의 복리兮진을 위한 시책이 2-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 도 록 하는데 깊은 관심울 돌린다"(제6조)고 하고, 
"

국가는 재산관게에 근로자들이

일상이으로 닐리 침·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펀의와 조긴을 뵤장한다"(제7조)고 하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를 실헌하기 위한 구체적인 3f정各 두고 있지 않으머, 진숩한 국가 · 사회의

이익 우선 및 , 집단주의 윈칙에 따르먼 하니·의 헝식에 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좀 디 보먼,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적범성윈직에 따라 뱁을 위반하는 정우 제재를 가한다

깃을 표인한 것으로 국가의 ]/]에 복종하이야 한다는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탈 수 있다.57)
꽤

C) 특 징 
.

민]/]진의 제정으로 개벌적으로 V-정되있 l 민사관게규정이 어느 정 도 체게최.되었다.
f- 러니-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민법이 갖는 기능의 포팔성으로 인-해 별적인 민사규범의

인요성온 이전히 남아 있다. 1990닌 -l;t한민])>]은 4장(장) 27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성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종래 구소런의 법제를 하습한 것에

비추어 구소런민]y](8펀 569게 조F·)에 비해 쟉은 <d-범으로 구성되었지만, 다른 북한71전

양식에 비하 j 작다고 할 수 없다,58)

북한민]%은 일y]1제도(재1펀), 소유권제도(제2펀), 체권채무제도(제3펀), 빈사책임과 민신4
시효제도(제4펀) 등으로 이5 어저 9)다. 펀1된면에서 보먼, 민사책임에 관한 구IL정은 채핀

체]>L제도에서 분리하어 시友제도와 骨께 1게펀(제4펀)에서 규정하었다. 어기시 특정죄인

젓은 첫쩨로 시효제도를 분리하어 v-정(제259조-제 71조)한 것은 개인간의 권리 관계의

叫정 이외에 주로 기관 · 기업소 · 단체듈 사이의 1%骨관게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

써 이른바 31채산제와 계픽겅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쩨로 일반적인 사회주의

민법레와 종래 북한법리론과 달리 상속이을 민])]진에서 분리하여 벌개의 가족%전에 담

은 점은 특이하다. 그 이유는 상결 재산을 가정 내지 가족유지를 위한 중요자원으로 인식

하는 네에 있다.59) 이러한 북한빈빕의 구성은 종레 
'

판텍덴'식 제게료의 환원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60)

일반적으로 어띤 
2 · 체적인 민사사긴을 해겯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민볍

규IA을 해석 · 직용하게 된다, 이는 북한민IA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당헤

민])]구>Lf심을 어떻게 해석 · 적용할 것인가에 데헤서는 북한민뱁의 특성상 項 가지 특징울

보이고 있다, 그것은 진통적인 대륙뱁게 빈]d의 해석룐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다시

團 蟲 團 부 

團

고 管 

團 고 野

. 57> 「북한의 민뱁개요,, 진게서, 469,

58) 樣達坤, 
"

北韓 바法의 體系와 特色", 전게서, 20 ;l[l,

59) 樣達坤, 
" clIc韓民法의 制定과 그 變化 - th較分析的 ]71:究플 중심으로-", 진게논1[.,

「
:b障7去으] il>豊系0<J <秒 與( l )-民 詳 &係%-,, 조1게나1, 48모),

60) 樣達솨1, 
"

北韓 民法의 體系와 特·色", 조1게Iv꼽·, 2661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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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도에 , 입각한 전통적 대륙법계민법의 해석론과 사회주의 재

산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북한민법의 해석론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민법의 해석상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에 그 기준을 살펴본다.

. 뻘3'합君私'헐'끔 : 음 1므
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법은 정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에 복종되어야 하며 그

것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61)라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북한은 당정책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입장에 입각하는 것이다. 이는 전술한 당의 정책을 우선한

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북한에서는 
"

오직 법을 
'

우리 당이 요구하는

계급적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프로 레타리아독재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라'는

것을 강조할 따름입니다"62)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프로레타리아독제의 입장

에 선다는 것과 당정책의 우위를 별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민사관계법의 해석 · 적용에서 유추적용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민사관계에 관한

성문규범의 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민사사건 해결을 위한 합당한 성문규범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유추방범을 활용하고 있다. 이 방법에는 구체적 사건의 처킥에 있어 민법규

柔프,雪,""3''""""'""'""""
넷째, 먼법상 강행규범과 임의규범으로 분류하지만, 그 구체적인 구별기준을 어디에 두

고 있는 지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에서 민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그 판결례에서도 그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에서 그 기준

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북한에서 민법은 
"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강행규범과 임의

규범으로 나누어진다"고 하고, 
"

민볍 가운데는 강행규범과 함께 임의규범도 있는 만큼

를 확 , 용하 는 두 가 를 舍 갈라q]는 중 하다"54)又

설명된다. 그렇지만-그 구체적인 구별의 기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북한

의 종래 성문먼법규정을 통해 추론하면, 이제까지의 북한민법규정은 경제계획의 시행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것이었던 만큼 국가 및 사회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었다. 따라서 시행되는 민법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임의규범

은 매우 드문 것임을 엿볼 수 있다.65) 
-

m. 남북한 민법의 비교

북한은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주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 집탄의 요구가 구현된 법률

적인 사회관계이므로 사회계급적 ·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한다. 래서 사회주의민

사볍률관계는 
"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사회주의정치의 산물"이며, 사회주의민사

團

61)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평양, 조선로동자출판사, 1968, 144면.

62) 
"

혁명과 건셜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문헌집,(평양: 1960), 259면; 複達坤, 

"

北韓 民

法의 體系와 特色", 전게논문, 273면에서 재인용.

63) 「민법 1(심의용),, 전게서, 77-78몄.

64) 상게서, 78면,

65) 樣達坤, 
"

北韓 허法의 體系와 特色", 전게논문, 274면.



){1률관게의 사회정치적 성격을 엄걱히 하는 두 가지 축면은 생산수단에 데한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강촤와 개인소유권의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소비적 목적에 국한이라고 하었다.

그러면서 "

생산수단에 내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본원칙으로 규제하는 사회주의민]相은

모든 2-로대중에게 자기의 물질문촤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먼사]킵률관계에 들어

서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66) 여기서 북한은 이 러한 사회계급적 · 정치적성걱의 사회주

의직 민사)/]률관게에 비해 낭사자평동 · 계약의 자유 등에 입각한 지-본주의민사]p]률판게

를 자본가게급의 이익읍 위 한 부르조이-정지의 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나아가

이른바 
'

사최주의권의 兮 F'L< 
' 소유의 다양화'리-는 구호 하에 개인에게 셍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방대하게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최주의민사]d骨관계의 사회정치적성저의 변질·8-

가저各으로써 비旻되었다고 한다.67) 이에 북한은 빈사버률관게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의

고수에 따른 우리식 사회주의의 옹호를 강조하고 3)는데, 이는 사회주의에 입각한 북한

체제의 수호暑 의u]하는 것이니-.

이 러한 북한의 주장욘 지-본주의민사법骨판계에 대한 비판과 언계한 남한민1/]에 대한

비핀·으로 이어진다. 주, 자뵨주의민])]원리로 11%'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소유권의

질내직 권리성, 계약의 자유 등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偏骨관게를 규율하-h

원리로서 자 주의의 현실을 에곡한 것이라는 비판68)은 자본주의원리에 입각한 넘-한빈법

.

에도 3- 대로 적용된디-. 자본주의와 사최주의의 이닝의 데 힘 하에 있는 남북한민]6은

뵨질적으로 CI 원리먼에)d의 차이를 보이됴c 있,디-. 이런 먼에서 북한민뱁은 남한에서 이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민보)의 개넘 및 내용과 비교할 떼 차이점名· 찾아볼 수 있다.

아래애서는 남-Et'한 민]첩상의 차이접을 원리 동의 먼에서 살퍼보기로 한다,

첫 ,

-7-엇보디- 넙-북한1긴)/]은 양자의 이닝상 차이,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V 원리면

에서의 차이를 1L인할 수 飢다, 이는 님-한빈Id이 사유재산제도의 인정율 전제로 한 자유

주의와 개인주의에 입갹하고 있는 데에 비해 북한민뱁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인하는

토대 위에시 조1단주의가 강조됨으로써 본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吾찌], 구성1친에서 남한의 민빕은 재산]A]분야 昏만 아니라 친족 · 상속1循분야도 규정하고

있으니·, 북한의 민뱁은 재산법분야민을 31-정하고 친족 · 상속%분야는 「

가족빕,을 단일

빕전화하여 따로 V-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관하여 
"

사회주의빈법은 가족관게에서 주

가족] 에서 57-제한다"고 하어 자본주의민])]과의 차이를 실명한다,69)
A% 

, 남한민]$l이 토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토지려,을 平어 토지에

관하여 변도로 V-정하고 있다,

넷째, 남한( 상사괸계에 관한 57-율로써 상]/1을 두고 있는데 비해, 북한민법은 남한의

상법에 해당하는 네용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민]/1과 상1/]의 규제대상올 혼용하여 3)L제

하고 있다.70) 다시 말해 북한민]W은 상]A 및 겅제1%에 헤당하는 분야를 포한한 넓은 내용을
포괸하고 있다.

66) 윤종칠, 
"

민사51]骨관제의 사회정치적성걱에 데한 문제", 「J-]일성종호]-데학학보: 벽사 · 1%학,,

제43권 2호
, 펑양, y] 인성·秒합대학출핀·사, ]언J7, 43, 46-47면.

67) J-J楊論文, 46-47<tI,

68) L·.揚論文, 45모1.

69) 「민사]18사전,, 평양, 사최-안진녈출%%·사, 1997, 2;-10면,

70) 북'천·P 
「사회주의상엽]/j.(19%닌 4원 9일 최고인빈최외 제q기 3차회의에서 뱁렁 ·제3호로 승

인. 이 t
i<]의 全'%F ' 조선민주주의인]pl·%촤이' 사최주의상업법,, 평양, 사최괴.학骨판사, t993,

] - 20변.)合 제징하었는·데, - :/l- 네용各 명칭이 보여주는 젓파는 달리 상헹위에 관한 싣체적 사
려이 아니라 ·<f'한의 게처경제하에서 자원파 소비A%-의 윈환한 궝d과 배분을. 위한 -d-제1%직인

성격-齒- 띰으J,L씨 우리가 이해하는 상]/]과는 ·그 성격-皇-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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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민볍의 대비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측면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북한민법의 편별은 남한민법과 같이 독일식의 편별

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1) 즉, 북한민법의 편별은 1964년의 구소련의 민법전체계를

귀 私슴 입/ 認' 君 모
또한 남북한의 민법은 그 규제대상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규제방법면에서도 공통점을 엿볼 수 있다.

I%r, 북한먼법에 대한 평가

북한민법에 관한 주요 내용과 특색을 개관하면서 북한이 민법체계를 새로 구성하고 종

합적인 성문민법전을 마련한 배경을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제정비의 일 .

환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먼법의 제정시기는 19卽년대말 사회주의권의 변혁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모습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라 북한식의 변화를 모 색하지 않
'

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체제수호라는 기본목표하에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사

적 변혁을 수용하는 차원의 변화인 것이였다.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법제분야에서 민사

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 1990년 북한민법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평가해본다.

첫째, 1990년 북한민법은 북한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민사법이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본질상 북한의 경제관계의 변화는 민법체계의 변화모색이라는 필요성

을 제기한 것이었다. 북한은 외부적으로 국제사회의 개방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주민의 경제난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여야 할 난국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이를

타개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였다. 것은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대안마련에 주안을 두었으며 일환으로 민법체계의 재편을 시도한 것으로 국제환경변

화에 따른 소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72)

둘째, 북한민법은 북한의 제혈실을 반 한 것으且 자체且 보아 북한의 변화를 실

증하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적 · 사회적 여건이 체제유지와 경제

개방이라는 이중적 상황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비록

북한이 새로운 민법체계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총설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셋째, 북한민벌은 기존의 사회주의법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일면 구소련민법이론의 틀

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보인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찾을 수 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

에서 사회주의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민볍체계의 본질이 사회주의체제에

입각함으로써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민사법체계는 여전히 사회주의법의 범위 내에서 규율

되고 있다. 
.

넷째, 북한민법이 종래의 민사관계법 규정과 달리 계획적 계약의 범위를 축소하고 계

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즉 일반계약의 범위를 확대한 점은 북한경제활동의 변화를 반영

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민사볍영역의 확대라는 현실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라고

f길''"'""""'"'""'""'"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72) 윤종철, 전게논문, 332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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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북한의 가족법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 가족뱁

m

I . 북한 가족뱁의 의의와 발전

가족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제반 가족빕질시를 명시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에서 가족범관게에 있어·서는 사회진서유지를 위한 어느 정도의

정형촤된 강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강제는 오렛동안 지속되어온 관습이나 진통적

기씨의 벰위 네에)(-1 <J- 吾 헝성하게 된다, 그래서 기족법관계는 강한 보수성을 띠게

마런이1 ,
근뵨적으로 그 전骨성을 실정%에 의헤 한끼번에 변경시키는 젓은 불가능하다.

이린 의미에서 꽈한의 가족기은 님-한의 친족 · 상속법과 l·]]i2할 때, <J- 뱁체게는 딜·라도

공통적인 요소를 4이 포함하고 있음-皇 엇볼 수 있다, A, 북한의 가족뱁은 기2적으로

가족과 가족제도를 규율대상으2 힘-으로써 남한의 친족 · 상속16의 3/섯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다만, 북한 가족1%이 사최주의십힌을 위한 빙·펀으j(서 모든 생횔·잉역에서 전통과

의 단질-펄- 3- 출발점음 삼음으로써 가 뱁관계에서 9한의 가족법관계외.는 본질리으로

이진적인 요소를 1귀포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은 197)9에 비로소 단인]]y진으적- 체게화되效다(1990. 10. 14 체택 : 최고

인면회의 상실최의 긷정 제5%). 이전의 가족관계는 19469 「북조산1남너펑등권에 대한

거령,과 ]986%·J 「

민시-v-정, 동에 의해 규율되었다.73) 가족뱁의 제징은 공산주의가 완셩

되먼 가 제도가 소멀한다는 종 마르크스이d에 따라 의도퇸 당의 정책을 강조하는

기·合데 기-족제<1의 9해룰 시V兎던 태V에서 벳어니- 전통적인 d족제Y롤 인정힌 것으u

로 볼 수 었다, 북한의 
'

민사규정,< 재신-1%과 가족법이 힘께 입뱀된 것이었다. 따라서

1990년 가족빕은 민]%과 가족]/]이 분리되는 헝태로
'

이루어졌다.

i[ . 북한 가족뱁의 61-성과 체게

A한 가족14]은 모두 6장 54게조분으로 구싱되이 었다. 북한 가족]%은 3- 규제대상읕

가족관게에 두고 있다. 인간의 생환관게에서 인격적이고 숙멍적인 관게를 규제대상으로

삼 [L 있는 것이다. 이는 남한에시 재산관게와 가족판게를 민법이라는 하L]·의 뱁체게로

Af율하고 있,t 것과 다른 점이다. 북한에서는 민뱁의 대상을 
"

가치]W칙과 로동에 의한

분배원칙의 작용名 IL리함과 제산적 관게 및 이와 관런된 인걱적 관게"74)라고 규정함으

료 써 민범의 3f제데상各 재산판계나 재산괸·게와 걷부된 인격적 관게를 중요내용으로 하

는 것에 국한힘·으로써 절국 가족관계는 민]%의 규제대상이 아니]1 그 자체로서 하나의
A 립된 법부문울 헝성하는 것이라2 하었다.75)이는 북한이 가족·A]을 민법으로부터 분리

//르.으컬. <브<박 R)과·

73 ) 家族法 制定 이진의 家/i(V法의 成:2피· 變遷에 판*l]서는 嶺達坤, 
"

dh韓家族法 4()fp5
[(北韓法律行政論難」, 第8韓, 조1게서, 95-99d,

74 ) 서C칭·섭, 
"

공촤국 민1/]전의 체게에 데하여", [f 민7사]il-1J, 제5호(평양: 19 )), 21;l:l.

75 ) 이차 관린하어 북한의 한 힉·자는 
"

우리L-'i-라에 있어서 길혼, 가족관계는 재산관게와 다른 종骨

의 괸·제이띠 제산A 게AL 귀착시키 버省 수 似뇨· 17계이다. 우리 사최에서도 가족관게에 재샀If
게의 측민이 없지 嗚'으미 일징한 의의롤 가지고 와지만 그리나 ·

' :l-짓( 가족관게에서 주되는 기
본적인 걸징적 의 미를 길코 가지지 봇'한다"리·고 신띵히.였다. 조일호, tr'선기기·족1%」 평양�: 교

서출판사, 1958 ),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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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북한 가족법의 주요내용 
'

북한은 가족볍을 제정하면서 그 기본원칙에 관하여 
"

결흔에 대한 보호
, 가정의 공고화,

행위능력이 없는 공먼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보호
,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보장,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문제들이 포함"76)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북한

은 종래 민법의 규제대상으로 삼았던 상속관계를 가족법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 이는 여타 사회주의가족법이론에 비추어 보아 북한가족법의 특색의 하나이다.77)

다음에 북한가족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북한에서 가족법은. 
"

결혼관계, 부부관계, 자녀의 양육과 교양문제, 가정재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78)를 규제하는 젓이라는 주장을 반영하여 가족법의 정의에 상속

관계를 포함하였다(제7조). 과거 북한은 인민정권수립시부터 상속권제도를 자본주의적 착

취제도의 일종으로 보아 매국매족적이며 반인민적이라고 하여 폐지했었는데, 이번에 이를

인정한 것이다.79) 이는 사회주의가족법의 일반례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재산관계가 생활

의 펄수적 분야이므로 가정이 재산적으로도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80)

둘째, 가족 의 원 규정<且 남 평등의 원 (제17恐, 제7旻), 머니와 린 한

특별한 국가적 보호원칙(제6조), 일부일처제원칙(제8조), 혼인에 대한 보호(제2丑 2항)와

가정의 강화(제3조 2항), 행위능력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제4조 2항),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의 보호(제5조) 등을 규정하였다. 여기에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가정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척은 가족법의 임무가 
"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에 있다는 규정(제1조)에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사회주의사회는 개개의 가정이

모 여 이룩된 하나의 대가정이라 한다. 래서 사회의 이익은 가정 및 가정성원의 이익

으로 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은 가정성원들의 현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한다.81)

셋째, 전술하였듯이 북한가족법은 상속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상속관계를 민법

에서 분리하여 가족법에 포함시老 것은 다음의 가족법이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잇다.

북한은 가족법이 가정을 재산적으로도 공고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서 재산관계는 생활의 필수적 분야이므로 가정이 재산적으로도 공고화되어야

하며, 재산적 공고화가 실현되어야 가정의 공고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가정의 강화를 들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하 서 상속재산은 생활필수품

76) r 민주조선」. 1991년 5월 23일, 2면.

77 ) 예컨대 구소련에서는 상속관계를 민법의 규제대상으로 파악하여 민법 제7편에서 규정하엿으

며, 중국은 혼인법 제18조에서 상속권에 관한 총칙적 규정만을 두고 상속법을 별도로 규정하

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東아시아 家族法制」(法務部. 1996 ), 271면.

" )

君뇨판記混,雪, 알訂킬' ,·[ 郡 
'說'**'*

79 ) 종래 北韓에서 家族法의 規制는 人格的 側面이 주된 意義를 가지며, 財産的 側面은 副次的인

義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따라' 그 規律對象에서 相續關係를 배제하였다. 「북한 가족법과 가정

실태., 전게서, 84-89면; 니h韓法의 體系的 考樂( 1 )., 전게서, 440-450면.

80 ) 舊蘇聯에서는 相續을 財産取得의 한 類鹽으로 간주하여 民法에 규정(제7편)하였으며, 中國도

婚姻法에서 단지 夫婦 및 오母와 于女 사이에 相續權이 있다고 규정(제18조)하고 相續法을 별

도로 제정하였다. 申榮錦, 
‥

北韓家族法의 制定과 特色9, 전게논문, 123면; 리송녀, 전게논문,

169면.

81 ) 리송녀, 상게논문, 142면; 申榮錦, 상게논문, 124-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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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111, 상속은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재산적으로 궝7-고히 하며 가정성원들이 생활을

인-정시키도L 힝·兮시키At데 이비-지히-어이· 헌V는 것이디-.82)

넷쩨, 비핵 사회주의띠으로서 51-소린의 가족]%리본의 영향을 빌았지만, 광법위한 금혼

법위3(정(제10조), 부부)銳성주의(제17조), 팡범위한 친족%L양 및 가족부양의 의무부어(제

19조, 제35조-제37조) 등의 Ciit-정둘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반영한 예이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리易에서의 %자성추</-와 남한과의 전昏직 가족제도에 입각한 민족성의 제도히

공동점·皇 잇볼 수 3)A-< 부분이다.83)

N. 남북한 가족뱁의 비교

북한의 기-Al/1은 남한의 민법상 가족])q규에 비해 7분의 1에 불과한 y-정으로 되어 있

으므로 양자를 비교하기에는 북한의 주IL정이 미昏하나. 더욱이 남북한 가족1循의 멍문d)L정만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님-북한이 사용하는 용어가 3- X현이 骨일하다 할 지라고 C[7- 개노1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다는 짐에서 다소 무리이지만, 북한가족법의 이헤라는 먼에서 다음

의 멸가지 민에시 양지-의 d이점을 간략하게 실'퍼본다.

칫쩨, 
'

가족'에 관한 개념상 차이이다. 남한은 호직제도를 근간으로 하어 昏일호적에

등재되어 있,A<- 
'

관녑적인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4의하고, 이른바 
'

가' 사상을 네포하고

있다. L[I-리하이 닙-한빈1相은 
"

호주와 우지-, 힐A과 <J- 우자, 기타 뵨%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제779조)고 규정하고, 기족은 싣제생빌·의 骨거 · 별거와는

힐일,"[君' [ ]VC"'/ 
' 

씹t
사용하기는 하지만 업격한 의미에서 양자는 동일하지 않다. 북한에는 압한의 가족이라는

게녑을 찾을 수 없으머, 가정의 구성원은 부부, 71자를 중십으로 경우에 따라서 형제자매,

조손 또는 51뷔-의 친척 등이 포함된디-,

둘쩨, 친족에 관한 정의의 차이이다, 님-한 민%은 친족올 배우자, 힐족 및 인척이라고

히그K제767조) 친족적 범吾효괴-+가 미치는 빔위는 양성의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부계 . 모계릅

불문하고 8촌 이1-l]의 헐족, 4촌 이네의 인척 및 배우자라고 한다(제777조), 이에 비헤

북한은 친족에 관한 V-정울 · 지 않고 있다. 친족으로서의 힐족이나 인칙을 부정하지 慘

으 나 자91직인 힌족의 문제에서 나아가 /7- 천계의 파악이 문제이다, 친족으로서의 법정

효과는 부게 8촌, 모 게 4촌으로 히JI, 법정혈족에는 친양자관게와 함께 친게자관게도 포함

시키고 있다(제29조). .

A%쩨, 환인에 관한 비교이다, 님-한애시 혼인의 성%온 호리]g에서 정하는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며, 호적공무윈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민]업 제812-al4조). 0리고 당사자

합의, 혼인적렁(님- 18세, 여 16세), 부모 X의, 동성동뵨 힐족 또는 일정한 근친자 제, 중혼
. 부정 등의 실질적 요건이 있으머, 요건 위뱐시 A인무효의 경우를 축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걸谷등록울 하지 않고 부부생환을 할 수 없다(제11조 단서)고 7Y-정하고,

딩'사지-힙-의, 谷인적렁(남 19세, 어 17세), 8촌 내의 힐족, 4촌네의 인히간 혼인함지, 중혼

%L정(제8조) 동의 실심적 요긴을 들5-(, 이를 위반시 모두 혼인무효이며 재판상 무효로

다루어지게 되어(제13조) A인무효의 t침위가 내다.

4

w w

82 ) 
2'東아시아 家族法制,,, 죠1게서, 271 - 272<l-l,

83) 樹達坤, 
"

51<韓家族法 40 과 그 動1%J", 진게논문, 127- 128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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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혼에 관한 사항으로 남북한은 모두 혼인의자유와 함께 이혼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점에서 공통적이다. 러나 남한은 협의이혼제

와 재판이혼제를 병행하면서 혼인질서의 문란방지를 위해 혀의이혼의 경우 엄격한 절차

(가정법원의 확인)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1956년 협의이혼제를 폐지하고

재판이혼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섯째, 친자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에는' 친생추정, 인지제도, 양자제도, 친권등에 관련

된 내용이다. 먼저 친생추정에 관하여 남한민법은 철저한 혈연진설주의에 입각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에 비해(제 %4조), 부한은 출생주의에 입각하여 친자관계를 혼인관계의

효과로 보지 않으며 혼중자와 혼외자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인지제도의 경우 혼외자

에 대하여 남북한은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를 모두 진정하고 있지만, 낱한은 임의인지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북한은 강제인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양자제도에 관해서 남한은 가

를 위한 양자제는 페지되고 부모를 위한 양자제도도 퇴화하는 과정에서 자를 위한 양자

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계약형의 불완전양자제王의 전통 유지되 있어 상대적인 파양

제도가 인정되又 있는데 비해, 전통성을 배격한 복지형의 완전양자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족법 제30조) 파양도 인정된다. 그리고 천권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남북한은 친군자의

자의보호 . 五양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남한민법은 친권의 내용이 兄平

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비해(제931조), 북한의 경우

친권의 내용이나 행사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있다(가족법 제27조, 제認조).

여섯째, 부양제도에 관하여 . 남북한은 대가족제도의 전통에 연유하여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부양의무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기초한 가복법상의 의무로서 그 내용은 경제적인

지급을 주로 하고 있다. 남한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친족간(제777조)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 비교적 넒은 범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975조). 북한의 가복법도 조부모 · 손자녀간(제35조), 형제자매간(제36조),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이 없는 자의 가족성원(제37조)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

건강에 대한 보살핌',
·

사랑·, 
·

존경· 등의 표현에서 보듯 비물질적 부양을 강旻'하 있다.

일곱째, 상속제王에 관하여 낱북한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제 를 병행하又 형식상 재

산상속에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러나 남북한은 경제제도상

자본주의 원칙과 사회주의원칙상 차이로 말미암아 재산상속의내용, 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등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북한의 경우 모든 상속관계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가족법 제52조).

제5절 북한의 상사법제 및 대외경제법제의 이해 .

l . 북한 상사법제 및 대외경제법제의 발전

w

본주 관 반 旦 상사 존 유무 상 활동 부且

판단된다. 북한도 정권초기에는 개인상인 · 회사 · 상업등기 등의 제도들을 인정하고

.
있었다.84) 북한의 19P년 헌법은 중소 상 기관에 대한 개인소유의 법적 보장(제8조) 낄

84) 예컨대 상업국임시행정조치요강(1945. 12. 29), 산업 및 상업발전에 관한 법령(1946. 11. 25),

상법기관에 관한 명령(1946. 11. 25) 등의 규정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m) - 商事 . 經濟, 勞動關係法 - . , 法務部, 1997,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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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의 중소산업 또는 상업의 자F겅잉을 인정(제19조)하고 있었다. 그러니- 1972넌 헌빕

은 이러한 규정들읍 삭제하71다, .

북한에서는 뇨동에 의하지 않는( 모든 소득各 중간이윤에 의한 부담이득으로 보고

'

있는

상황에서 상행위라는 게q을 찾기 이려웠디-, 당연히 사법으로서의 상법이 성 립될 여지는

봉쇄되어 있었다. 볍제먼에서 북한정권수립 후 상1>전의 제정< 似었으머, 초기 단펀빕렁

에 의헤 상사관린2[(정들이 있었지만, 그 71령들은 북한의 사최주의경제체제의 
'

웜리상 3.

효릭은 상실될 수1升에 似었다.

힌제도 북한은 사최주의적 소유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북한헌법은 셍산수단의 국가

와 사회협동딘-체소유원칙을 5:(-정하고 제한적 5위에서 개인소유를 인정하고,89 19909

북한민1;8은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인민겅제의 계획적 관리운엉에 의한 사회주의

겅x]'1제도를 v-정하고(제%조), 그 소유헝태룰 국기-소유권, 헙동단체소유권, 게인소유권으로

규4정하고 있다(제37조), 특히 게인소유애 대하어 
" -2-로자돌의 게인적이머 소비지인 %적

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해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사회주의부업경리에서 니·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증여빈은

재산, 그 밥의 IA]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제58조)고 규정하玆다.

이 점에 있어 북한의 ].998년 힌법은 북한민법의 게인소유부문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유에

관한 OIL정울 정하었다(제 4조)

북한)/]분이·에서 상사h[]의 존재어부骨 판단하는데 있어시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형식적인 상1;8전의 존재어드Lr/l-을 두고 볼 떼, 북한애는 남한에서와 같은 독립된 상

]
]<] 진合 가지고 있지 않다. L[14리·서 북한은 상거 이 5구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1컨)/]에 ilL정힘으로써 . f- 홈결을 헤견하고 9)다. 헝식적 뱀51-정과 판런하여 북한의

상)%의 존재여 t 를 판딘·하는 데에 있어 -A한]d분야에시의 상])]분야의 인정어부에 대한

긴해는 딛·리 니-타니-고 있다.卽) 상거 래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북한에서 상범은

독립적F-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우 남한의 상범에서 <s-율하는 내용이 민1循에

V-정되어 있어87) 남한에서의 상모1과 같은 의미의 독자적인 상거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

기뵨적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최주의겅제체제하에 있는 북한에서 자본주의적 원리

의 2데 위에 있는 싱그]의 엉리울 인정하t 것은 불가능한 짓이다,

다만, 최0 4 힌·의 1%제양상을 보<a, 북한의 상사관계에 관한 번촤의 모 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기업(최사)에 관한 엉억에서는 대외무역과 관련하이 북한은 19법년 힌범에서

북한영억 네에시 외국인의 합볍적 권의을 보장하고(제16조), 북한의 기관 · 기업소 · 단체와
a

團 團 團 團 野 

團 團 團 團 團 團 團 野 w w w w 團 團

85) 이에 관하이 -(p헌·t 1998년 힌111개정에 의해 셍산수단의 소유에서 협동단체의 소유를 사최 ·

협동단체의 소유로 정하였디·. 1998닌 개징힌59온 소유제와 관련하여 국가소유의 범위를 축
소하고 사회헙·동단체의 소유 및 개인소유의 탈]위를 획·대하이 북한경제의 헌신빈촤를 반영하
d 있나. 북한의 1998년힌1)d 상 겅제조항시 언최-내광에 관헤서12 정·떵혐-, 

"

꽈한게정힌모](].0開,

, 5)의 정제조항59촤의 고 칠·", 「統 - - 經濟,, l.998노1 [0월호, 現代經濟硏究院, 1998, 40-54면,

86) 21- 한 건해-P ·%한민]相에 운송게익7 및 보휘게약, 상사에 관한 ]ty]률곤 게毒

� 

포오]-하고 있으-
)J)니이 상뱁 및 겅제]i]의 기능을 하게 되)-L旦 3자리인 싱-]/]哥이·는 없다고 보는 d해<樣達

미1, 
" ·A'한14의 체게와 보]원", 「 ·<f'한]/]령주],, 제1권, 대%언구소, 19 O, 151된 이고, 다易 견해는

-hf'한]Al제상 
'

상업'이리소 용어가 -趾어간 이상 상법영억의 존 를 인징하이야 한다는 건해<嶺

鍾庫, 
"

北韓7去의 構造차 思想", 「db障硏究,, 제]69 4W, 大陸硏究所, Iggo
,

361;9>가 있다.

87) 북한민1%온 제 조 에서 
"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 지위에서 이루이지는 재

산관게를 v-제한다"고 규정하고, 1 1조에서 
"

민사1]q률관게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2정

이니. 371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입소., 난21]와 공민 Cf- 리2 뱁적으로 骨록된 합영최사가

돈1다"고 하여 상7]촬동에서의 게약관게에 먼5]]이 a]용4필· 1굉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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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또는 개인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의 장려조항<제37조)을 신설하였으며, 19韶년

헌법에서 
'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 업창설운영을 장려하는 대목을 추가하였다(제37조).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북한에서 대외경제개방법제 및 외국인투자법제가 제정되어

얼 
'

꾼 店/'귀 일힐' 업'A 5얼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상볍온 아니지만 그 내용상 상사법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

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인투자법제를 통해 북한의 상사법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 ·

n . 북한 상사범제의 특징과 볜화 -

a

북한의 상사법제의 특징은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징 및 원척과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현쉴적으로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에 기초하여 다음에 북한 상사볍제의 웜칙에 관하여 언급한다.

첫째,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사회화를 말하는 것으로 중앙 · 지방정부가 사회적 생산물의 생산 · 분배 및

소비 대부분을 단일국가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전술하였듯이 북 
'

한은 정권초기 개인상공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1958년경부터 이른바 사회주의단계로의

진입이라는 북한 스스로의 평가에 따라 국유화 내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도 입과 함께

개인상공업의 영역은 부정되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한에서 생산수단의 소유가 국가
부

와 사회 · 협동단체로 확대되고, 국가소유의 대상과 범위의 축소에 따른 사회 · 협동단체

및 개인의 소유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들 영역에서의 상사관계 범위는 확대될

것이고 이를 규율하게 되는 법제도 발전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종래 사회주의국가에서

且든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하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볍의 기능은 국가의 경제조직

할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는데, 북한에서 경제 에서 제한적이나마 자율원 과 자본

주의원리가 王 되叉 있는 현실에서 변화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공 과 사 구별 부인되又 있다는 다. 기본 으且 사회주의국가들은 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회에 있어서 모든 갈등과 모순의 온상이고 자본주의적 폐단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따라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였다. 결국 생산수단의 사

유화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무의미하게 된다, 사회주의체제인 북한

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 공법과 사볍의 구별을 부인하였으며, 사볍의 대표적인 형 태인 민

법에 대해서도 공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예컨대 계약이 재산거래관계

를 형성하기 위한 권리주체간의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이해되기 보다 국가경제계획을 집행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 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노동에 의하지 않는 모든 소득

을 중간이윤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는 북한에서 상행위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사법으로서의 상법은 성립될 여지가 엾게 된다.88)

셋째, 영리성이 부정된다는 점 이다. 상행위란 개념이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북한에서

영리성의 추구란 있을 수 없다. 그 예로써 북한민법은 
"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89)하

는 것을 금지"(제155조)하又 있다. 러나 이러한 원칙은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韶) 「Ah韓法의 體系的 考樂( l ),, 법무부, 1992, 10면.

9) 북한에서 이를 어떤 상품을 사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비싸게 팔아 넘기는 일이라고 한다.
「조선말대사전 1.

,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902면.

- 크9 -



a

고

에외가 인정되51 있다, 북한은 심긱·한 겅제난울 극복하기 위하어 데내외적인 대응책을
a

마런하A 있는 데, 데내징제면에서 3Y]체산제 및 분조경영제의 실시, A-민시장의 허용,

밭겅리의 인정 등은 자뵨주의에서의 인센디브제를 반잉하는 것으로 기존의 엉리성의

배x]]라는 게녑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 게정힌뱁은 립체산제와
'

원가 . 가격 · 수익성'이라는 개녑名 Jl%에 3Y-정험젼로써(제33조) 자뵨주의적 원리를 가미

하고 9)다. 이런 점은 북힌·겅제의 변촤와 관린하어 주목되는 네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데외겅제개벵-])]제는 기뵨적으로 서방 자본주의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 입

하기 위한 목기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네용은 자본주의겅제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A'한에서 합영최사, 힙-자최사, 외국인平자기31 등의 신립은 빕에 의해 가2 하고, 이러한

기업설립은, 0융분야에도 인정되고 있는 소1정이다. -A한은 대외겅제개방合 제한적인 범위

인-에서 진행하리고 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따라서는 북한겅제의 진반에 잉9을 미치게

펀 것이다. 이 점은 중국의 경제개혁의 ]]-졍에 l·]]추어 짐작할 수 있다.

m. 북한 상사1偏의 분석 C 남한상거과의 비교

환

'

1. 개 관

북한의 상사1W]을 남한의 상IA]상 네용과 비교하어 볼 때, 이를 상대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전술하었 - 이 북한 상사빕의 원칙이 납한의 그것과는 다르며 북한의 상사%의

내용은 계변]A]제에 喜재하고 있기 때7이다, 북한에서 상사에 관한 ]%제는 대부분이 개

인상공업이 히용되 l 정권초기에 제정되었 l 것이었다. 이에 tIl해 19%년에 제정된 
「

사

최주의상업법,은. CI- 멍칭에 
'

상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명칭과는 딜리 국가의 계획

겅제에 의한 Ail-품 및 용억의 공骨울 A<-율하는 경제]/]으로서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

게에 관한 5)L정은 찾아보기 어럽다, 최근· 북한은 대외겅제계띤·정책의 추진곽 함께 외국

인투자]%제를 정비하먼서 제한적이나마 상]A]상 념을 도 입하거나 부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 에 남한에서의 상]循상 일반개 에 비추어 북한의 상사에 관한 일반사항을 살펴뵨다.卽)

첫쩨, 상업의 주체에 대한 사항이다. 민저 북한에서는 상인의 개h]에 관해서는 사최주

의원리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A한에서 상인은 
"

상업적 리득을 얻으려고 장사하는 게층.

장사군"이라고 57- 개 合 정의하고, 
"

상품의 생산과 소 비를 인項시키는 상업활동을 진행

하머 자신의 생만을 보장한다"고 하고, 
"

상인의 활동에 의해서는 아무런 사회의 물질직

부도 창조되지 當는다"고 하고, 
" 그들이 언는 리득은 직업적 셍산자들이 창조한 가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실명하고 9)다j)l) 북한에서 상인이라는 용어는 19509대의 법 
·

렁에서 칫·이4본 수 있있으나 그 이후의 l 1령에시는:· )%4도]지 僧았다. 그래시 북한뱁에서

게인과 구1値되A<‥ 상인이라는 개5<]은 존재하지 않F-머, 띠-리·서 남한에서와 감이 게인간의

團

미 

團 團 團 團 부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미 團 w 부 뷰 團 團

0) 이에 관해서는 「北韓法의 體系1>(] 考察(III),, 前揚書, Z-53면,

91) 그러먼서 -A'한에서 상인온 노동게급이 정권을 주]-/ 다음 과도기의 칫시기에는 일정한 기긴
남아있게 되지만, 사최주의힉]$의 우1·수와 함께 비로소 완전히 飢어지게 후1다V 하교, ·뷰한에

서는 굉-사후 <11주건션시기 예속지·본기·이미 친 )주c/였 l 상인骨·을 3산하었t-띠 이에 해

지 種·'은 중소상인들에 데해서는 자으-로운 민'진의 주1올 열어 주었으띠, 사최주의헉띵시기에

이르러서->-<- 헙동겅리에 망라시키 
'

사최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히.였다2 한다, 「 t J사범사진,<평

양 : 사최인- 1부출판사, ]W7), c-W7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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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과 구별되는 상법의 존재를 확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92) 그러나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개방과 관-卷하여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힐넙A입 입썰로店 A[ 찹
로 운용되는 기관 · 기업소 · 단체가 주체가 되고, 예외적으로 합영회사가 상거래 당사자

로 인정된다(제11조). 아울러 이들은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권리능력(법

인격)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게 된다(동법 제12조). 다음 상업의 허가에 관해서는 북한에서

1958년 이후 개인상공업이 금지된 이후 과거의 상업에 관한 규정들은 무효화되어왔다.

14일 정무원결정에 의해 제정된 
「

외국인투자기업 칭제정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에서도 상호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

있다.

셋째, 상업등기에 관해서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외국인투자법제와 관련

하여 개별법령에서 합영기업 또는 외국인기업의 등록제도(「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등)를 통해 유사성을 아 

.

볼 수 있다.

북한의 상사법제를 남한의 상법상 개념 및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그 실정을 살펴본다.

0) 상행위법

북한에서 상행위의 개념규정 및 상행위일반에 관한 직접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의

개별적 상행위에 관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에 해당하는 규정은

민법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었다. 즉,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서 찾을 수 었는데, 이에 의하면 계약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으며 내용도 미비한 수준

이다. .

일반적으로 상행위의 개념은 상인개념과 함께 상법상 적용범위를 밝히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래서 남한상법은 제46조에 열거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상행위가

되며 이에 대해 상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한다. 나 북한에서는- 상인개념 인정되지 않又 윤추구를 목적을 하는 영업 인 .

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행위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상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다른 일반거래와 함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일부 경제

특별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북한법상 개별적 상행위에 관하여 남한 상법상 상인 및 회사와 비교되는

기관 · 기업소 ·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거래관계에 관한 해당법령과 연관하여

언급한다.

92) 북한은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하에서 개인상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서 기업소듕이

상품판매등 상업普동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체제하에

서의 경제주체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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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첫쩨, 북한에서는 1게매에 판한 게익1으로 메매계약과 공급게약이 인정된다, 전자는 한펀

당사자가 상대펀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넙겨줄 의무를 지피, 상대펀 당사자는 그 물긴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값을 을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고 한다. 3) 후자는 국가의 물자배정

계의에 기쵸하여 한펀 당사자(공급자)가 익C정된 조긴에 깔게 제품을 상대방에 공급할 의무

를 지머 상대편 당사자(수요자)는 그 제품·을 빌고 대금을 제떼에 물 의무믈 지는 사회주의

적 기%· · 기7]소돌 사이에 제결되는 게이)이라고 한다. 4)

듈쩨, 운송법에 관해서 북힌·]f]은 운송계익]을 수송게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은 한편

당사자(수송인)가 7] 또는 여객을 일정한 장소까지 실어다 줄 의무를 지고 다谷 펀 당사자

(짐-皇- 보내는 사람 T는 어객)가 //-에 대하어 미리 정한 운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것
-위 말한다. 북한에서는 중요 운수수단듈이 국가 31는 

'협동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旻에

수송인요. 언제나 국가 IE는 IA-단체 수송기괸이 된디-. 한펀 짐을 보네는 사람욘 기관 .

기업소 . 단체이거 나 개]坡적 공민이 필 수 있다. 이기서 북한의 1998넌 힌버개정을 통해

국기-소2-의 데상애서 
'

교통 · 운수' 부께-을 
'

질도 · 항공운수'로 한정함으로써(제 ]조) 이외의
도로 및 해상 수 부분이 국기-소+-대상에시 배제되었다는 점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1로 및 해상운수 분야에서 건수1 및 운잉시·업에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971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육운 및 해운관련 사업에 대해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A< 긷을 연 A]]으로 -h[한의 깅제개방을 위한 진일보한 먼을 엇볼 수 있는 부꾜

이다. 북한에)d 수송게약은 수%-수단의 종류에 따리- 철도수송계약 . 자동차수송계약 . 해상

수C-게 익) · 강하수송계 약 및 항공수송게약 - 로 구분되머,韶) 수송대상에 따라 화물수송

계 약96)파 이객수송게약97)으旦 나뉘어진디-.

5쩨, 창·고거에 관하어 북한민버은 
'

보관게익/에 관하여 3/정하고 있다(제]w66조-제176조).

이에 의하%fl, 공민간의 보관계약은 무상으로 개인이 다른 인을. 상대로 챵고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제167조 J. 따라서 J]L관료릅 빌는 보관사업의 주체는 기관 . 기업소 .

단체와 같은 겅제 주체가 되이이· 한다. 에킨대 1950닌의 「창고사입에관한7-정,%>에 의하면
'

21]tyd 1]-운관리국 산하 륙운사업소'와 같은 기관이 창고업의 사업주체가 필 수 있있다.

)쩨, 공중접객업에 판하여 북한민]%상 <OL정을 유추하어 실y볼 수 있다. 남한의 상법各

骨1중4객업에 A히-여 공중의 1래에 적힙-힌- 물적 . 인적 설비를 矣추어 이 시설의 이- 에
'

의 한 거 래를 엉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제151조),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공중접2)]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별규정

을 V고 있지 않으머 갹 사안7·]-C)- 게별단속·/Id5L를 두$ 있었다.99) 다만, 북한민법은

93) 「]][]학사진,, 평양, 사최과학츨 l-사, 1971, 261 l.

94) 싱-게 사전, 30먼,
95) 북한의 수송체게는 칠도수송合 중심으로 이무어지고 있으며, 도로수송파 하천 및 해상수송은 

'

혐V수송의 뵤조적 역할온 딤·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 且)$, 촤물수송A 전체 물·秒렁·의
90%를 VI-당하5( 있으띠, 도로 와 해운온 갹긱' 7기와 5%률 담당하고, 여객수송의 겅우 칟도가
62%

,
V료가 37기, 해운은 t% 미만으로 알리저 있다, 「北韓總飜(1983-1993),, ·A한9구소,

1994, 441 1펀.

96) 느('한)Jl칩 제120&-제1331,
97) 북한민보) 제194조-제1卽조.
98) 1960년 4월 29일 교 통성 규칙 ·제9호로 제정되었는데, 호1시·7]에서 이 규정의 효럭유무에 관해

서1 와인v]지 않고 있다. 「北韓法의 體系1){J 考察(111),, 前揚害, 61-62먼,

99) 예조1대 「이판영업 단속구f칙, · 「음식주]영업단속규-칙, ·
「목Ad·영엽단속규칙, .

r 이빌·사영업단속
규칙,(1946. 6, 4, 보긴국 지 렁 임시인1/1위우1최 위윈장 겸일성 비준) 등·완 들 수 있는데, 이
l%]d-가 현재 시헹되는 지의 이부A< 히·인되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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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관, 극장, 회관과 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

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진다"(제171조)고 규정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손해

배상책임에 관하여 남한상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회사법

'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법인으로 인정함으로써(북한민법 제11조제1문) 공민 외에 기관 · 기업소 · 단체와

같은 법인에만 재산관계의 권리주체를 인정하 있다. 이에 의해 북한에서는 사법인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 및 대외경제개방법제로서 「

합영법, 및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기업법,, 
「

합작법,

등에 의한 합영기업, 합작기업, 왹국인기업 등은 사법인으로서 회사에 해당한다.100)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

합영회사 등의 기업은 설립근거를 달리하又 있지만,

남한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을 비롯한 경제

猛 ,君 갑 깁a 君힐끔<私 訂멍
목적상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남한에서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회사의 개념을 찾을 수 없다. 나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王旦 하면서 북한에

서도 회사의 개념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회사는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상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국인투자기업
.

에 관한 법은 북한의 회사법 영 역을 이루는

기초법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젓으로 법제면에서도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101>

북한은 회사에 관하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태인 동시에 사단법인"이라고 정의

하고, 
"

둘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가들의 결합은 설립과 존속의 필수적 조건"이며 
"

법적으로

회사임을 인정받을 때만이 회사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02)

그리고 "

회사는 원래 자본주의적 기 업의 전형적인 형 태"이지만 
"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련
'

의 회사를 조직하는 것은 대외경제관계에서 자본주의나라회사들과 평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에서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며 합영법과 합작법에

따라 조직운영된다고 밝히고 있다.103) 이를 보면, 북한도 자본주의국가에서와 같은 회사

의 법적 형태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회사법을 
"

회사의 조직과

활동, 해산등과 관련한 관계를 규제한 법"이라고 하고, 북한에서 회사와 관련한 문제를

합영법 · 합작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104)

(3) 은행법 및 보험법

북한은 은행에 관하여 
"

자금의 융통업무를 전문으로 맡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

상품화폐관계의 발생과 관련하여 화폐자금의 융통을 전문화하는 기관으로 발생발전하였다"

100) 북한민법은 합영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제11조제2문>, 1992년헌법은 북한의 기관 ·

기업소 · 단체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과의 합영과 합작의 장려조항(제37조)을 신설하였다.

101) 이에 관한 상론은 
' 北韓法의 體系的 좋祭(rn)., 而蜀촙, 70-75민.

102) 「민사법사전,, 前揚 辭典, 7%면.

103) 上揚 辭典, 709면.

104) 上揚 辭典, 709-7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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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설떵한다.109 북한에서 현재 금융기판 - 로는 조신중잉-은행을 징접으로 하여 무억외환

전문은행106)과 저 전문기괸·107)으j 구성되는 단省은행제도가 기뵨적으로 유지피고 d

합엉은행108)과 대외뵤힘거 를 취규히-A. 조신국제보험회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는 은헹이 인민겅제계획울 재정리으로 보장하며 나리·살림살이를 근로인민대-

의 J오구와 리익에 맞게 앞뜰히 J /-리니-가도록 하는데 그 복적이 있는데 비해, 자뵨주의사

최의 욘행은 자뵨주의적 상품유통의 기초 위에서 반생한 깅리기관으로서 다 기업$]- 미-

찬가지로 근로자들에 대한 칙-취의 도-/라고 비교하고 있다.109)

북한에서 은행게의0온 자규계의5(예금게의3과 은헹대부게익)으로 나누어지고 있디-. 전자는

공민이 저骨기관에 돈을 저축하1 
'행위를 

위한 계억7울 말한다(북한민법 제200조), 꾸

은행기관이 기관 · 기업소 · 탄체에 돈-3- j /-어주는 행위暑 위한 계익7으로(y]4 제 25조),

이 게익·은 은행기관이 대부빌는 자의 신칭울 승인하고 데부근을 넙겨준 떼에 성 립한다

(%1/] 제26조), 디-시 말해 은행대 - 게약온 한펀 당사자(E'행)는 상대펀 당사자에게 화페 
.

자금·을 3
]
' 어줄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2J- 대부금을 밤이·%a 원(과 이자를 온'행기A에

뭅 의무를 지1<- 게익C을 밀하는 것이다.110) 이 계억7은 소비대차관게로시 신융거래를 내용

으로 한다는 조]에서 꾸기계약(북한민]% 제221조)과 공兮짐各 가지나 그 당사자와 대상에

서 차이가 었다.111)

북한은 은헹]相과 관린하여 대외겅제게방11]제 가운네 
「

외국투자은행1%,을 제정하고, 보험

제도에 관하여 「보힘]%,을 제정하었다.

(시 해운]리(해상5}J)

관계에 관하어 V-율하고 9)다.112) 북한은 
「

해운1;<],을 제정하었는데113) 이 
「

해운법,이 곧

헤상]ty]을 말한다.114) 북한에서 헤상1/]은 헤상운수와 관런한 사회관게를 if제한 법으로

정의된다.115) 이 비을 통해 북한의 해상]](1에 관한 V(z]을 알 수 있는데, 북한의 
「

해운]업,은

총 9장 109조문으로 <- - 성되이 있다, 다음에 21- 골자를 살퍼뵨다.116)

첫쩨, 해운뱁의 3적은 해상운수룰 말전과 항句와 배의 관리운엉의 제도 및 질서를 세

우고 바다에서 사림'의 셍떵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상운수는

3가의 기도 하에 게 적으로 조1행하며, 헤상운수분이·에서도 대안의 사업체게가 관리원

칙으로 강조되며 배운엉기관의 기업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싣시하여 경엉상 %唱성을 보

장하도록 되어 있다(제]조-제10조). 
.

團

고 

團 團 團 미 미 미 고 터 

團 團 團 團 

a

105) F者 辭典, 751 - 752먼,
101 무역은'헹, 금강PA, 데성온'행 동이 있다.
107) 우펀저금, 험(X-장신용부 동이 있다.
lOg) 조선骨영2센, 주신릭·왼·a·各최사 등이 있다. 

'

JO9) 「 Id)사뱁사조1,, l)01네 辭典, 752민.

ItO) J.2揚 辭典, 752먼,

1 11 ) 이를 좀 더 보인, 各'헹데부게약의 당사자는 온헹과 기관 · 기업소. · 단체만이니- 꾸기게약의 당

사자는 공1 1들이미, E헹데부게익1의 데상온 최·폐지-급이니· 꾸기게익1의 대싱·은 F-이니- 소비품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2) 님·한의 상1/]( 제5편에서 해상에 관히-이 규징하5/- 있디-,
1 13) ].980VI 8월 IO J 최고인민회의 상신회의 71징 ·제 16호르L 채내.

114) 「빈사]i>1사진,, 4討陽 辭典, 703먼,
l [5) 「)%힉·사조1,, 0;f]楊 辭典, 723VI ; . l-J楊 辭典, 503VJ,

[16) 북한의 「해운]10,에 관해서)<· 「 1;Il사]1]]사전,, . [.J湯 辭典, 503-504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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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둘째, 배의 소유와 해사사업에 관한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북한에서 배는 국가 및 협동

단체의 소유라고 한다.117) 배는 해당기관에 등록하고 국적을 인정받아야 하며 북한국기

를 달도록 하였다(제11조-제20조). 
-

셋째, 선원에 관命여 선장과 선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다. 선원은 항해의 직접

후 묘'回, i

*' *" "" '" "" '" ""

항해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正한 배는 해상충돌 방규 과 해당 수역의 특수항해규

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국배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해와 무역항, 그 밖의 수역에

들어올 수 있으며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제33조-제42조).

다섯째, 해상수송과 관련하여 국내 객 및 졈 수송과 대외무 화물수송에 대한 문제

들에 대해 규정하 있다. 해상수송기관은 해산수송계획을 분기, 월, 지표별로 수행하며

집중수송, 연대수송을 착화하고 짐함수송118)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화물수송은 수송계약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제43조-제韶조).

. 厄'찡. 柒글屈 빌,모 섬<혈 %,일'
일곱째, 바다재해와 관련하여 해난구조, 배충돌, 공동해손문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관 · 기업소 · 단체외 배들은 해난발견시 해난구조기관 또는 해당기관에 
.

바로 알리며 해

난구조에 대한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배가 총돌한 경우 선

장들은 상대편 배의 안정을 위해 도와야 하며, 배운영기관은 자기 배의 잘못으로 생긴

충들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진다(제79조-제91조).

여덟째,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해상보험의 목적을 배운영기관곽 무역기관의 기업활동의

정상화와 대외무역의 발전에 두고 있다. 해상보험의 대상은 배짐과 운임, 짐에 의하여 얻은'북 
,

' 

以일 갑.]합'낄 /,言 A
해결하며,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 해상법규, 북한에서 승인한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103조-제109조). 그러면서 북한은 해운법이 당과 국가의 해상운수

정책의 실현을 담보하는 법적 무기라고 강조한다.119)

(5> 수형(어음)법 · 수표(행표)법

1) 수형(어음)법

북한에서도 어음을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국가와의 거래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어음의 용어는 수형이라는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

117) 이에 관하여 북한의 1998년 헌법은 배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규정하여(제22조) 사회협동
단체의 소유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18) 북한은 이에 대해 
"

규격화된 짐함(짐을 담는 함짝)을 리용하여 짐을 셜어 나르는 것 또는 그

런 수송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4%면. 남한에서 
.

의 컨테이너수송과 유사한 개념이다.
'

119) 「민사법사전., 前揚 辭典, 5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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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북한의 섣명에 의하떤, 수형은 
"

발행자가 일정한 근액을 지불할 것을 다른 사람

에게 익·속하고 시멍한 일정한 형식의 유가증권"120)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보면, 북한은

수헝 . 자본주의 상업에서 빌·생한 것으로 IA]적요로 제정된 서면상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함액울 일정한 기일 내에 지-趾할 젓을 이C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이해하고 있음01)을 알 수

있다. 
'

북한은, 수형이 57- 종류에 관계없이 체무자가 채권자에게 체무를 지불하凉다는 약속을

하거니- 채권자가 체무자로부터 채권을 지불1但-올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기 떼문에 본

질적으且 채무증시라고 하먼서 다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실명한다.123 즉, 신용거 래수단

으로서의 역할,123) 3융수헝의 겅우 자금유통수단으로서의 의할,124·) 송 f수단으로서의

억 할,IE) 체권회수수단으로서의 억할126) 등- 말한다. 또한 수형은 무억수1-문에서 외국환

수형이 <7제결제수단으로 닌리 이용되며, 비骨상으로는 
'

양속수·헝'과 
'

환자수형'의 두

종 ly-에 없으나 실제sw·2 사용핵 적과 기 래의 성질에 LCl-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고 한다,127)
'

L(리고 수형거래는 우1래 자뵨가들 사이의 결재 또는 송금읍 보장하기 위해 발생한 것

이지만, 수헝기 의 헝 는 사회주의국가의 회사들이 자뵨주의국가와의 기래에서 이용되X

있다고 설멍한디-. 아울E·] 국가간의 수헝과 관린된 l ]률행위는 국제적으旦 통원된 초국가

적인 수힝]% 또는 어는 특정국가의 수형보]에 의헤 31-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행위가.이
· 

7어지는 해당국가의 수헝 )/]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라고 실멍하고 있다.1韶) 이는 북한이

외겅제개방을 통해 외국기3]의 북한에 대한 투자와 관린하어 어음제도의 헌실성을 인정 
'

하1· 대폭이라 할 수 있다,

W 행五(수표)범 
'

북한에서는 님-한의 수표에 해당하는 깃으로 
'

행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에서

행A(q<- 
"

기관, 기업소, 게인이 은행돈자리에 1길긴 돈을 지불받기 위한 결재문서"리·고 하고,
" 

발행자가 3-젓을 가지고 온 사람에 게 은행에 있는 자기의 t돈자리에·A
) 기 재된 금액을

지불할 젓올 위7]하는 증권"이라고 한다.121]) 북한의 실떵에 의하먼, 행표는 형식을 갖추

이이· 하며 은행이 1但'3한 것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행표가 제시되먼 행표에 밝힌 금액

w w

m

w

120) 上딸 辭典, 4]0모1.

12[) 「 1
)
11학사조1,, 盲다陽 辭典, 392먼,

122) 「 1;l
'

1사법사진,, 前携 辭典, 410·-411번,

123) 상업거래가 진헹필 깅-7- -/) 지·는 &/l·매자에게 익1속수헝을 말헹하거나 판메자가 구매자 앞으
로 촨자수헝을 반행하r%1 판매자는 이기에서 ]y<는 수형올 제3자에게 1거주기수표를 하이 님거

주기나 온헹에 V{-아 자급-2- 쇠·보하게 된다,
1214) 실체로 싱-吾기 대이 t김-보없이 단>히 지급 S-晋 . g- 드 지으로 반毛毛디-,

127 수헝은 처음에 헌·금수송의 위헙과 비용올 딜기 위하이 나-E 것이미, 지리적으로 원걱지인 겅

우에도 가까운 지억에 가서 召.을 1판-S- 수 있기 분에 겅제밀'진에 도움올 준다고 한다,
W6) 수헝은 주]환자수헝에서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불인으旦 하)i 자기 또는 제3자를 빌-

l 7) 예킨대 그 민-헹이 상온매매에 기%.'管 겅우는 
4 

싱· ]수헝1, 자·금융동목적일 겅우는 
4-計융수헝1이

리.고 하며, 지·반기한에 따라 
'

A시지불수힝'과 
' 

기한]>L수헝', 신용상분류에 따라 
'

各행수헝,괴. 
'

게인·수헝', 담보물의 3t-분에 따라 
'

신各수형'괴 
'

71'보물수형', 지暑·히임지-의 인우1수에 따라 
'

딘·뻥

수헝'파 
'

복1굉수헝' 샹·으료 니J]어진다고 한다. 「
<5사1)(]사진,, 前揚 辭典, 41[먼,

128) FJ楊 7典., 0온 먼.

129) . L揚 辭典, 70'/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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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즉시 지불된다. 행표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으며 오직 은행과 행표계약을 맺

은 자나 이러한 행표를 소지한 자만이 그에 의한 지불을 밤을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행표는 이용지역, 지불방법과 이용자, 발행자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이용지역에 따라 한 나라안에서만 유통되는 
'

국내행표'와 외국과의 무역

및 비무역결재에 이용되는 
'

국제행표', 지불방법과 이용자에 따라 
' 

송금행표'와 
'

여행행표',

발행자에 따라 
'

은행행표'와 
'

개인행표', 이밖에도 
' 

제시식행표', 
'

추산행표', 
'

보증행표' 등이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에서는 그 용도에 따라 
'

무현금행표'와 
'

현금행표'로 구분된다고

한다. 전자는 기관, 기업소들이 구입한 물자대금이나 수송운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봉사

요금을 지불할 때 거기에 해당한 기재사항을 밝혀 공급자에게 넘겨주는 결재문서이며,

후자는 기관, 기업소들이 은행으로부터 현금계획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이용되는 현금지불청구서라 설명하 있다.130)

그러면서 사회주의국가에서 행표는 화폐거래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금결재문건

으로 이용된다고 한다.131) 이에 비추어 북한에서도 남한의 수표와 같은 제도가 현금의

결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행표(수표)법이 존재하는 지

.

'

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IV.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이해

북한은 겸제난극복과 겅제회생을 위하여 부분적이나마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리 이를 법적으로 뒷받첨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외경제법제를 정비하 9)다.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법적 정비는 필수적이다. 대외경제법제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위한

것이지만, 남북의 경제旦류 . 협력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제이다. 이 여기서 북한

의 대외경제법제의 일반볍적인 내용을 개관한다.

1. 대외경제계약법
q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 를 보여주는 입법의 하나로서 외국인투자볍제와 관련하여 주

목되는 것은 
「

대외경제계약법.의 제정(1995. 2. 22)이다. 이 볍에 의해 북한에서 대외무

역 . 투자 및 서비스관련 제반 상업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제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시행 이전에는 북한의

대외경제계약은 외국인투자관계법과 북한민볍132> 등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계약체결의 절

차와 방법,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와 방법 
'

등에 관한

범적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수 있게 되었다.133)

이에 의하면, 이 볍의 목적은 북한기업과 외국기업간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131) 上揚 辭典, 707-708면.

132) 북한민법상 민사계약에 관한' 북한의 설명은 조용봉, 
"

민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

- 68면. .
'

133) 신웅식, 
"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
월간 경영법무,, 제17호(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년 8

월), 20면 ;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 ,
통일사법정책자료 95-IV(볍

월행정처, 1995), 135-136면.

4츠분

하f/ 
-



a

규율하며 게약당사자의 권익·왈 보호하떠, 북한과 외국과의 겅제적 헙조와 i2퓨롤 하대 ·

발전시키는데 두었다(제].조), 북한기려이 
'

15(기업과 체결하는 대외겅제상사거래는 이 )%에

따리·이· 하u], 이 )%에서 51t-정하지 앓 사항은 다른 헤당법규(예킨대 
「 민]%, ·

「
사최주의

상 ]빔,,· 외국인투자관린비 등)에 의거하도록 하었다(제8조), 이 71은 북한기업과 외국기%

간의 국제상사71 를 위한 데외경제계약, 즉 모든 헝태의 무리 · 平자 · 봉사(서]i]스) 등에

괸린헌 계익·을 C-l- 적- 대상y Y 힌디-(제 조). 
'한편 

데외경제에 있어 외국피- 맺은 조 의]]Eli

관례를 존중한다>-·< 원칙if졍(제5조)은 북한이 겅제뱁적 측면에서 국제촤를 위해 진일보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34) 그 러니- 북한에시 대외경제계익2당사자는 대오1겅제를 하도록

.

승인1/l-은 기판 · 기 업소 · 단체로 한정 되어 있어(제3조) 개인은 이 법위에서 제외되머,

더욱이 대외깅제계약에는 q]각(정-5'-웜)대외경제기관의 감독 · 昏제름 받도록 힘으로써(제7조)

고1- 휠·X-을 제의2히-A< 고-정各 J(고w 있디-.135)

외 대외 민사관계법

,곱 ,

" '

칙3'입 ,찹1임J섭
뱁률관계에 관해 체계적인 준거규정을 미곡1'한 대외민사관게의 준거법이다. 북한에시 

「

대외

민사관계]/j,은 
" rI]외민사괸게를 규제데상오로 하는 브t문]循의 하나"이며, 대외민사관게는

"

대외매매관계, 헤상수송관계, 대외보힘관계와 같은 재산관게와 외국공민들의 상속관게,

가족관게와 같은 다-C 니·리- w/]인, 공민둘을 상대로 하어 이루어지는 재산, 가족관계를 그

내용으로 한디-"고 설멍하고 있다.130) 이 ]/]E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입어의 하나이머, 이 로써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긷을 열)]] 되었다. 또한 3-간 외국인투자

유치 및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인시 필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외국곽의 경제 교류에 의한

인적 · 물적 교3'F에 따른 사법상 섭외적 ]/]普관게의 안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런하게

되었다,]37)
'

다 에 이 비의 주요 네용과 특징으L 다음과 같다.

첫씨, 이 141의 d<적은 데치민사관게에시 당사자骨의 권익보장과 대외겅제협럭 및 교骨

의 발진에 기이하는 데에 있다(제1조). 그 서 
「

대외민사관계]循,은 이론바 당사자주권존

중의 원칙울 H본원칙의 하나로 십-고 있다고 강조하고 었다.138) 이 ]g]은 북한의 대외민사

.

관계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h<]인 · 공민과 외국];<]인 · 외국인 사이의 재산 및 가족관제에

적용되는 준거1%으로서 이에 관한 민사분젱의 해걸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제2조, 제
16조), 또한 국가에 대해 당사자의 자추직 권리존중과 펑등과 효헤의 웜칙</-힌의 의무를

부여하였다(제3조 · 제4조), 이 거의 제정온 북한의 섭외적 법률관게에 관한 재산관게와

신분관계 1만 아니라 국제거 래와 국제민사소송에 관한 준거 ))1으로서 북한의 대외 게

방정책과 관Al한 입1;t]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디-. 이와 관 1하여 자두-경제무억지대에서

이 외국인早지-기9 선;9 간요 재산관게에 괸.해서는 뮤힌13을 준거1%t]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제27조),

고 미 고 團 團

뷰 

團 團 부 圈 고 

團 團

團 團

134) 신. - 식, 前揚 論文, 211 l.

135) 이 밥의 대외깅제게약]A에 37한 섭멍( J·J楊 論文, O-26띤.

IST 박1걸의, 
"

공촤국-대외빈사관게]][]의 맷 가지 i-징에 데한 리 적 고 진·", 「%J열성종가데'

사 . 뱁학,, 제43권 4호(펑양 : 김인성종합데학출괸·시., 199'/)', 53A[l,

137) 이에 관한 槪略1<l{J 解說은 任京河, 
'"

朝鮮2J·[.-)/.義人]-납共/D國對가民事關係
-c y)解說", 「)-l 

' 

印朝鮮資料,, 19[WA·l [월호('束京 : 朝鮮問題硏究所, D]96), 37-461;l-

138) %q-1징으1, 1))fl楊 d命[%, 53-56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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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중국적자 및 무국적자에 대한 준거법의 적용원칙을 정하고(제7조,

제 조),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점유권 · 소 유권 등의 물권에 대해 목적물의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2조),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론 국가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당사자주의의 원칙을 정하였다(제24조). 또한 신분관계에 관해서는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되, 당사자의 주소지법이나 밀겻한 관계지범도 준거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1조).

셋째, 재외공민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북한법 준거의 원칙

을 정하되,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은 바로 
'

재일조선인'의 권익보장과 관런하여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규정으로는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한

거주지법 적용<제18品), 결온의 효력과 이혼에 관해 부부와 혼당사자의 본국 을 준거

법으로 하되, 부부와 이혼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거주지법과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 적용

(제36조, 제37조), 상속에 관해 부동산상속인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법 · 동산상속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재지법 적용, 예의 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공민의 동산상속에 대 한

피상속인의 거주지법 적용(제45조)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대외민사관계의 분쟁해결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북한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제48조), 재산거래의 분쟁에 관한 재판 또는 중재관할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다(제49조). 그밖의 행위능력에 관한 분쟁과 상속분쟁(제51조, 제55조),

결혼 · 이혼분쟁(제52조), 부부재산관계분쟁(제53조), 친자관계에 관한 분쟁(제54조) 등에

관한 북한법 적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3, 외화관리법

북한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

외화관리법,을 채택하고,

이어 1994년 6월 27일 정무원 결정으로 「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을 승인하였다. 외화관리
' 

법은 갹 개별법제에 산재해 있는139) 외화관리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

외국인 · 북한의 기관 · 기업소 · 단체 및 북한주민에까지 적용되는 외화관리의 일반원칙을

최초로 입법화한 것이다.140) 외화관리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관할 수 있다.

첫째, 이 법은 외화를 이용하는 북한의 기관 · 기업소 ·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하며, 북한

영역안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북한 영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로 적용한다(법 제10조, 시행규정 제3조). 외국기관에는

대사관 . 영사관 . 무역 및 국제기구대표부 등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3조).

둘째, 북한은 외화관리기관을 통해 북한 영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관리한다(법 제

4조). 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사업을 지도하고, 외화의 수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그

지출을 통제한다(시행규정 제5조). 여기서 말하는 외화는 
' 

외국화폐자근'의 준말로 외국으로

139) 북한에서 외환에 관한 규정은 1%5년 합영법 시행세칙이 최초였으며, 여기서의 외화관리원칙

은 「

외화관리법,에 반영되었다. 1992년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범제의 골

격이 갖추어진 이후에도 외화관리규정은 개별법률에 흩어져 있였으며, 내용은 기업운영을

통해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업청산 후 남은 자근의 국외송금보장과 같은 원칙규정에 불과한

것이었다(예컨대 
「

외국인투자법, 제20조, 「합작법, 제15조, 
「

외국인기업법, 제22조 등).

140) 申雄濕 · 安成詐,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한국무역협회, 1997, 235-23B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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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5-] 필요한 상품을 사오거 니- 외체를 상환하떠 촤페형태로 차관이나 원조를 주고 받을

에 이용하는 국제3L 기관 및 지骨수난의 총체를 의미한다, 외촤관리기관의 임무는 외화

관리와 관런한 %5)t-범집행의 방)%谷적 지시, 외국환지-은행141)과 외국T투자은행의 외국환

자업무범위의 승인, 조 신윈에 대한 외국환의 기준시세의 확정 등이다(시행if정 제6조).

9께, 북한은 중국 · 베트남 - 骨 사회주의국가가 그러한 것처럽 국가가 외화의 수급을

게피에 의해 장약 · 관리하는 외촤집중관리제도 하에 외촤를 꽝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내에서는 외화헌급의 X통이 금지되고, 외화헌급은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화교환소에서

조수1우J과 교환하어 사용하어야 한다. 또한 S-'1환권제는 외화와 바꾼 조신원돈자리('외화돈

자리')를 昏하어야 하머, 북한 엉억 내애 있는 외국기관 ·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各 빌아 개셜한 은행에 었는 외화]<자리吾 하어 거래길제를 할 수 있다(시행干(-정

제]0조). 그리고 북한영역 안에서 외촤의 매매 · 저금 · 예금 · 저당과 같은 거래는 외국환자

%무를 하는 은행은 통헤시만 할 수 있다()% 제6조, 시'헹5)L정 제]1조). 아울러 조 선원과

[iiI환할 수 있는 촤페와 환자거래에 이융'힐 수 었뇨· 외화는 외화판리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l% 제8조, 시행3J-정 제12조). 북한에서 합]/l적으로 얻은 외촤는 ]%]적으로 보호되머

상속이 가능하다<l ] ·제9조). 생산 및 꽁사환昏 로 얻은 외촤와 S·동보수로 얻은 외촤,

외국으로부터 송금하어 왔거니· 가지고 욘 외촤는 ]/]적으로 Y호되면 C]것을 양도하거나

상속힐 수 있도록 되어 있다(시'행<d-정 제13조).

넷쩨, 외최.q·<- 무역게약과 지·본힙정에 따旦는 거래, )>L억외 거래, 은행에서 조 신원을 사

거니· 피-At 기래, 자본거래에 이용힐- 수 있다(]% 제니조, 시행규징 제15조). 경제거래에 따

르는 자+·f결재A-- 기래은행에 설된 조선원돈지-리, 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돈자리를 통

하여 J>'-힌금으로 한다. 조소1원)륜자리에는 북한엉억 네에서 합1%적으로 얻은 조신원을 넣

으 며, 이 돈지-리cy]'l 있는 岳은 외촤로 진촨% 수 g%도록 하고 있다, 한펀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외화건제는 신용장, 송급, 대<·'(칭구, 지-趾위티-과 같은 방1%1으로 하도록 하었다(법

제t조�, 시행고-정 제17조), .

다섯 , 외화사용에 관헤서At:- 賀 가지로 LF[·어 실%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기관 . 기

업<- · 단체는 거래은행에 외촤원岳자리를 3규어야 하고(시행규정 제18조1(), 외화원돈자리

에는 기왼 · 기)1 · 닌·체가 번 외촤를 1신원으로 전환하여 넣어야 한다<1% 제13&1문,

시행5f정 제18조2%·). 기관 · 기엄소 · 단체는 빈 외촤를 해당거래은행에 입금시지야 하며,

외촤谷리기판의 숭인없이 외화를 외국의 은행에 에급하거나 기관 · 회사 . 기업체 . 기타

겅제조직 밋 게인에게 맡지둘 수 없다(시행7L정 제%조).

또한 외국平지-기 업은 외화괸·리기관의 합의 하에 -7억은행이나 북한 엉 습1 안의 다른

<;'l,認) 1富/私
.

안의 다( 은행으로 먼깅한 젓이다.t42) CI-리고 외국기관, 寺 대사관 . 엉사관 . 무역뎨五부
y' [ 긴-은 외국기판를은 무익은행에 신S, 외화원 또는 외회-E자리를 晋 수 있다. 이

國 國 團 關 國 野 w w

剛 

闢 團 團 團 團 團 w 國 團 團 團 團 團

141.) 외-2('환자7]무를 진문으로 Ai-:f하도복 승인된 외국촨지-전-反.은헹各 무역욘행이지
이 아닌 다른 E'헹도 외촤관리기관의 승인하에 외국환자업무의 취규이 가능하다(뱁 제5조,
시행7-정 제'/조), T'-역F 행 이외에 북한에서 외회.吾 취찹하는 은헹은 조선대성은헹, 칭-팡신
용은행, 고러상업은헹, 조신합엉은행, -計강-K헹, 

황금의 2각주 은헹 등이 있으어, 외);·투자욘
헹으로논 INC;동-kt아은행, 페레그린-대성온헹 동이 있다,

142) 이기서 북한엉역 안의 다른 은헹이란 무억은'31음 제외한 북한의 다론 은행만을 의미하는
이 아니라 힙-영<헹 동 외국7지-은-헹도 포힘-하)-2- 것으로 보인다, 申雄混 . 安成)l}/f, 前1
243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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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돈자리에는 외국기관유지비로 보내온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거나 외화 그대로 넣으며 그것을 현금 또는 무현금으로 쓸 수 있다(시행규정 제19조).

리고 외국인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헌금을 가지고 있

을 수 있으며 북한은행에 팔거나 저금할 수 있다(뱁 제16조, 시행규정 제42조1문). 외국인이

외화를 교환할 경우 
'

외화와 바꾼 돈표'(태환권)143)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섯째,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로 표시된 수표, 송금증서, 여행자수표, 귀금'속 등

. 瓜,무 , If富且' /,.

'

, 猛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 또는 입국할 때 밝힌 금액 범위 내에서만 북한 영역밖

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23조).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교환증명

문건 나 세관신 없이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지불수단을 북한 영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고 하여(법 제25조, 시행규정 제53조) 지대에서의 외화현금 · 외화유가증권반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알곱째, 외화관리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은 몰수하며 필요한 경우 은행거 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9조).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법 30조, 시행규정 제57조,

제58조). c-1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1조, 시행규정 제61조).

4. 무역 법

북한은 1998년 3월에 「무역뱁.을 채택하였다고 알려져 있다.1섬) 이에 의하면, 북한 
「

무

역법,은 총 5장 田개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역에 았어 제도와 질서를 수립하며 대의

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발전에 공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당과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정책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무역법의 사명이 규정되었다고 하고, 이른바 
'

우리식

법석' / 
.

'"" '" " ' "" ' " '" '*' '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

무역법,은 다음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 있다.

첫째, 제1장에서 무역법의 기본으로서 이 법의 사명, 무역의 기본원칙과 요구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여기서 무 을 하는데 있어 지켜야활 월칙으且 무 의 다각화 · 다양화, 신용

준수를 들고 있다. 또한 무역거래원칙을 구헌하는데 있어서의 요구사항으로 무역의 통일

적 균형을 위한 지도와 보장강화, 무역일꾼의 육성, 세계각국과 국제기구와의 교 류 · 협력

발전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제2장에서 무역회사의 설립곽 관리운영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은

무역회사를 수출입활동의 담당자로 그 지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

로 실행하는 무역거래를 자기 소유재산으로 채산을 맞춰 경영활동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143) 태환권은 유가증권이면서 현금곽 같은 방법으로 유통되며 잔여 태환권은 외화와 재교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

외화와 바꾼 조선원'은 지정된 상업 · 몽사부문에만 쓸 수 있으며, 외국인

이나 북한주민 등 개인 사이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팔고 살 수 없고, 또한 북한의 기

관 . 기업소 . 단체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쓸 수 없다(시행규정 제45조).

144) 「민주조선,, 199W 3월 10일, 13일, 17일, 각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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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A묘. ,힙삽 ]
그리고 무역회사는 대외경제기관 st뇬 해당기괸·이 승인에 의헤 설립되고, 무익최사가 계익2

울 정확히 체결 · 이행하게 하기 위하이 혜당기관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Aj 

, 제3장에서 무억게피직·싱의 원칙과 CJ- 시행에 제기되는 문제에 판하여 규정하고

었다. 이에 의하<9, 무억제회은 인민겅제게획의 중요항41으로시 게획의 일원화와 세부촤에

의 무억촬동名 국가의 통일적 계피하에 전 할 수 9)도록 하어 3라역빌·진과 인민겅제빌-

진에 기어한다고 하었다.

)쩨, 제4장에시 수출입허가기관과 수骨입히기-진서, 허가를 반논 물자의 반출입질시

관하여 v-정하고 았다. 이에 의하띤, 수骨3히기-d·-:- ]-11각(정]>'-원) 대외겅제기관이 헤당311-

서와 게의2시를 주]V하여 시행하도록 하었다, 이는 수춥입군자에 대한 국가의 지도통제의

강촤를 보장하f:- 제도적 조 지라 할 수 있다.

다섯쩨, 제5졍-에서 무억사업의 지도통제애 제기q는 요 구에 괸하여 AJ-정하었다. 이기서
L]]각(정무원) 데외·겅제기괸이 해당기관 · 기S]소 · 딘·체로 하여금 수출품의 비중·을 높이고

쑤억을 확내 발전시키 는 인에 대하어 <
l
:

I
L 정하었다.

5. 토지임대법

y힌에서 Y 지소우 및 이용에 괸·한 1%3J-t2는 1977닌 4윌 9일 최고인빈회의 제5기 제7

회의에서 체텍한 
「J뇨지]/j,이 있는데, 이 범은 총 6장 80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43

북한의 겅제사정상 자본과 기술은 질데적으로 부족하고 3-들이 왹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어 제공할 수 있는 조긴으로 ()-싼 dC지의 이용을 3대촤하는 방안이 51려되었을 것

입을 추측할 수 있다.

북한에서 ].984넌 「

합영1/j,은 旦지에 관하어 
"

합엉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

暑 骨어야 한다"(제 1조제4문)고 i(-정하었F-]11, 1992넌 「

외국인투자%,은 투자장려부문에

데해 유리한 토 지사용조긴읍 보장한다고 하고(제S조) 외국투자기업 셜렵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닌까지 71대하고 입대토지에 한 헤당기관의 승인후 양도 . 상속할 수 있11(제15조)
고 하어 見지이용에 대한 매우 진전된 조 치률 ]깡런하었다, 그 카애 합엉1%시행세칙은 토지

사용권을 骨지-목적물로 할 수 있다]( 히-51, 
「지-T-겅제무억지데뱁,은 꾈요한 토지의 임차,

입차기간의 :1장(제20조), 장러부분투자에 대한 31지상 우대 및 입데료 감먼(제38조)울

규정하여 외국인平자]>과 기의 비슷한 KIL정을 두었다. .

3-러니-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旦지의 사융에 관한 복한당7의. 정책을 제데로 파악할 수

但었고, 1 909 중국의 입])l레(l.990. 5. 19 「중촤인민공촤국도시국유旦지사용권양도 . 재

양도잡정조레,A3와 밀은 차이롤 보어 그 성곽가 미젼한 데 따라 북한은 1993년 10윈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실회의 결정 제40효로 
「
V 지오]대]%,올 채벡하고, 19949 9省 7일 정무웜

길정p 로 
「V지임대]-h시행</f정,울 ·제징하었다. 북한의 「)른지임대]%,은 총 6장 4 게조문

으로 외국]츄지-가와 외국](자기업에만 시용되기 때문에 19779의 V 지%에 대한 특별]/]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V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사용 · 수익할 권리와 g보에

제공하기니· 치분'할 권리吾 Y함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J료지애 대한 개인의 소3-권율 인저

하지 않는니-는 것은 이둘 권리를 7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읏 의미한다. 니-시 밀헤 . 葛

w w w

145) 이에 관해서는 79;l]處 編著, 「北韓7)기)i]槪要,<한국빕제인c/-원, 1992), 4361 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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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생기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 려할 때

갚 
' 

묘%[ 찹"以 <심 모,합 끈썰'"
6. 대외경제중재법

북한은 
「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였다.146)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겅제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외국투자기업과의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통일된 기본법규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왔

다. 새로이 제정된 
「

대외경제중재법,은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법제정비

를 이룬 셈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 「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60여개에 이르

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왔다. 러나 투자유치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낮은 더외신인도, 정보의 비공개성, 열악한 투자환경과 투자관련

법체계의 미비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적 정비노력의 일환으로 채택한 
「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에서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

으로써 외국의 대북투자의 확대룰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대외경제중재텁,은 총 4개장(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제2장: 중재제기, 제3장:

중재심리, 제4장: 재결과 그 집행) 43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

련한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1995년 「

중재법.은 북한의 기관 · 기업소 · 단체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기능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런해서는 외국

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단행법률별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해 무역중재에 관하여 법해석 및 적용상의 모호성이 제거되어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권익보호의 강화가 기대된다. 이 법은 대외경제분쟁해결의 제도와

질서를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돌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제1조). 그러나 이 법은 법규의 정합성 미비, 조항

의 구체성 결여, 대외경제분쟁의 중재에서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 결여 등의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체계상 문제점과 연관되어 있다.

한편 
「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정비의 일환으로서 발전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법제면에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법제정비의 지속

적 추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한은 1992년 
「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

로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대북투자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오고 있다.
「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 미비성, 불완전한 법률구조 및 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체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다음 북한의 
「

대외경제중재법,은 외국

인투자유치와 대외무역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상황인식을 반영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난극복에는 외자유치 확대 및 대외무역 활성화가 필

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법적 · 제도적 보완은 선택의 여

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겅제의 확대를 위한 법제정비

146) 1999년 8월 2일 
'

중앙방송'(평양).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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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 일환으로 마린된 것이머, 부분적이고 제한적이 니-마 북한의 외자유치가 헌실적 대안으

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외)(인平자 및 대외겅제관린 법제정비작엄은 게속필

것임
'

各 예)h% 수 있2-.

제6절 북한의 납한법제 개페주장과 대응

l 
. 북한의 납한멥제 개폐 주장

북한은 다양한 겅로Y 남한의 IA1제에 대한 개페주장읍 되풀이 해왔으떠, 특히 님-북최

담과 판런하여 
"

남>간 t相吾직 · 제도적 장치 의 개페"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온 남·봐기 합의서의 타결과정에서도 제기되어 멸 가지 사힝페 데하이 
「
남북버률실무.

헙의최,에서 협의 · 해결할 것을 힙-의하기도 하였다,147) 이른비- 남북간 ])]률직 · 제도적

장치의 폐문제는 q-북기1<합의서의 이행과 관린하어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

관게의 변촤 네지 진진에 있어서도 해걷하여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파

판련한 닙-북간 h<]륜적 · 제도적 장치의 개페문제가 남북간 합의되고 3- 실PL기3(를 Al/%

하기로 한 만큽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기에는 우선 -A한의 주장에 대한 힌시점

에서의 대옹-皇 생각할 수 있다, 띤저 북한의 주장에 데한 북한의 보]제의 문제점울 제기

하고, 다음 필요'힌· ·겅우 우리의 국내]칩의 정비방안-皇 마런하여이· 할 것이다. 어기서는 북한

의 남한1%제 게폐주장에 대한 -lit'한의 ]/]제의 1[-제점울 제기함으로써 님-북한이 모 두 통일

의 장애가 될 수 있는 )Al제가 존재하고 있음合 인식시킨다는 1연에시의 논의를 >급한다,

다음에 북한헝 h%]과 남한의 국기-보안1처의 괸·게룰 언.骨하고, s (제인권<dL익3과 북한뱁제의

상-秒문제를 디-룸으且써 - 한의 ]{1暑적 장애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h급온 북'
]/1제의 통일장애제거에 대한 대응에 있이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n . 북한의 기률적 장애제거론에 대한 대웅(북한형겁의 문제점)

-11한이 주장하는 통일을 위한 ]{]률적 · 제도적 개폐의 중접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철폐

문제이다. 즉, l
;d률적 장애제거문제는 국기-보안]침의 친페주장이 3- 중주1내용으且 제기되고

았1<-데, 남한의 국기-보안]/]과 상응히-어 북한형뱁상 문제점을 인식시%-]으로써 북한에도

통일의 5(1骨적 장애게거의 필요성이 존제한다는 접울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억에 다음에 북한형1&]상 h<]暑직 $f제점을 실'피보고, 남한의 국가보안%과의 조힝- 비교롤

통해 -A한의 통일관린 ])]吾적 · 제도적 장애의 현실울 언급한다.

1. 북한형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정

-l<한이 19879에 헝14을 개정한 것은 1974넌 헝뱁에 대한 이谷바 정치헝]]y] 또는 반통

일적 헝1%이리-는 비난을 t<어나고자 하는 의도롤 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전에 이데
올로기적 성향을 띠었딘 

'

반헉멍td]' 暑 
'

반국가t/17'l' 로 용어를 비Jl'L고, 비민주3

지목되어온 유추적용제도에 대하어 상세한 제한읍 두는 등 개신된 3보%<]데도旻 보인 것01
w w w

w

147) 그 사항온 
'

남-Lt기본하의서에 저촉되-C Ii]률직 · 제도적 장치의 개폐·]'C·제', 
' 

제3혁-과 9f

약의 개페Y·제', 
'

V!족7성우1의 자두-왕 에 저족되는 ]/]직 · 제도적 장치개폐문Al]'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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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148) 그러나 1韶7년 형법도 인권침해적 요소를 여전히 내

포하又 있다[
.

북한 형법의 인권보장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149)

남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형사절차볍과 실체볍이 혼재하 규범과 사실이 혼동되는 입

볍태도를 보이고 있다.150)

(2) 범죄론적인 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비록 제도운영상의 한계를 두었지만 형벌볍규의 유추적용을 표명한 것(제10조)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를 크 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그것은 범죄의 신축적

적용을 규정한 제9조와 결합할 때 유추적용금지를 일탈할 수 9)는 소지가 마련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형법이 계급적 투쟁의 무기로 촬용될 수 있는 편의적 장치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151)

둘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만을 사회적 위험성 배제되는 사유且
.

규정하 (제13旻, 제

14조), 그 밖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학설에 의존하는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자의와 독단에 의한 형벌의 낱용가능성을 크게 한다. 그리고 월칙적으로 모든 형

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하며(제9조), 예비와 미수에 대해 기수와 같

은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제15조), 공범에 대한 양형판단을 정범과 동일하게 취급

하는 것(제18조)들은 편의적 형벌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군대형법의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위험한 발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은닉범, 불신고범, 방임범의 처벌규정을 두고(제9조, 제55조), 
'

반국가범죄'의 경우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읕 일종의 연좌형벌을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 형법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152)
a

고

(3) 형벌론적인 면에서도 다읖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법을 지배의 도구로 보고 형벌의 의의를 개인의 기본권보장에 두기 보다는

전체주의적 질서유지에 두고 있다. 특히 
'

반국가범죄' 에 대하여는 사형이 일반화되어 있又

(제44조, 제45조, 제52조), 그 법정형도 가혹하다. 사실 북한의 형사법은 제1차적 기능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봄으로써 시민과 사회의 이익보호 및

인권보호기능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1987년 형법과 1992년 형소법이 과거보다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인권보호적 측면을 강화한 듯이 보이지만, 그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북한인

1%) 북한형법의 개정내용에 관해서는 박광섭, 
"

북한형사법령의 변천과정", 「

북한연구,, 제1권 2

호
, 대륙연구소, 1990 겨울, 56- 7면; 김일수, 

"

북한형법 40년", 앞의 책, 57-94면; 김일수,
"

구소련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전게서, 259-300면; 법무부, 전게서, %-49

면, 159-191면.

149) 북한 형볍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장명봉, 
"

법적 · 제도적 측면에서 본.북한인권", 「북한인

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273-277면.

150) 법무부, 전게서, 1韶-187면.
151) 김일수, 

"

구소련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 영향", 앞의 책, 28B면; 박동희, 
"

북한의 새

형법", 「북한연구,, 제4권 4호
, 대륙연구소, 1993 겨울, 72면,

152) 박광섭, 
"

북한형법에 관한 고 찰",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田
,

216-

217면, 237-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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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실상이 잔 증멍하고 있다.IS) 이렇旻 빈-국기·빔죄에 대해 가耳한 헝벌올 부과하는 것은

북한주빈에 대헤 반국가빔죄에 관한 예방적 효곽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전체주의

적 질서후-지에 큰 의미를 두고 9)음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 

수 있다.

둘쩨, 41한에서 형1 ]의 의의]< 반국기·벰&]의 조1압과 일반1%죄의 제재를 목적으로 범

죄와 헝)但을 c/(-정한 젓으로 프)A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이며 당정책의 2 - 헌수단이라고 설띵

된다, 그래서 형]/]읍 지배의 V 구로 보고
, 형벌의 의의를 게인의 기본권보장에 두기보다

전체주의히 진서유지에 두고 있다, 어기서 북한은 형]%의 기능을 국가주권과 사최주의제

도 의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봄으로써 지-Y-민주5f가의 헝빕이 Y어주는 시민과 사회의 이익

보호 및 인권보효기능 부차적인 수밖에 없음-皇 안 수 있다. 에킨데 유추해석의 허용,
2'/-성」오건의 -趾멍확싱 등에 의한 조]힝1%정주의의 원칙적인 부정은 근대]ty 치국기�-의 헝]/]과

는 a- 싱격을 딜리하고 3)다.

2.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의 비교

북한은 남한의 5 (가보인-법을 남북대촤와 교류추진에 방해가 되고 있t· 1칩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보]은 북한에 존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먼서 < f가보안빔 철페를 주장하고 있다.

CI-러니· -A'한은 ' T신-弘동딩" 5-t-의1吟 헝1%에 빈 일직이)[( 빈·인骨직인 네용-완 <17정히-][( 9)

다. 특히 북한형 1 1상 규정들은 국가보인-]y]에 비해 사헝 · 전제산 몰수 등으로 가중 처벌
團

하고 있으떠, 더 우이 국가보인-%상 처]但3)L정이 없는 뱀죄에 대하여 이론바 
'

민족해방투젱

을 반대하는 W죄'(제%조-제53조)로 처1%하고 있디-.

띤저 노%당 규익2은 前文에서 
" 조수1로-%딩'의 낭면복적 공화국 북.반t-에서 사회주의

의 완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빕위에)%] )긴족헤빙·과 인민빈주주의의 헉명과업을 완수

하는네 있으{J], 최종A 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긴실"하는데 있다고

멍시하어 대님-적최-헉멍 노선을 毛명하고 있다.

다各 -1추'한헝]]>1은 국가보인·1:t]상의 반국기-사13에 해당하는 반국기-W죄(제44조-제A조)

에 관하어 7t-정하고 있다. 이를 보113,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반국가1%죄로 규정

히-IL, ]y]정처 빌도 사형, 전재산 -趾수 기-혹하다. 더욱이 북한형1%온 
"

범죄 행위를 한

겅우 헝사1/1에 CI-와 꼭같은 행위를 <0-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L]]슷한 '행위릅 
51-징한 조항에 따라 처떰한다"(제10조)a 규정하2 있어 유추헤석을

인정함으로써 F대헝唱의 기본원칙인 죄헝])]정주의를 무시하고 9)고, 
"

반국가+相죄 대하

여는 공소시효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各 추궁'할 수 9)다"(제4 조)고 3)r-정하여 공소시효

를 인정하지 않고 있디-, 또한 
'

민족해7' 투젱을 tIl-대하는 보]11'라는 게녑에 의해 대남적촤

도 선에 반대하] 시바]各 처]%2할 수 있는 -B-거暑 두고 있다. 북한은 징치를 ]&1

개5<]으로 보co-
, 헝]%상 반국가범죄를 적융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에서의 유일지배제제잘

깅-촤하는 데
'

에 중심울 3로으로씨 자의직 해석에 의한 fr.l- 유린의

� 

가능싱 이 일니-. /J 래시
-17한힝]/]상 <]Hi기-범죄에 해ls-히-는 1힝-은 h·]-힌의 a [기-J)L 1법의 주t-정IL디- 오 히러 밀

CI 비정형도 가중되어 있各-펄· 살퍼볼 수 있다.
아

이러한 점에 비 어 다음에 님-한의 국가보인-IX]과 북한형]/]상 괸국1조항을 데비하어 소1-

퍼AlF 로써 양자의 1.j]용-皇 비교해뵨c]·. 이를 통해 남한의 국기-보안])j에 데한 -A'한헝 R

대비5f정-皇· 알아보고 북한에서 a [기-Y인-11>]의 71폐 주장1737 북한형];5에도 개션되어

을 칫·아볼 AC 있다,
羅 評 層 門

153) 법3+-부, 앞의 히, 田0-]田 빈; 북한인-'-IL소, 
「북한의 개징헝사소송11)] 개요,([992), 93356!-l,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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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국제인권규약과 북한법제의 상충문제 겁토

알다시피 북한 1981닌 9월 1471 국제인권규약 A구IL약, B구IL익r에 가위 (그러니- B규w의·

제41.조와 B5)L익0 신택의정시의 가입은 T-보, l-rIt-이< 제2의정서에·는 미기-입)하있다. 국제

d합(UN)E 제3차 총최(]948. 12. 10)에시 「

세게인권신언,-皇- 채텍하어 인권문제룰 지51-적

차원의 문제j·'L 다//기 시 직-하었다. Ll-리고 UN은 인권1-L장-S- 위한 일반원칙적인 성걱을

띤 세계인권신인에서 니-아가 제21차 총최(1966, 12)에지 인권보장의 구속럭울 깅-촤하기

위한 국제14규로서 국가의·}y체계를 JJL완한 
'

국제인권규익t'을 체이히-였다. 5 (제인권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V리에 판한 5 f제31t-의,OuternationM Covnaot on Economic,

Social, ao d Cultural Rights: ICI<SCI-t, A규익3,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37-약,

Ontematioual Coveoant ou Civil an d Political l(ight: ICCPIt, B37-익1) 및 B규-약 선택의

정서)A시 A3Y-익0은 1976녠 1 원 3일, B-d-의2 및 /7- 선텍의정서A< 같은 해 3월 23인에 빌·효

되었다.

북힌·은 1981닌 월 14일에 a (제인권<17<-익5에 기-입히·었는대, B<d-익2싱- 기-입2(긴 상w호긴 그(빌·

제도를 v-정한 신이조항(제41조)과 인권11해에 대한 게인의 칭원싣차를 규정하고 있A

B<d-약 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의 유보하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상 형식적 보

고서 제출의-1;L만·을 지고 있다(B5(-익) 제40조),154) 그니-미- 북한은 1982넌 최초보고서 제출

이후 년마다 제출하도록 되이 있는 정기보고서를 「 인권이사회,([-luman Ri ghts Committees)에

제출하지 僧음으로써 인권이사최모느L니 보고서 제출 요구를 만고 있으며/田) Al 등으로

부터 비난合 민'고 9)다,156)

더욱이 북한은 UN 인권소위원최가 대북인권개선 겯의안을 가졀한 데(1997. 8. 21)에

대헤 B<IlL약의 1릴시暑 신언하었다(1997. 8. 7). 이에 대해 제61차 인권이사최(1997. 1.O.

20-11, 7)는 
"

북한의 인권규약탈퇴는 인권규약 및 국제]/]에 의거하여 히용필 수 似다"고

하는 공식6장울 채비하고(1997. 10. 四),T7) 이를 UN 사무국과 북한에 동보하였다(1997.

IO. 30), 이로써 북한의 B규약 달시는 국제0최에서 인정빈-지
.

못하고 있으며, B31-익·이행

과 관런한 정기보5(시의무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인권보고서 제骨·皇.

T-도하여 인권개소1읍 도모 하는 빙'안을 추 1하어이· 할 것이다.

다음에 -LF'한1%]제에시 국제인권3Y-약상 상兮되A< L]1용을 五를 통하어 살퍼본다. 이에 국제

인권규익2과 상·증되는 북한멈제에 관한 겁토헤볼 수 있는데, 다음에 1 내용을 간략하게

대비표를 퐁헤 살피<다. 특히 북한의 인권3j[-제가 >L제사최에서 공론촤되고, 북한

빈-)$)어 < f제인권<l(-약이 管시를 신언히-는 JA-의 兮촹이 진개되고 있는 기·A에 이의 AdV눈

과F한언권꾜.제론 규1;[]적 차린에서 A - 석하는 데에 있어 기1,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團

고 管 

團 團 團 부 

團

野 

團 團

부

귀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고

고 

團 團 團 團 團 團 고

154) A/-약온 2 1- 신헹진차吾 ]-L슨하게 정하고 있이 -/f- 실효셩 이 Bif약에 비해 약하다,
155) 1997년 8-笛 I]N인권소위71최는 대북한 71의를 동헤 북한에 데해 10도1 이상 지인되고 있

인/뵤고서 제둘을 요구하었다.

156) <·( 제사변위%1회, 「북한 : 1·f제시·먼위E<1최의 우리,(피-제사1;3위우1최 사-%/국, 1993), 28민,

157) 1997, 10, W, {Genertll Commeut 2761)l,

. - %O - . -



4 국제인권규약상 상충획는 북한國제 顧贈>

- 61 -



l +-구%·g 311 l 27) 2 · 판 33 l ·]]14& m l J e·% 온 W률 이s l
독%9 · 공평한 재 l 비상임 에도 불7하 핀· l

[:끈'% 味·以而'""'""므[
1썹,.,. 1店官引'純'fl l l

. l l

芽[·亞‥‥'"> .

l l/j ·]]129& l 한 9 씌 <…M·1 l l 과 양심 따론 핀.올 l

7

l l j柔 猛1 l l
l l 직파 A(1호사의 사입조긴보 l l l

IA,..V, l ]/A모 // 
/ /['l l.... ,// .... l

'"" '"" 

回·紅2리
l 1 사A&>·진 , ac사骨‥&· l l ·y

, 자 ]· l

l l ]J(]/'"'y"I 
V기 

l l

- 62 -



u

l 1頓. 崩 .桐, l l l
l l 소속단 표자正 될 수 l l l
1 아 判 l 역, · 어 尋· 이 14· 純 l 헐 敬쩌 封 l
l 제170旻 l 사 正는 판소 승 l 변호권 且장 l 움 l
l l 玄 수 王 1 l l
l 1 록 함 l . l l

i

고

.

- 63 -



제3장 국내법의 정비방안

제1절 낱북기본합의서의 뱁적 성격

f 닙-북사이의화해와낳가침및교류'唱릭에관한합의서」 (이하 
'

남북기본합의서'라 한다)의
1%직 성걱과 판 1하이 두 가적 긴헤가 데립히-55 있다. 즉 남북기뵨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당국이라는 두 개의 국제범 주체가 민$y일에 관련한 사항에 데하이 )%적 구속릭 있는

권리 · 의무의 반셍 · 보1겅 · 소일을 1-}1용으로 시 먼합의한 것이므로 조 의C(trcaty 에

� 

헤당하는

효릭울 가지31 있다는 法規範論과 납북기뵨합의시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촹에

임원인 昏일올 이룩하여야 할 공동의 정치기 의무骨 진 남북한 당국 사이에 통일과정에서

민족 부의 관계롤 규율하기 위하이 채비한 특수한 약정헝태로서 신사협정(gentlemen!s

agrcen1ent)이리·A<- 政治1<HJ規範論의 대립이디-.

l . 조 약으로 11는 견해 - 법61-범론

1. 법규범론의 근거

남북기본힙-의서의 님적 성걱울 옹호하는 여러 주장의 2거는

LO 당사자2 럭에 있어 남-11기본합의서가 국제]/]주체간에 체결된 1서라는 점,
. 卷 합의시먼의 헝식에 있어 인반 국제]/1상 조 약과 같이 님-북기32합의서의 뵨문 앞에

서문읍 두고 있고 뵨분 디-음에 이론바 최종조항을 포힘하였고, 본관1- 내용올 전부 5게의 장

(chapter)으로 VI.y1히-l<- 동시에 합의사항을 
'

항'의 형식이 아니라 
'

조' 의 헝식으로 구체적으로

멍시하고 총 25개 조문으로 베열하고 있다는 조],

卷 질차적 측]%9에서 3가간의 조약체결진차에 따리· 남북한의 고위급 정부대표가 하자

없는 의사의 합지에 의헤 서명히-5'(, 긱'기 남북한의 내부절차를 거처 文本各 j)(환함으로써

넘-북기<합의서가 반효하게 되어9)는 짐,

f43 협-의의 내F에 있어 
'

넘-%F骨긴에 기-능히-고 적%힌 것-완 조 의·의 대상으로 히.여 멍백히

권리 · 의무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1510

卷 특히 힌1>이 가지고 있눈 추-상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으且 표힌하기 어러운 조]에 데

해시 남북딩'국의 최고책임자들이 펑화적 통일-3 위해 꼭 펼요한 조 치를 규정한 젓으5;'L시

네용직으로 힌]/] <
r(-정의 구체적인 1귀용을 밝히 1< 것이어 힝식적으로도 ·1뱁의 ilL정움 직

접적으로 헤시, 규정한 것이라·는 %]159) dd-f-로 징리된 수 있다.

이 랗旻 넘-J)p기-빤합의서를 조익[ - 旦 주징-히-A·< 이%-A<

(I 닙-북기본71-의시에 기초힌 ](지-IL징', 이중피·세, 33 젱헤질, 칭신-결제, 인지571p,에 관·힌

힙-의, 빈사사)/]공조, 범죄인인도 및 헝시-사]/]공조 dd-의 분야에 대한 세부힙-의서를 채택하

려<9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악지 성걱이 전제되야한CB< 사후 입]%]적 필요성.160)

團 團 團 團 團 國 團

團

團 團 團 團 團 蟲 

團

w w

158) 이장회, 남북합의서의 국-제]/]-직 성격, I
t

]1족J 7-l 1992, ] · 2월호, 7-8<1J; 제성%L, 남·1;F한
기] ,

19%, 54-h5먼, 
'

159) 
'

민주사최 위 한 변호시·모임'의 위'힌111j-趾%]A(l‥제 정신弔의 신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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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 국제법상 조약으로 성격을 규정하여야 남북기본합의서를 유엔사무국에 등록할 수

있고, 그에 근거하여 남북한이 상호간의 내부적인 관계를 면족내부의 특수관계로 본다는

합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합의, 남북교류를 민족내부교류로서 간주한다는 합의

등을 남북한이 국제적 차원에서 원용 · 주장할 수 있다는 남북관계의 법적 규율의 당위성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법규범론 비관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들이 국제법상 조 약으로서 성질을 가지는가 또는 조

약은 아니지만 국제법 주체간에 권리 · 의무를 발생시키는 소위 잠정협정(Modus Vivendi )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럼에도 다른 설명 없이
" 

어쨌든 합의당사자의 자발적인 구속력의 승인을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 이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순수한 정치적 합의의 틀로 포착

하는 것은 문제의 실체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라는 주장은161) 자발적인 구속력을 승인했

다는 증거로서 낱북기본합의서채택
.

이후 남북당국의 행위가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하였

다는 객관적.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후술하는 바

와 같이 남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가 정치적 합의임을 강조해 왔고 북한

당국 또한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옹호하는 근거로서 언급되는 남북한의 조약체결

당사자능력, 합의서면의 형식.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절차, 합의의 내용, 헌법규정의 구체화

등은 조약과 신사협정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형식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여, 합의서

면의 체결당사자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도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간과한 것이다. 사실

조약과 신사협정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당사자의 의사. 실제적 내용의 성격 및 중요도,

권리. 의무의 구체적 규정, 둘 이상의 당사자 존재, 형식 등이 제시되고 었으나162) 이러한

판단기준들은 각각 그 가중치가 다르다고 할 수 9)다. 즉 양자를 구별하는 가장.우선적

인 기준은 합의서면의 체결당사자가 갖고 있는 전정한 의도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언

이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사항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럼에도 불구하 구태여 남북기본합의서를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또는 에 준하

는 것으로 의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섣부른 신뢰

부여이거나 장래에 있어 기대사항을 시대착오적으로 앞당겨 적용한 결과이다. 남북기온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장래에 도달하여야 할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며 실제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향후 분야별

낱북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규율의 원칙을 협의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국내법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두 공법 체간에 체결된 협정에

유사한 것으로 개념하고 국내볍적으로는 조 약이 아니며 국제법적인 조약이라고 하는 견

해가 있다.163) 이는 헌법상의 통일조항 등 남북기본합의서의 국내법적 문제점을 해결할

T
團

160) 제성호, 남북한특수관계론-, 2W면.

161) 훙준형, 남북교류협력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범 등 범제정비의 방향, 통일부 남북교
류협력법제도보완발전세미나(1999. 6. 25.)67면 주32 참조.

162) 외무부, 조약업무처리지침, 집무자료 85-86(조약), 1985, IO-12면 참조.

163) 이젓이 남북관계를 
'

특수관계'라 지청하는 의미라 한다; 최대권, 남북교류협력본격화시

예상되는 국내법체계상의 문제점과 대책, 서울대 법학, 제%권1호(1993), 4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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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는 t리이기는 하니· 넘-한이 북한의 국제1%적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 헌실을· 싣멍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A]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D . 신사려정으로 뵤는 건헤 - 고도 의 정치적 3-범론

1. 정치적 규범론의 근거

정부는 납)기본합의서와 부속서를 국제]/]적 성격을 갖는 조 의)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사

헙정 내지는 CI,와 유사한 의정으로 보고 있다.164) 신사'엽정(gentlemen's agreement)은 엉미
141적인 전통에서 비롯한 것이다. 영미1%제국기·들간에는 정치기-둘이니· 외교관들간에 1러적

3L속럭이 但는 
'헙정을 

체결하였는 비- 이A<- 신의에 기초하여 
'협정의 

이행-皇 서약한 ·침·가

자들에게 정치피이기니· 도 티직 31·속릭을 갖는 것이었디-. h]온 의미에서 신사' 1정은 
' l%적

구d(력 SAW<- 모1 헝대의 
'협정'을 

의미하기도 한다,165) 따라서 신사협정이란 그 자체 ]
]
]]직

· 3L속러이 211-·:- 딘·순한 정치적, 도 딕적 -l//시임-8- <하1< 젓이다.166)

파거 骨인원은 남북기본71-의서가 니·라와 나라 사이의 판계가 아닌 민족내부간외 특수

관계를 규율하는 분서로서 조 익2이 아니U-1 W일추진의 기본틀미-린, 남%한간의 자주적힙

북한의 어멍전릭1 수정 및 개방촉진, 한<]l-도 비'학회-룰 위한 실친의지 구체회-'리·C 징

의 미를 갖는 문서且 언骨히-었디-.167) 하지 반 이와 동시에 남북기본합의시는 남%당국간에

S 효하게 체길되어 만艾핀 합의문서로)<-1 남북한 쌍빙'이 이에 대한 싱실한 이행 · 준수의

의-l>'-를 부딤하]L 있디-l·< 짐에서 국제]]11상의 신사'7]정과는 다르다고 햐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싱기에 대한 파고한 성격파익-을 어럽게 하고 있다.168)
]%닌라부도 또한 

"

남-l+기2합의시가 국제]김적 강제럭을 인정할 수 없는 일종의 · 신사헙

정에 준하는 싱거을 갖논다"고 더-히고 있으니- 이와 동시에 동 자료의 후단에는 
"

수정 및

발표에 관한 식차]'(-정을 둔 짐에 비추어 y ]%직 성 H이 부어되어야 할 문시로 %이

타당하며 <l- 구체적 수1천各 위'한 제반 호속%치를 71하이야 할 의무를 부昔한다"고 常

이 는 닙-북기3츠합의서의 법적 성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국내]%렁의 계정 및 페지

등 후속적 입]/]조치가 있어이· 힘을 의미하1< 것으로 앞의 네용과 상호모순읍 보이는 것

이리·는 지적이 있F 니-,16%y 인상의 표힌 <J-대로 님--A기본합의서 자체가 성 ]당시 71적

I

4 

w w

164) 한기레신분, 19WA]{ 4월 記일, 14VJ; ·동아일보, 房92닌 4월 25일, 2먼.
165) 이'제1여사전, 인본국제]/A학최, 잠조; l·:ucycl()pedia f) f Public International Law, Amsterdam,

New York, Oxford:North Holland, ]%4, p. 1$.

166) 이러한 유헝의 힙-의에는 비 · 식국제문서(informM{ intern(Itional instkumenO, 신사'헙징

(gentlemen's a greemen t ), 정치적 의1'-의 5 f제-IV·서(internati(]nal agreen]en t o f 1]Olitical

o bligution>, 7-속러 但{<. 헙 정<lIOn bindillg (1 grccmcl] 0, 시-신싱-의 험 
'정<dc 

f(l(,to

a greemen O, 비뱁적 헙징(non-legal a greemen O, 힌장(charter), 공h-선인(joint declarahon),

또는 신언(declaraOon), ·A'·동성띵(joint 
s taten]ent ), W동커1f니케(joint con]rn 띠�e) 또는 커

뮤니케(con111]Llique), 최종의징서(final ac t )
, 양헤사항(memorandum o f un dershulding), 합의

서(agreement), 힙·의성린(agreed s tatemerlo -
' 

이 [yt함된다; 김데순, 국제1)l.1론, 138, 14-17 
'

띤; 제셩호, 남북한특수관게론, [(95, 223-226VI.

167) 남<기본힙-의서의 채비 지후인 [99] h<l 12-省 10인 당시 최호중 부총리짐 일윈장관은 <]
,

외무통일위우1최/y일 빈위71회 힙'- 최의에 출석하어 남북기본합의서는 국제빔싱

아니라고 간단히 님개5'한 비· 있다, 
'

168) 昏일위, 
'

남-A%:f의서를 신사협정으로 보]-]· Af기 및 신사'협정하에서 공동위吾 -
' 

성'A
근거', 1992V:1도 <q-징깁·사요-'/지·AL IV-징대진 의우1, 1992, IO, 8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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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에 마치 국제관습볍의 형성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추후적으로
'

u

법적성격이 부여되어5' 조약화될 수 있다는 표헌으로 받아들일 수 도 있다.

법제처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조 약으로 공포하고 있지 않고 볍무부나. 통

일부 등 유관부처들도 동 합의서들이 
'

헌법' 및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의 조약에

해당되지 앓는다고 보고 있다.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유엔헌장의 제102조 2항은 
"

본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

지 아니한 조약(treaty) 또는 국제협정(international a greement)의 당사국은 유엔의 어떠한

선1뀌도, 1 살껼 호 않" 발 법입
기본합의서를 유엔사무국에 등록하 있지 않은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유엔등록의무가

없는 신사협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성격을 부여하게 되면 외적으로 한반도를 둘

러싼 국제정치 · 군사적인 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내적으로 남북한 쌍방간의 정치 .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법이 갖는 피동성과 보수성으로

인해 낱북간의 유연한 관계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남북관

계에 있어 즉시적 이행이 어려운 내용을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확대 · 해석하여 쌍방

간에 공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상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호마찰의 근거

만 제공하는 등 남북관계개선에 역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또한· 국제사최에서 이루어지는 신사협정도 관련당사국들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준수할

의지가 있고 각국이 성실하게 국내법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경우 조약과 같은 실효성을

갖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합의서 체결당사자의 성실한 이행 · 실천의지가 중요한 것이며

남북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국가간의 조 약인가 아니면 신사협정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170) 
'

J

w

2. 고도의 정치적 합의규범으로서의 성격

헌재까지 통일 및 대북정책의 정부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법상

상호승인한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며. 분단국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이라는 두 정치실세 즉 국제법 주체간에 이루어진 당국간 합의라고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남한측에

이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북한 자신이 이를 이행하고자하는 어떠한 법적 확신(o끼+Mo

j
'

WIPis )이나 수요(necessiMs)를 가지又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 있지 않다. 이는 낱북기본합

의서의 두 당사자가 조약체결의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는 최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결의안을171) 채택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온 겨레의 통일의지의 표현이며 민족화해의 대장전이라고 하여 볍적인 문서로서보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문서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합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real intention )와 그에 대한 국회의 수용태도를 고려할 때 법률적 효력을 갖

169) 법무부,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법적성격', 1992년 2월 17일

보도자료.

170) 김대순, 국제법론(1998), 14면-17면. 참조.
171) 1999년 3월 8일,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 실천을 위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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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 익7이리·기 보다 그 내용의 이행에 대하어 합의의 당시·지·들이 정치적 의J/-갑合 갛는

신사'헙정이리·고 보아야 한다, 따리·서 그- 네용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정치적 난은 가능

할지라도 합의대용의 분이행에 <-/-거한 법적인 강제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북기본합의시는 1빈족으로 이7어진 1국기·네에서 통일과징에 있는 두 개의

특수한 데립적 국제])1 실체의 최고위 당국자간에 /.7- 국제1Al적 싣체의 대표성에서 니-오t

신뢰를 비-탕으<< 쌍방간의 촤헤와 
'협)] 

그리고 -%r기-침울 통한 빈족공동의 이익과 t$1잉

도모 하기 위해 체건한 정치적 71-의규1%으로 보아야 한다,

m. 국내거령에 미치는 효과

「남북기뵨합의서의 제1장 녑-북촤에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부속합의서)

는 q-g기본합의서의 
'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닙-%촤헤공동위

원최를 구성하고 53- 안에 1
;8暑실J/-위원최를 두기로 하었다,172)

.딧킬7]'富'[빌·찧 o] ·일
데하여 그 시정合 요</할 수 있도록 하었기 떼뇨· , 173) 정부는 남북기뵨합의서의 체겯에

따른 국제법적 의무로서가 아니라 신사협정에 디-론 정치적. 의무로서 남북기본힙-의서의

국네적 실시 또A< 시행各 위한 국내]/]렁의 개정, 페지 등의 후속적 입])]의 보완조치를

이행하어야 한니-.174)

정부는 ]%吾실-7-위원최애서의 '唱의과정에서 
남북관게전반에 있어 변촤를 고려하면서

대-l/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어 남북기뵨합의서의 정신에 배치되는 국내법 의
'

정비작려을 수행하는 다45 한펀으로 상호주의원칙을 기초且 북한에 대헤서도 남북기본百

의서의 북한 실시 또는 시 행울 위한 - 한1/]령의 정. 페지 동의 후속적 입]/J조치를

이 행하도록 강 히 요//-하어이· 한다.

이하에서는 님--A기/합의서의 중요한 헥)]사항으로서 상대방의 체제 또는 제도의 인징,

네부旻제불간섭, 비방 · 중상중지 등의 2
1J-정과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호11)<l,

<T기-Y인%l. 님-·i-it217(헙리]/1. a (적]/j 등 谷린 국내1;t]렁의 겪-정句석의 변천易, ]/]릭

개정 및 페지의 필요성을 킴旦하고 북한의 체제를 끄L정하는 문언이 포함돈1 1
>5링울 파0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은 우리 정부의 거부로 포함되지는 y-히-었지만 제1부속서에 
'

부기'사항으로
'

남과 꽈은 다0 니-라들과 1꾀은 조익2과 
' 

1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페기하는 문제룹 ]/]骨)무'힙의회에서 협의해걸한다'는 문인을 넘-겨-

당해 문제에 데하이 향후 게속 토의하기j]'L 하있기 때문에 1%률실무위 1회에서는 국네뱁

의 개정 또는 페지]/-제 昏만 아니라 남한이 디-b 니-라吾과 체징한 조약 및 협징에 관'6

Ad-제도 제기될 /섯으j>L 예상되J.t<·'L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겯한 조약과 휴전')]정의 게페어

프]-에 대헤서도 살펴보기)v'L 한다.

w w

172) 제26조.
173) 지]7조,
174) 히-지만 닙'-lit기뵨합의서의 정신괴. 내용괴· 저< · 되지 잃3·<- 싱·대빙-의 ]

]<]집서피. R·국·의 시시에
대히-이t:· 긴·섭히·지 鶴기旦 히-였디.,(제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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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헌법상 토恐항 및 통일星항의 
'

문제 
.

고

남북기본합의서와 관련된 헌(조항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평화적 통일조항이다. 헌법의 영토조항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제1부속합의서의

상호체제인정 · 존중. 내부문제불간섭. 상호불가침 등 냠북기본합의서 전반과 상충의 여지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영토조항은 失地回復을 강조한 젓으로 결국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인데 반해 평화적 통일조항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영토조항

과 상충된다고 지적되고 었다.175)

l .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존치론 .

1. ..訓 利 /
.. .,.. ... ..

「
'

l,,..,.. ... .... . ..... ..,,.

7 
'

,泣,낄뇨멉,쳐 柔'亞 君19
又

, 만일 한반 내에 대한민국h 정통성에 王전하는 단체가 있다면 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 으且 1하는 정치적 결사旦서 반국가단체旦 간주하는176) 근거

가 된다. 동 단 하는 지 은 수복지 된다. 와 같은 旦旻항

논 따라 군사분 선 북 릇 른바 
t

丑선민주주 인민공화국5 라는 국호를 참

하 반국가단·-l]且 한 국 부를 불 剋 하 다.

하지만 헌실적으且 한민국 1국가권 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전협정 의해

설 된 군사분 선 남지3 서만1실효 玆 사 북 서는 사 又

V 않 W다. l
正한 유엔의 남북한동시가 과 )남북간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과거 대한민국정부가

한반王 전체 유일합 정부라는 l 장을 변 하 휴전선 북지 대한 북한당국의

통치권 국제사 가 승 함흔 하는 다.·77) 를 남한 부가 받아들인다면

결국 한민국 부를 남한 /l- 주민을 관할하는 부且, 북한 부는 북한 과 주

민을 관할하는 부旦 각각 승인쥐는 결과를 主 하는 것 다. 결국 국 견지 서

且면 남북한 兄두 국제사 가且서 지 를 가지 且旦 남한 헌

하 있는 旦旻항은 타국 톼 1 한 유권 주장剋서 국 규 반하는 규

다. 는 우 헌 규 하 회는 국 준수旻항과 상층 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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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T /y시기-입과 납북기1츠합의서 채티은 졀국 데한민국 정부를 남한 지역과

주빈읍 관'핥하는 정부로, 북'한정부는 북한지역과 주민을 관할하는 정부로 갹긱· 승인함-

간접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곤거를 제공하고 있다.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은 한반도의

국가키 분인을 진제로하어 통일올 언급하는 것이므로 한반도와 <J- 부속도서 진부를 담한 . .

의 엉습1으로하고 있는 엉토조항과 상호모순된다는 지직이 있다,17S>
a

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조화적 해석

-힌]]1]의 
엉토조항과 펑촤통일조항이 일긴 상충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 7 조항의 의미를

6더 심층적으로 J( 석하이 보먼 실제로는 시로 조촤 ·1 ·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2-거에서

잉旦조항과 평촤적 3 일조항-S- 조최.시키기 위한 해석론< 다음과 같이 유헝화할 수 있다.

(l) 국제1 ]에 
-d거한 헤석

영旦조항과 관&1하어 
"

국제범 원칙에 따르띤 국가의 엉토는 국가권력이 미치는 곳에서

끈니·는데 힌실적 로 우리의 휴진신 37'지역에는 대한빈국의 국가권럭이 E- 미지고 있

는 7인한 헌실에시 북한 지억이 우리의 영토라는 힌71 제3조는 밍4추적이어서 규범럭이

但다"고 해석하어 엉토조항곽 펑회{일죠항 양자간의 상충合 해건할 수 있다.179) 그리고 
'

펑최.昏일조항은 제3조 엉旦조항에서 강조된 寺인울 이룩힘에 있어서 그 방식이 특별히

지-A-민주적 기본진)q에 입각한 펑촤적 방법일 것을 멍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헤석한 경우 영Y조항의 존재가 걸31 평화적 통일의 걸힌돌이 되는 것이 아

L('칠/: J3'<, V , ,

"宗 "" '

(2) 영토조항의 선언적 싱격에 -C·거한 해석

고

힌]%]상의 영토조항은 부]으로서의 실효성合 상신한 사뎔-화된 c/(-정이라는 것이다, g-북
' 

판게가 남북기본합의서의 체어 등으2 본질직으로 변최·히J( 았는 커헌실울 김-안할 떼 잉토

조항 이제 더 이상 <
If범력·皇 갛지 않<<- 조항으로 AL고 그에 3거한 기존의 헝식논리를

1(수하기보다는 향후 동일된 대한민국의 엉토가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야 한다'는
' 

당위적 멍제를 천멍한 신언직 규정$ 로 재해석 할 수 있디-는 것이다,181>

그- 근·거%는 힌]/]깐1천이론合 제기한디-.IS2) 엉V조힝·-皇 헌띠번천이론에 입긱A여 평기-

해 본다면 CI것은 이제 영2조항이 AL범럭各 상실하게 되었고, 다만 선언적 의미만을 갛

w w w 4 

w

178) 제성玄, 님고t'한특수·관게론, 1101 l,

l.80) 최데권, 통일논피의 법적)d-석, <통인]-2·안]]<R',:-·집> 제2집, 통일윈, 1990
,

143
,

14%t-l 참조,
. [81) 최대i-l, 통 -/의 唱직문제, I

i
}]AC·사, [30, 記-:30빈,

183 힌];9W천1이룐이i가 힘은 힌뱁해석이 단순한 의미의 조분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d
친적인 의5의 적용까지 y,힘·하는 깃F2-·'L 이해하는 이 이다. 이는 헌]%]해서온 3-하이 )

힌]Al의 진촤, VI·진 및 개선을 도모 한다는 점에서 힌]1]]해석론상 큰 비중을 차지하))- 있
k반의 펑화힌])q기- 자위데간의 판게를 U. 예로 들 수 있다; 상멍몽, 남북한 기본관 징71
59적 대응, < 남북한 UN가입피· 한]pl도)4-인-IV·제에 괸한 ·공]/1직 대응>, 한국-Al·]/]학최 제'
'학술일'IE최지-Mt, 

田91, Il, 2
,

45-461;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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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해석으로 귀착되게 될 것이다. 즉 영토조항은 대한먼국헌법이 헌법의 효력범

위를 선언한 법적 의미를 가진 헌법원리라기 보다는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의 정통성 · 유일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83) 헌법변천여론이

주장하는 헌법의 변毛은 영토조항의 헌법변천이 아니고 영토조항을 빌려서 전개하였던

정부의 대북정책변화에 지나지 않는다.184)

(3) 헌법전문에 의거한 해석

헌법은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천명하여 조 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민

족적 대과업의 성취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국가와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전문규정의 법적 성격은 서독기본볍전문에 천명된 통일명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독일학

계의 통설적 입장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의

� 

판결에서와 같이 정치적

물론 를 가 剋 볼 수 9)다. 따라 국가 관 통 을

로 방해하거나 사실상 불가농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苟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규정에 관한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통일조항과 영토

조항의 상충 및 통일정책의 실제와 영토조항간 괴리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185)

ll .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개정론

1. 영토조항의 개정논으1
I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조화롭게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은 나름대로
m

통일문제와 관련된 헌법 규정간의 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보다 헌법헌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힌법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고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대응방안들이 갖는 약점은 영토조항을 유명무실한 조항으

로 본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와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영토조항을 개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토조

항의 개정방안으로는 단서 규정설치하는 방안, 상호설체인정을 전제로 한 전면개정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1) 단서규정설치방안

이 방안은 현행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후단에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다만 조국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적 관할은 현재

휴전선 이남의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團

183) 최대권. 통일논의의 법적분석, <통일방안논문집> 제2집, 통일원, 1990, 143, 147면.

184) 최대권, 남북교류협력본격화시 예상되는 국내법체계상의 문제점과 대책, 서울대 법학 제34권

185) 장명봉, 남북한 기본관계정 립을 위한 법적 대응, < 남북한 UN가입과 한번도통일문제에 관한

공법적 대응>, 한국공법학회 제21회 학술발표회자료, 1991. 11. 2
,

4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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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빙-안의 근기且는 디-各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칫 , 제1공화국이래 40어닌 이상 존속하어 온 엉토조항을 전먼적으로 개정하는 경우

정느L의 인정책의지기- 길어되어 있a는 비판 및 11딘25L칙-회-리·는 대내외적 비닌진선

초래할 수 있다,186)

둘쩨, 뱁의 장소직 효나]에 있어 남북한의 엉V적 관할은 각기 동치권이 싣효적으로 미

키는 지억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머 이는 법힌실과 님-북기 합의시의 님-북깔가·침의

엉억적 t%위에도 부힙·하1<:- 것이o,

(2) 상호신체인정을 전제로 
'한 

진V)개정방안

이 방인-E 우리 정으].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진제 위에시 잉旦조항울 
"

대한빈5[

은 한민족의 고 유한 영V와 /그 부속도서가 1953닌 7월 27일의 寺전혐정의 <d-사분게신올

징계로 두 개의 징치</체로 분단되어 있다A'<-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이 분단

의 현상·완 평촤리으로 헤겯하어 통일울 완수하는 것은 ) f가 기본정책의 하니·이디-."리·고

전<[1직으로 게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구]-기로는 다各과 같은 것울 둘 수 있다,

첫 . 힌행의 엉旦조항各 장차 통일후 1짠생할지 모르는 간도엉유권문제애 데한 대비가

미흡하다. 따라시 이 본제에 대비한다-]2- 접에서 대한민국의 엉토는 한민족의 고유한 엉토

라고 게정합이 비-림'직하다.

둘째, 분단의 극복合 위헤서는 분단의 현싣율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독일 통일

의 건인차역할읍 한 소위 %방정책과 -5일昏인정책의 기본적인 매경이었다. 우리의 경우

에도 국제사최에서 남북이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한디-는 
'

7 · 7신언'의 정신-皇. 천명 
'

한 비- RJ다, 이E-]한 정신을 힌]힙에 수용하이 한반도가 대한민국과 이2비- 조소1민주주의

인빈공촤국의 두 국가적 실체로 분딘·된 사실을 7J정할 펄요가 었다.
AA쩨, 이 방안온 헌'행 힌]/j 제3조의 엉足조항과 제4조의 평촤통일조항을 통71-하어 상충을

결히-는 초힙-적 단일J 7이 될 수 있G,

외 통일조항의 개정논의 
'

통일조힝-을 게정할 깅우 부분게정빙·안, 상호실체인정을 전제로 한 전 개정빙·안 동·을

생긱A 볼 수 있니-. 이외에도 식-제방안, %률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 엉토조항의 개페%·제

에 대한 대 책F 旦 제시되고 있으니· 우리의 상촹 특히 남북한관게의 힌실에 맞지 않는

접이 있다.187)

(1) 부분게정방안

펑최i일크<힝‥皇 게정3'l-지-A< 주징-에 띠- 먼 힌1;h 제4조의 (13은 ]ty 적

� 

11도

로 한 젓이므로 영토조항음 존치하리힐- 겅우 제4조에서의 
'

봉인'을 민%의 재결합

정헤야 한다, 그리고 지-A-민주적 기)츠질서에 입긱-W한 昏일은 
'

骨벙'에 의한 동일에 <Il·하1-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86) 제성호, Id-북'한특키겨1뻬 
-

,
l%5, 118보1,

187) 제성%, 힌1111 상 V-인관 . {조항의 폐-:'C.제, l
%

I

'

1족J%인언구우1, <통인인구논>> 칭·v
278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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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 

병합형' 통일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려는 것이 아닌 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이라는 문구를 전부 삭제하던가 또는 적어도 그 중에서 
'

자유'를 삭제하여야 한다.188)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평화통일조항의 범적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주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189) 그 이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젓은 통일정책 추진의 방법을 맣하는 것이지 통일의 내용

까지 엄격하게 자유민주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현행헌법을 잠정헌법으로 전면개정하는 방안

평화통일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헌법을 잠정헌법으로 성격변경을 하자는

주장이다. 현헝 헌법의 통일조항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통일방법의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즉 헌법은 막연히 평화적 통일만을 언급했을 뿐 방볍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 있지 못

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은 통일후의 헌법효력에 관해서 아무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서독의 기본법은 전문, 제23조, 제146조에서 잠정헌법임을 분명히 밝힘

으로 서 동서독의 인적 · 물적 교 류에 법적인 기초를
.

제공하였다는 경혐에 기초하여,190)

헌벌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의 실현을 위해 현행헌법을 완성헌

법이 아닌 잠정현법으로 개정함을 신중하게 려해야 한다. .

평화통일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자윷민주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남한과 사회주의를 기추로 하고 있는 북한의 평화적

통일은 양보와 타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입각

한 평화통일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헌법규정은 북한을 낱한에 흡수하는 통일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팽팽한 대립상황을 완화하又 평화통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남한의 헌법

제4조를 삭제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조항의 문제는 영토조항이 상호체제인정을 전제로 하여

전면 개정된다면 잠정적 성격의 헌법 내에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이 통합된 단일조항

. 을 삽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당연히 평화통일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

m. 정비방안 - 조화적 해석에 의한 존치 .

고

영토조항과 통일조항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영토조항을 평화공존체제에

부합하도록 개폐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즉 현법개정을 통한 입법론적 해결방법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

서 현 과 같 존치하는 것 타당하다.

첫째,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입법론적 해결을 위한 헌범개정절차는 헌법개정권력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국q] 정치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극심한

국론분열으로 인한 교각살우의 愚를 범하게될 수 도 있다.

둘째, 현재의 분단은 잠정적인 것이며 분단극복을 위해서는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강력한

1韶) 김명기, 북방정책과 국제법, 국제문제연구소, 19田
,

1%면.

189) 제성호, 남북한특수관계론, 122면.

190) 이장희, 평화공존체제를 위한 법적 수정방향, 통일한국 1990, 7월호,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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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71의지의 강조가 필요하므로 통일조항은 존치되어이· 한다. 영토조향을 개정하고 동시

에 펑촤통일조항을 삭제한다1친 이는 통일의지결어와 분단고착촤추구로 인식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191) .

A賀쩨, 헌행힌]%은 진旻애시 민주적 게혁과 함께 펑화적 통일을 헌뱁이 지향하는 이닝

y 로 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적, 민주적 사멍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통일과

관린하여 힌])l( 제4조에서 평화통일조항各 신신하여 대한민국이 이를 31·체적%로 실헌

할 것을 국가의 기뵨지 의무로 57-정하고 있다. o] e-1한 접을 감안할 떼 펑화통일조항은

힌법적 가치이머 동시에 대한민<갸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님인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1펑한 /(-정이리·고 할 수 있다.IW) 또한 펑회-통일&항은 무럭통일정책을 포기한다는 선

인적 의미를 내$하는 것인바 펑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천멍한 힌뱁전문과 침략전쟁

율 브L인하는 국제펑촤주의 정신과도 t-합하는 것이다,

넷쩨, 힌행힌]p]의 해석론으로도 양자간의 상寺문제는 헤겯될 수 있다,

엉도조항과 평최·兮일조항이 상충한다고 햐더라도 평화통일조항이 엉1조항보다 우월

효력이 있는 것F )A 헤석骨 로 써 평최·통일조힝·과 잉%조y各 /J-데且 존치시긴 수 있q.

펑최·昏일조항이 엉旦조항보다 우월적 지위에 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로는 다음과 같

F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co 힌행힌거은 조1문에서 민주적 개헉과 骨께 펑촤적 통일을 힌법이 지힝·하는 이님으로

삼고 이骨 실힌하는 것이 국가적 사명임울 빕'히고 있다. 특히 현행 헌%에서 펑화직 통일에

대한 깅-한 의지의 표명으旦 펑최-통일조항-S- 신설하71니-, fd[라서 펑%통일조V은 영旦
조항보다 힌]X]상 우월하머 힌]%<d-법간 시일이谷 IL·는 단계구조의 이론으로 이를 헤석하는

겅우에 힌1/1이 님상 우월한 위치에 9)는 펑화동일조항은 엉토조항보다 우월적인 효리을
x

깆A 디-.fr3)

卷 힌]A]정책적인 측띤에서도 평화통일조항의 우월적 효란]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헌법적

논의와 평가의 내상이 도]는 헌]A]직 -V·제吾에 대해서는 비단 실정헌허 뿐만 아니라 헌빕

이 추</-하는 A<질적 가치에 비추이 접곤하어야 하%l, 정책%인 측먼에서 骨일문제와 통일

괸· l 
'힌]%Af정울 

인식하여이· 한다.

결국 힌]]9의 잉V조항은 통인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적 사명에 따라 통일한국을 달성

한 후에 있어시 a ( 가엉역으로서 한반도骨 35L정하] 있는 것이므로 양자간의 관게는 해석

에 의한 조촤가 가능하기에 1법의 게정은 ·趾필요하다,
a

제3절 남북교류협력법의 정비방안
니

남북]]1骨힙력11]은 제정낭시 넘-북기뵨합의서의 체택 骨 남북관계게선의 가.시적 셩과기-

似었던 상대에서 우리 정부의 w·침울 9방치으로 ]%제촤한네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딩-시 정부가 통일징첵 추극1차윈의 대북집吟파 일부인사들의 분1J입북을 둘0-

A/l-거 내지 ]
]l]적용원칙의 신정 등 딩-vI- 제를 해결하는 것이 입]p]추진의 계기었다고 지적

되고 있다. 따라서 납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님고F'한간의 정책적 힙-의가 이루어진 만큼 남북교
I

2룸'Y]럭]·[]의 기초가 되는 헌신상황이 변촤하있고 이에 따라 남북2d녀+힙력 !A의 개정뇨.제는

여 러 차레 지지되어왔다.194>

19[) 제성호, 남-At헌- R수관기]론, 124모1.

192) 장명봉, 통일)'l:·제와 A 게50 의 괴리-통인'셩첵과 힌님3V-제를 중조]으J>L, <사상기. 졍
가·만호, 6-7먼.

13) 위의 굴, 11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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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교 류협력뱁상 남북주민의 범위

1. 남한주민의 개녕과 범주

0) 문제의 소재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는 
"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

낱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 교 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낱한 및 북한의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 정의를 내리고 9)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이라는 개념을 일응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남한은 현재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관할

권을 행사하는 지역만을 말하는 것으로 남한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거주하는 자

연연,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낱북교류협력법은 지리적으로 분단된 낱북한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런데 남북교류협력법 시행상의

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문제, 북한주민 의제조항의 문제등

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인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것이기 때

문에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외국

인투자기업의 북한진출문제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 내지 지배관계

가 존재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내에서 해외현지법인의 대북투자를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을 고려하

여 법인과 단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입법을 통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러한 정의는 적어도 북한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향후 남북간에 체결될 투자보장협

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대상 법인과 기업에 대하여 합의하는데도 용이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2) 개인 - 재외국민과의 관련 -

자연인으로서의 냠한 주민의 개 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남한주민보다도 북한왕래 및 북한주민 접촉 등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양자에 대해

각각 남북교류협력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단히 잘못된 견해

라고 생각된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 및 기타 관련 조 항들을 검토해 보면 남한주민

의 개념은 남한 당국 즉 대한민국의 실효적인 관할하에 있는 주민, 즉 대한민국의 국적

을 보유한 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야 하며 따라서 재외국민은 당연히 남한주민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이 재외국민중에서 외국에 영주 또는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자들은

항후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 보다는 체류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체류국에 영구적으로

,쌀3泣 므끔 멸얼 햅찹' 람'""'*
194) 최철영,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夏류협력법의

'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10호(1999), 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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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또 헌, 넘-Av(Ji3F'허&닌)l 시행렁 제10쓰· 제47에서의 외국에 니-기- 있<2 넘-헌주민은 외)f

의 단기체(히기-骨 반고 해외어행중인 남'한주1긴이라는 의미가 외국에시 잉주 또는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먼이 님-힌·주민이 아니리·는 빈·대 11석·典 히-A<· 긴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여기에서 한가지 지시핥 점은 남한주민과 앞서의 외국 잉주기주 재외국면올 구1値하이 닙'4규

교 ('$럭1>을 차1/1적F 로 직융한다는 젓이 우리 정부의 공식)장이라면 북한 71렁상의
'

공촤국 잉역밖의 조1'IVY'의 개 ]에 3- 러한 외국 엉주거주 재외국민만이 포 힘되]11 남한

에 거주하는 주민은 제외 1다는 것-3-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오헤할 여지도 있

으머 북한도 [J- 러한 이분]/]직 입장各 십분 활2하여 X]-한주빈과 이들 부j수의 재외국빈을

구분하여 후자 대헤서 T-리한 대우룰 하도록 A-도함으로써 L/-들의 % 령·을 차벋적으로

직용하도록 히-기니- 호] 행 북한]/]령울 /J-와 같이 헤석할 수 있도륙 할 우리가 있다. 
.

C-i) ])1인 正는 단체 - 외국인누자기업 -

주빈에는 자연인외에 법인파 단체도 포함되는 바, 여기에서 ]
]l]인과 단체는 -3L엇을 말

하는가가 문제이다. 이와 관런하어 님-북교류't력% 제12조는 교억·왈 할 수 9)는 자는 국

기谷 · 지빙-/치단-체 · 정1)-Y지·기竹 31는 대외J/-의1]%에 의히-어 af 처업의 허기-를 민는 지-

로 하되, …

"

라고 <
n

L 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 억에 句당하는 부분인 뿐이므로 이 5-iL정으

로부터 ]ty]과파 딘체의 ]-l]포를 유추헤서는 아니필 것이다. 만약 외국인Y자기업이 대외

무억%<]에 의하어 무억업 %록을 하먼, 남북교역당사자 자걱울 갖게 되머 일응 7자허가

빔위내에시 님-북/ti3F' ]릭1W]상의 릴차에 따라 남북2역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펀, 학침과 판 에 의하먼 대한민국의 국내빕을 준거1리으로 하어 실립된 회사를 데

한민5f ]{]인으로 하5:L 있는 비-, 외국인투자%조15<l 제2조 제].항은 외국의 이률에 의'하여

겸-IT]핀 14인을 '

외<힘1}-)인'으로(제]호), 대한민국의 1 ]률에 의하어 설렵된 ]%인을 대한민국
]g인으로<제 호) 하)L 있으머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暑에 특)칠한 A)L정이

있A<- 겅우외에는 그 엉업에 관하어 데한1긴국뱁인과 骨등한 대우를 받7다(제3조 제].항)

리·고 함7 로써 읏1칙리인 내국민대우를 인정하고 있,디-. 한펀, 외s-환거래]/]은 
"

거주자"骨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룰 둔 게인과 대한빈국에 주된 사무소룰 둔 1%]인을 맙한다

(제3조 제]항 제12호)리·고 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안의 지접 ·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偏骨상의 내리<친의 T-무에 분</·하고 거주자且 보고 있다(제3조 제1항 제13호).

다음 딘·체에 대하이 실'퍼보자. 출입국권·리]]r] Al 조 7호는 
"

외국단체라 힘은 주주 · 사웜 .

임원 또는 단제의 -

'

- 성원의 과빈·수가 외국인이거나 자뵨의 빈·액 이상 T는 의결귄의

과반수가 외국 또는 외국인에 속하는 ]/]인이나 단체와 그1- 지사 · 지점 · 지부 또는 출장소

%을 밀한다"리-고 3i-정하7- 있다. 이에 따르먼 네국 단체라 함은 주주 . 사원 . 임원 또는

단체의 c/-성원의 d반수가 네국인이거니- 자뵨의 반액 이상 또는 의결핀의 과반수가 내국

또는 내국인에 속하는 ]/]인이니- 단체와 C.[- 지사 · 지접 · 지프)- 또는 骨장소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핀다.

<-f-런데 <p]plit-%/F'헙럭]/]싱·의 님-한주민의 법주에 d ( 히-는 1%인z]- 딘%기- 외<·r인7지-茂
]p]싱의 대국]/]인이니- 외국환거래]/]상의 거주자인 ]/]인 C/(리고 骨위국관리111상의 내국단

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하어야 할 깃인지는 의-]C·이다. U- 러한 ]%인과 단체에 대한 정

의는 각각의 괸·련 )]1]宅의 복적에 따리· 일리 정한 것이IL로 이를 V대료 남북교y헙

상의 내)(]/]인괴· 딘·체의 1
75//를 실정히-는 것은 叫딩'히-지 每'디-51 셍5된디-.

진자의 세 ]/1령에 의한 내국]%인꽈 단체)'[>- 모두가 외국인平자<진11(]상의 세제상의 우대

A

- 

/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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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이외에 남북교류협력범상에 의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상의 혜

택까지도 향유하게 된다면 남불기본합의서의 정신이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의 목적에도 배치된다고 생각된다. 이들에게 이러한 특혜를 부여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냠북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북

한에의 투자 등 경제旦류를 위한 갹종 피난처(예컨대, tax haven)가 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남북교류협력법은 중대한 흠결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남북旦류협력법 또는 시행령에서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을 又려하여 법인과 단

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자본의 순수한 內國

性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결국 대한민국에 설림된 법인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에 그 적용대상이 된다는 정의조항을 두되, 협력사업자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남북경협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95) 다만, 협력사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지나치게 좁히는 경우(예컨대 대한

먼국의 개인 또는 법인이 지분비율을 과반수를 
'

차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가 투자

보장협정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조항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가와 회1국인투자기업은 「볍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밤는다」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볍인과 다른 대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법률에 둘 수 있고, 또한 내국민대우는 ·대한민국이 통치권을 실효적

투자기업의 협력사업자 자격에 관한 제한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한주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인과 단체에 관한 정의는 반드시 북한 당국

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향후 남북간에 체결될 투자노장협정이나 이중과세

방지협 의 적용 상 인과 단체에 하여 합의하는 王 용 할 것 때문 다.

(4) 제3국 현지법인 문제 .

'

1) 대만의 입장

a

1992년까지의 대만정책에 의하면 대만기업의 대북투자는 모두 제3국에 설립한 회사 또는

사업을 통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대만의 기업의 신분 또는 명의로 대륙에 적접 투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 러나 1993년 2월 大陸地區從事投資或技術츰作許可辯法의

개정을 통하여 금액이 100만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제3국을 경유하여(즉, 제3국을 통하여

외화를 대륙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제3국에 설립된 현

지법인에 의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는 정식으로 대만기업에 의한

대륙에의 직접적인 투자금지를 해제한 것이며 간접송금방식에 의해 직접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만기업의 투자에 대하여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대만의 對중국투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본토통일후의 경제구조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

195) 그러나, 단순한 지분의 비율과 그에 따른 경영권의 주체만을 가지고 낱한주민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젓도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을

49.9%를 가진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과 50.1%를 가진 그러한 법인을 구분하여 남북교류

협력관련법령의 적용여부를 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할 젓이다. 뭏론 법언의

국적에 대한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와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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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w

보다는 순수한 겅제적 이익획0이라고 할 
' 

것이다. 반먼에 우리의 9장은 제1치-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인도주의적 고려, z-극적으로는 통일후의 겅제구조, 산업배치의 문제까지도L

종합적으로 고러한 장기적인 국기-통일정책에 상당한 비중合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기업의 헌지립인을 통'한 대북平자의 목적 
'

m

우리 기업이 제3국 현지 Id인 · 통하어 대북투자를 하는 경우, 일응 1) 우리 국내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 2) 북한의 정치적인 의도(Y]'힌·에서의 직접적인 대북투자를 무럭화시

키려는 의도 兮)의 요칭에의 부응, 3) 북한의 남한주민에 의한 투자에 대한 소극싱 탈피

를 위한 목적, 또는 4) 외국의 합$]-파트너와 힘-께 북한에 투자함으로써 특히 대북관게가
龜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어 3유화, 수용 등을 비롯한 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복적을

가질 것이머 떼로는 이 데 가지중 이상이 중복핀 징우도 있울 것이다.

94넌초 닙-%경헙사8]관심업체를 대상으로 싣시한 신문조사에시 응昔업체의 34%가 제3

국울 동한 대북우회진骨을 허용하이 骨 것율 회망하었다는 兮계에서 보듯이 기업으로서

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지 아니한 헌지)]$인의 설립읍 통한 대북투자방식을 택할 수

있디-. 북한은 이러한 점을 1-러 통일부의 통제)실애 3)는 3고-]한 투자를 부추김으로써 남북

기-IW힙-의서 밋 님--l<-ay'협리에괸·힌· ]·b 의 기-치를 훼손-시킵 -(려기- 있디-. 이는 g괴- -

이 상호 실체를 인정한다는 진제하에 직접 M-북주민의 멍의旦 교A · 헙력을 추진하여 남

북관계 개신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기본밍%에도 억행한다고 할 것이다,

3) 힌지13인에 의한 대북투자에 대한 적용14규와 형식

'

제3국의 힌지빔인을 님-한주민으且 분jIJ-할 수 있L냐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
]%인各 남한주민으로 볼 수 있各 것인.가와 동전의 양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님'한주1인의 제3국 힌지])]인울 통한 데북투자에 대한 전9·적인 사항이 님-북교류협럭1p] 1

관런 )/]렁에시는 멍시되어 H)지 않고 재정겅제원 고시인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

칩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은 Y]]/]본상으j;L 대딘히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어

찌되었긴 힌지보1인을 통한 데북투자를 냠북교류%럭Ii 상의 호]럭사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데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뻔 -7:1국환기래]·d보디-는 제1차직으로 납북교류'헙력빕

체계내에서 일도로 5)L율되어야 한다. 즉, 1
%[1저 헌지보]인을 통한 대북투자에 데해 넙-북교류힙

럭]/]에 근거조항·皇 두고 헌행 지칩에 포힘'된 내용의 상당 부분-皇 동 때으로 끌어올리고

기숩직인 부분에 해서만 당해 지<切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4) 헌지]ty]이이 「닙-북교j추 · 헙릭의 이행과준수를위한 부속합의서J 상의 남측 겅제

교 규 · 협 의 당사자인지의 어부

1·r힌이 제3국의 힌지빕인-을 [닙-17시-이의 최-헤吟 A 기-침 및 Ci(y · 헙력에 핀V 힙-의서]의

제3장 넘-북교류 · 협럭의 이 행과준수를위한 부속7f의서상의 납측 겅제교/후 ·
'헙럭의 

당사

자로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이도 의문이디-, 만이7 제3국의 힌지 법인에 의한 데북투자가

어기에 해당되지 7-한다9 님--11교류헙력 1%상의 '힙 
럭사업으로서 통일부가 인정한다 할지

라도 향후 남북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이니- 7지-보장'협정의 리용대상으로 하는데 북한이

반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일응 예·상헤볼 i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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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 제1조 제2항은 
"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 .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의 대상과 형식 … 를 경제교류 · 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면 남북의 합의에 따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러나 부속합의서

제1조 제4항의 . 「 
. . . 경제협력의 당사자는 볍 인으로 등록된...」 이라는 규정 이 있는 바,

합의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又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법적으로 해외 현지볍인은 볍인의 설립지국 1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은 외국

대북투자는 적어도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제3국 현지법인의 지위는 부속합의서에서 그 가능성이 미리 타진되었어야 했을

것 이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과 합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대북교역과 투자는 민족내부거래로 보기에는 많은 난점이 따른다. 국제사회에서도

민족내부거래로 보지 아니할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197)

2. 북한주민
m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경우도 북한의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북한에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 우리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북한주민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에서의 외국인이 설립한 벌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결부시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남한과 북한이 상호 합의한 기준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상의 五 류협력당사자로

인정하고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특혜를 부여하거나 관련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

이다.

한편, 납북교류협력법 제30조의 
" 

이 법(제9조 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 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

북한의 선', 
'

활동', 
'

국외단체'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

가· 있다. 이는 북한의 노 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는 조총련과 같은 북한의 사실상

통제하에 있는 단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친북성향의 민간단체 일반을 포

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어떠한 법령의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의 다른 규정 또는 다른 관련법의 규정과 조화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연히 전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러하지 아니

한 경우 해외친북단체에 가입한 남한주민을 북한주민으로 의제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러한 국외단체의 구성원의 범주에는 당연히 북한적을 가진 자는 제외

된다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노 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빕의 적용에 관 .

196) 해외 현지법인 자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통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히 중국 등의 예에서 보듯이 의결방식에 따라서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197) 과거 미국이 COCOM제도하에서 공산권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하여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통제를 하였는데, 현지 법인의 국적국들 대부분이 이를 인정하였던 젓도 사실
이다. 다만, 그러한 현지법인의 국적국이 자유민주주의진영에 속한 국가였고 당시의 냉전체

제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받아들여질

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컨대, 우리가 과거의 미국의 사례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한다할지

라도 중국이 그것을 방아돌일 리도 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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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는 뉘--lITt(협력]% 제301에시의 「제 쿄7 제1y 및 제11L조를 제외힌V」 리·는 표현과-

동 제 조 제1%· 및 제11조의 적용에 ·H-거하어 북한주민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c]-.

에컨데 조총 1게 사림-들이 닙-한읍 빙·]E·할 깅우에는 북한주민으로 보지 않고 단순

거주yw포x-IL 본너-A< 것을 의미叫·는 것이리· 볼 수 있- 것이0. 디-민, C(러힌 < (외딘·체의
c /-싱원으로시 북'한적各 가진 허우에{:·t 북한주민y 로 취骨하어 제9조 제1항 및 제11조를

.

적- 하여이· 한 것인기- 이-니먼 /.f- 적-T을 배제히-어이· 할 것인기-의 A>[-제기- 있다, 민-약 북
'한주민으)IL 

취骨히-지 이4니히-고 헤외昏포j( 취% 히-어 제97 제1힝- 및,, 제11조의 적- 合 배

제힌-디.모1 -복'한이 외3(에 엉주권- 2 爻거0 징-기체류히-는 -원리의 재외회닌에 데해서 디<

남한주빈과 닐리 취규'할 수도 있으므j2 북한적을 가진 경우에는 상호간의 체제와 존재롤

인정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먼 북한주민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ll .
교 류협릭관린조항의 위헌성 여부

1. 합헌론

남북교류기럭]/] 제3조%<- 낱한과 북한의 주면간에 왕래(제9조 제1항), 최합 · 통신(동]%

제9조 제2힝·), 물품의 반입 · 반출 및 
'허력사업C용범 

제13조, 제16조)을 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各 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11rI 처]但하고 있다.

y省부장판의 승인을 만도록 하는 이유는 수시로 71화하는 북한의 태도가 예상읍 초월

하는 조1 감안하여 낭만적이고 조骨한 집A2·을 할 우러가 있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각

독지-직p-<L -%t'힌-괴 시접 관계를 형성히-는 것을 지양하고, 정느t기- 닙-북괸·계의 조1전상袁

국제정세 등 이 러 상황울 연구분석하고 있는 전분가骨로 하여if 대북정책을 수렴하게 하

)( 개인이니· 민긴-단제는 이에 협조5어 국닌적 힙-의하에 남북핀·게기- 추진되 는 것이 A구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이 1에도 부합하고 우리 힌]>8이 대동렁에게

조국의 펑촤적 동일-S- 위한 셩싣한 의무를 지게하고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5 (민투표에

붙인 수 있게 한 취지에도 부휘-하1]] 장기적F 且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성취에도 도

이 된다는 것이다.

2. 위헌론

북한주민의 조]A은 <B+한의 특수한 칸게를 고리해이·하고 정책적인 온먼에시 ·

전분리인 판단이 필요한 ·보.분이다. 님'북관게는 니-잉<한 사실관계를 5(-율하거니- 사신관

기- 수시旦 보1의. 1 것이 에싱·되는 영 억 이어서 이3-< 정31의 포괄·적 위임이 - F기·피히-디J(

보여지는 측tIl이 1는 것은 아니다. 하지반 C-7-i]에도 불//·하고 위와 같은 사정( 사실적인

사정에 지 니-지 않아 국)/1의 기관-린 진먼적으로 박달할 지겅에까지는 이를 수 없으며

설耳 제한하1< 깅우에도 구체리인 상황하에서 C'
I
t-

체적 ) 유보0항名 두어 제한힐 수 있

]]/복다.

님-Lt기 ]트합의서 C h·Bt간의 다양한 힝 대의 교 j-c, $축, 최합, 昏신 등을 인거 兎으므<

대한빈<;[정A-는 다양한 헝대에 걸맛게 구체적이51. 적질하1퍼, 타당한 기준合 수립'

있는 사신적 1
]>1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 /-I-럽에도 닙-북교류협럭]Al은 이에 대한 아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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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헌법의 규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를 명백히 한 부분이다. 즉

현법은 평화적 통일이 민족적 사명임을 밝힘으로써 통일의 주체인 민족구성원,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사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로서 국민은 이에 걷맞은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는바 특히 旻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주체로서의 권 는 헌 에 주어진 것으且서

구체적인 행사방법 이나 절차 등을 하위 법률이나 규정으로 밝힐 수 있을 뿐 그 권리

자체를 하위법률 등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

럼에도 남북旦류협 법 규정은 평화적 통일의 주체이며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 있는

민족구성원의 통일을 위한 접촉, 구체적으로는 남한 주민의 북한주먼과의 접촉을 기본적
' 

으로 승인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민족구성원의 통일에 관한 권리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침해하고 있다. 즉 이 법 조항은 남한주민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북한주민을 만나는 행위를 승인제로 함으로써 북한주민 접촉행위 일체를 금지해 놓은 상태

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통일부의 판단에 의하여 이를 합법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부의 승인은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 즉 볍적 지위의 설정행위라

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해석하면 위 법 조항은 남한주민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북한주민을 만나는 것 자체를 블볍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승인하여 합법촤시킴으로써 헌볍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적으로 제한하는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위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통일부장관의 승인 여하에

따라서 좌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인에 대한 어떠한 기준

도 설정하지 않온 상태에서 통일부 장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집행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又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이又 본질적으로 침해하

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

3. 논의의 정리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은 통일부장관에게 자의적연 승인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원칙을 기초로 정부가

수립한 대북정책에 적합한 범위내의 승인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거나 법치주의 혹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4조, 통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8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낱한 주민의 통일

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정부가 평화통일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위 규정이 省법의 통일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를 위와 같이 보는 한 통일부 장관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금지할 수는 없고 다만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과 어긋니-지 앓도록 조정하기 위한 승

인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한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198) .

y

198) 1993. 7. 29. 선고 92헌바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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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규제의 합리화

1. 합리적 인 규제의 필요성
4

남북교류거럭 환성촤 조 치들은 니-오거 전부터 많은 E·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머 통일부

는 어 러 논의과정을 거처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세로운 개신인-둘을 ];t]적으로 또는 제

으로 반영하어 왔다. 하지만 납북교류와 
'협럭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규제칠폐 중십으로

니-가야 한다는 1괸상은 잔못이다. 할성촤에 따라 
<

l (-제를 완촤할 부분이 있는가 하먼 규제

를 강촤하야야 할 부분도 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기-변적이고 불안정하다는

A>뽀, ]']/꿉낏 끅 猛'
5<1제촤도 지양되어야 핥 것이다. 또한 대북핀·게의 ]/]과 정책은 순수한 ]/]이E적 접근보

디-l:<- 남북간의 힌싣적 인 상촹 및 이에 적질하게 r]1용하여야 한다는 l%실무적 축먼이

오히리 강조되이야 한다,

<F한측은 국기-기권·이 협릭사 ]의 실제 임'닝'자이U-1 사최주의체제의 속성상 그 들 당국이

경 제를 장이-하고 있다. 이러 한 );<1에서 우리측에서도 정부의 원칙 있는 게입 · 조 정 이

핀요'하다. 또한 우리 주빈이 북한에서 과당경젱 92<:- 중복깅젱을 통해 불필요하고 무게획잔

S-로 :dI f협릭을 <- - 상하거 니· 김·상주의리인 발상7-로 북한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 등

비합리적인 요소에 의하여 이무어지는 행위는 3-/-제할 필요가 있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업무관할권

납북교+F'헙릭]/]이 남북교(협력에 관한 제반%무吾 모 두 동일원장관의 권한

하고 있는 것과 관린하어 학술. 분촤, 에舍, 체 , 겅제 등 교 류고]럭분이·의 다양성$]- 교 류

]력지원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모1을 2iL러하어 남북교류협력에 판한 각종 3Y니]와 지윈에

괸·한 입무는 헤당분이·와 가장 밀접한 판게가 있3<- A-처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통일부가

昏普 · 조정히-d< C신한민-各 깆'-도록 히·A고 것인 정-hL조직)/1의 5Y·정에<L A 힙-된디.누

있다. 정부조직)/] 제28조는 昏인부장판은 통인 및 님-북데촤 · 교 류 · 헙럭에 관한 정책의

수립
]

통일17今 기타 통일에 괸힌 시A合 掌1!l/헌V리-A( 7-it-정히- 었A 있는 비-, 이 YiL정·완

[-리적으로 해석한다먼 교류 · 헙릭의 hO위가 다양한 만骨 21,에 관한 승인 등 규제권한이

니- 지원에 관한 업무는 정부 각 부처에서 소관에 띠-라 행사하도록 하고 통일부는 정책수립

히-A'-<데 그1-처이· 한다는 지적이 니-올 수 있다. 이러한 먼에시 정부조직벱 개정 당시 명확히

봉일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하어 규정하였어이· 한니-.

L7 러니- 정수)-조직 ])] 제28조를 비롯한 행정각부의 구1한에 관한 규징-趾合 <t'1 밀히 김토

보먼, 퐁일J/.가 님-북교TP'唱릭에 관한 처J>L외· 관린하여 통일부가 통판 · L조정만 하어

디-고 해석하어야 할 만한 규정은 S%으111, 오'히리 掌메라는 X헌 자체에서 보섯 이 님-4

업J>L에 관한 주E-부처가 통인부7]을 멍시한 것으로 y아야 한다.

또한 효율성의 떤 시도 w 오..히리 부정직으且 보아이· 
'할 

깃이다, 꾸·잇보다도 납북한 괸·게업
·j'-A< 북한의 상촹에 대한 졍와한 판단울 간1세로 추조1되어야 

'할 
깃인 바, 그-에 1기한 정叫

히-]C ·종骨시인 정JA기- 결어되이 있A<- ·hI-처에 동일느]-의 (凉부 기2-- 이谷한T<- 것.

통인정책에 혼신) l-을 기-져各 J) 있合 Al스이다. 또한 과거 )k-1-<이 -%시%간에 기/谷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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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이후에 경제협력문제를 통일전담부서인 내독성에서 경제성으로 이관하였다는 지적도

당 동서독 본 장 및 본관 旻약 성 남북한 기본 장 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
고

N. 준용규정 및 위임규정의 축소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1항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대통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다고 하고, 동조 3항은 남북한갼 투자, 물품의 반출 · 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볍,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
특례법 등을 준용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법 제21조는 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5조내지 제72조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정신에 비추어볼 때.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한이 상호간의 교역과 협력사업 등 경제교류에 제26조1항과 3항과 같이 국가간

경제교류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199)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낱북한간 
'

잠정적 특수관계' 
'

정신과 배치되는 젓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교류임을 주장하는데 약점

이 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교류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의

국내거래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남북 류협력법의 준용규정개정의 방안으로는 남북五류협력법 제26조에 근거규정만을

설치하고 동조에 의거하여 준용되는 관계규정과 기타 남북교류관련조문 등을 모두 묶어

별개의 법령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냠북교류협 력법은 많은 부분에서 시행령에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절차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제

11조 ), 물품의 반출 · 반입에 대한 승인(제13조), 협력사업자의 승인(제16조), 협력사업의

승인(제17조) 등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하위볍령에의

위임은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반된다

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물론 남북간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신축적인

대응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정비 · 보완이 용이한 하위볍령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l

Vrn 남북협력기금법의 엄격한 운용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볍상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사항을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과200) 기금운용의 구체적인 원척과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등이

199) 오준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현행법제와 그 개선방향, 통일문제연구, 제4권1호, 1992, 43-47

면; 박윤흔, 남북기본합의서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령의 보완 ·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볍

학, 제34권1호, 1993, 10면.

200) 제26조에 의하면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경제협력사업

의 시행으로 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손실보조

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J

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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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자의 문제는 대북겅제고0J-협럭에 정부의 지원이 비-람직스러운 
.

젓이냐의 문제와

3런되어 있A·:- 것<iL서 주AV힐 펄$-기- 있다고 히-凍으니· 후지-의 A< 제%2 디-른 기금실치] j

에서도 기77운용 기금운융게획에 따리- 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헤본다먼 문제

될 것은 81다.

무엇보다도 남북협럭기금]/]에 의하먼- 게익삐-사자가 V게 된 손해를 기 에서 墳補하어

주도록 되어 었다. 아무리 났북한간의 교 퓨를 5진하기 위한 통일정책적 차원에서 인정

된 것이/고3·-< 히.지민- 게익2의 법리외JL 貴지 않-와 %ECl러 11류휘력 초기에는 디-소긴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이3-. 졍도 대북](류'협력의 겅험이 축적된 상촹에시는

[J-러한 손헤 3보제도룰 페지하고 납북헙럭기7<fl%]-S- 다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비

하지 아니'할까 생각한다. 특히 님-북3i3ff]릭이 한성회·된다)/l 넘-북힙럭기금1&]의 그러

57-정이 오히러 남한기업을의 과당겅쟁이니- 북한측이 게약상의 의무부님-에 대한 51·속김·을

약촤시키는 J A-정적인 효과吾 가지올 수도 3)다.

VI. 정비방안 
'

h]-북교류협릭]A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지적된 제반문제점들과 국가보인-]%V 타]%]

상兮 동과 같은. /l- 58제게상의 지위에 관한 분멍확성各 2·거로 하어 이를 명실상부한

기<1/]으로서 
'

남북lit(협릭기1브/]'울 제징하고 각 분이·별 3]범을 추진하는 방안21- 낱
교류'헙릭%各 존41-시키되 CI- 제반1E·제점들을 게선 · 보완하여 기뵨1;9적 역할읍 수

하는 뱅·인-이 제시 2 있다. 
,

남북교R협 럭 ]/]에 관한 기본]%의 제정各 모 색할 경우 헌실적 고려에서 힌재의 님-북

교류협력1%을 기초로 하어야 할 것이다. 57- 구체적인 네용과 빙·향은 g%교류협력기본])1울

. 제정하고, 립/제교류·협릭, 사회문화교 협럭에 괸.한 각론적
'

사항은 규율의 목적과 원리가

상이하므로 분이·변 단행뱁을 제징하1<- 젓이 좋올 적이다, 또한 헌제 남북)i(류협럭빕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데북 민간지원단체의 인도적 지원환동에 대하어는 겅제적 또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

대북민간지원촉진특베보]'을 제정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과 그

에 곤거한 남북교류'唱럭기본]{]의 이행 원환화하기 위한 콘F겅조성에 노럭하어야 할 것

이다.201> .

제4절 북한관런법의 정비방안

a

l . 국가뵤안뱁

) (기-M인-])j의 힌]{] 적 교-거 인 영JAL조y의 개정3제q 번毛갠 이 제기 에 U1리. 국기-

보안]]]]의 :Il/1리 <:]-거도 흔들리V 있디-. 국가보인·)/]이 제징되]f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기·Al-인-1;h에 대한 개페논의는 끊71 21이 게속되이 왔다. 국가보인-]·[]의 게페에 관헤서는
I F'한의 태Al외- 싱畓없,이 - 리 지-선 의 힌]/] 이녑<A 조최-될 수 D( 번최-히-는 국네외적

상考과 느1-합'힌- 수 없는 국가보인-l)]은 Z-]]지q어이· 한다는 주장과202) 국가뵤인-]]<]의 존재
m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고 團 團

團 고 고 고 고 귀 

團

201) %준헝, 앞의 ·<l', 75-80먼 7]·조; 최 1엉, 데꽈징지의 W촤와 님-41교류협벽]/]의 개선방0
6/팩P/]힉-, 제 10집<1999), 451-458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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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역셜하고 개폐론을 반박하는 견해가103) 있는가 하면 국가보안법개폐논의의 신중론

또는 시기상조론이204) 존재하고 있다.

1. 존치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앓아도 된다는 논리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 국가를 막론하又 모든 국가는 체제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나 집단을

자유로이 규제할 수 있다. 이는 당해 국가의 고 유한 내부문제이므로 다른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반국가단체는 우리사회 내부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으며 설령 제
3국의 단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올 위태롭게 할 의도를 알면서 대한먼국

에 대해 반국가적 활동을 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규제의 대상인 반국가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바로 북한으로 개념하지 말고 적성국인 북한의 사주

를 받아 국내외에 형성된 반국가활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적용한다면 이는 상호체제를

인정 · 존중할 것을 약속한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상치되지 않는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개폐할

필요가 엾다.205)

이와 다르게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가 영토조항이 아닌 헌법 제37조2항이므로 동

규정의 기본권제한 내지 한계원칙에 적합하는 한에서 국가보안범은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다.206) 즉 헌법 전문은 자유면주주의를 남한의 국가이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2항은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유보조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이념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간주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207)
'

방어적 민주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러한 헌법조항들에서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의 
'

존치가 요구되기도 한다.208) 즉 남북대치상황이 지속

되는 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자유민주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얀전판이며. 헌행 국가

보안법을 유지하더라도 법 적용에 있어서 엄격을 기한다면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2. 일부규정개정

(1) 반국가단체조항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와의 관련성을 근거로 북한을 상정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國

202) 한인섭, 분단과 통일, 그리고 벌, 법과 사회 5호, 54면.

203) 최대권, 한국헌볍의 좌표, - 영토조항과 평화적 통일조항-, 법제연구, 창간호, 20면.

204) 박윤흔, 앞의 글, 36-27면. -

205) 제성호. 남북한특수관계론. 140면.
206) 최대권, 남북교류협력본격화시 예상되는 국내법체계상의 문제점과 대책, 서울대 법학, 제34권

1호(1993), %면,

207) 헌법 제8조3항. .

209 윤기원,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대하여, 민화협정책토론회(1999, 9. 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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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우리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먼서 납북동Y간의 화헤와 힙릭,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남읍 제의하고 7 · 4남-%F공동성멍과 7 · 7신언 骨 정부의 데북

괸.런개방정책신인이 있었다는 %], 남북한이 유/에 동시 가입하었고 이로써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 )杜았다는 점,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사이의 촤해, 불가%l

및 교y헙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멍하고 위 헙-의시가 발효되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집단은 닙-북기본합의서의 발효와 유엔가입 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데한민국

의 자유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멍백한 징후률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북한 내부에서의 민주적 번촤가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d에 대한 무럭도발5+l-

각종의 선전, 선동 및 이른 - 통일전선진술에 의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의 붕고]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는 점을 3거로 하어 국가보안법의 보호뱁익인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질서에 대한 최 의 현실적 위헤 짐단으로서 반국가단체이고 북한읍

반국가'단체로 31다고 판시하었다.209)

사수/ 11한]-1]에 소제하)-( 있는 북한정부가 무조긴 국기·보안]칩상의 반국기·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5 [가의 존립 · 인-진이니· 자유삔주적 기11질서暑 위태롭게 하는 행위 兮과

견부될 때에 1%1죄구성요건상의 반국기-단체가 되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의 잠재

적인 주권의 싣힌에 어굿니·는 상대에 있다는 의미에서 불법이긴 하어도 -趾빕이라고 하여
/1즈7 형시싱-의 7]죄기- 되는 것은 이니G.210)

(2) 국가기밀조항
a

국기-보안1/] 제4조 제1항 제2호의 
"

국가기밀"에 대하여 데빕원은 종전에 <-
"

상식에 속

하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우리나라에는

불이2q各 초래할 수 있는 깃이<9 국가기멸에 %한다"리-4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대빕원은

최-곤에 이르러 
"

국내에서의 시]相'한 질차 동울 기치 이)]] 일반인에게 닐리 알러진 공지의

사주1, 물긴 또는 지식애 속하지 아니한 것이이이· 히그( T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힘各 초래할 우려A 있어 기밀로 보호핥 실질3치를 矣各 것이어이· 한0"리·고

핀·시하었다,211)

이는 과거의 판肉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초래할 결과의 가치펑가에 따르도록 하어 펑가의 주관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행위시

에 예건하지 못兎딘 사후평가에 의해 처번울 할 수 있다고 하여 뱁의 기1<적인 A적의

하니·인 행위자의 ]p]적 안정성을 침해하玆다, Al'한 형법의 간첩죄(제98조)가 존재하고 9)

음에도 간첩이 아넌 자가 총]벌되는 위험성을 안)L 있다는 측몄에서도 국가보인-1컴 제4조

제1항은 페지되어야 한다.212)

0) 1양 · 고 3>t · 동조조항
a

남북기12-합의서의 제1부속하의서 제2조는 
"

납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겅제, 사회, 문촤

체제(제도)릅 소게하는 자유吾 IL·장한다")1 v-정하V 였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 

團 w 闢 w 習 w 閉 管

209) 대1/1원 IT)3, IO.8 3도1951핀·결, 9[3
,

3[20; h)]E·l-2·보 제]003호(田記, 11.],) 3559쪽 이하; 데]]}]

원 1993. . 28. 선고, 93도1730판:健; 19차. 5, 24. 션고, 942--930관길 침·조, 헌]p]재/소 1997.

1, [6. 89헌미.240 조1우1재%fl·부 긴정 키·c조,
210) 최 데권, 남·l·fli 헙력본A최·시 예싱-되 는 국내]i;]체게싱-의 문제점피· 데책, 서울데 ]

l>l'힉

1玄([97-l), 44모1,

211) 97. 7. 16. 87도985.

212 윤기우1, 이-가보인-]/] 페논의에 대하이, 민회·' ]정첵토론최, 19卽
,

9, 10, 22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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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하지만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 고 무 · 동조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수동적으로 부응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 표현행위로서 표현행위의 불법성판단기

준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어

야 한다.213)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표헌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내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가능한 위험의 원칙과 결부시키기를 거부하고

표현행위자체의 경향성만을 기준으로 
"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又 공격적인 표헌"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又 판시하였다.214)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상대방이 잘한 일에는 칭찬도하 옳은 일에는 동조도 하여 화해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불법집단 내지 반국가단체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처벌-3-정의 핵심근거로서 
' 

반

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북한을 정부로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전제로 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은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된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된다.215)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이로운 것은 곧 대한

민국에 해롭다는 상호배타적인 적대관계의 논리를 강요하 있어 CH욱 평화통일조항을

위반하고 낱북기본합의서의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의 존재를 부정하 9)다. 국가보안

법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북한을 대등한 당사자로 전제하고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통일

정책 내지 대북한 정책도 행위자체로는 명백히 국가보안법에 위반한 범죄행위이다.216)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볍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이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입장

1'亂빌 星쁨 
""" '""" "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볍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
. 범위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이

'

인정되므로 법치주의와 죄형볍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217) 이러한 헌법재판소결정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국가

보안법 제7조는 그 구성요건으로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

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언을 삽입하.였고 그 외에 제5조의 
"

자진지원 · 금품수수",

제6조의 
"

잠입 . 탈출", 제8조의 
"

회합 · 통신" 등에 대하여도 당해 문언을 기계적으로 삽입

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법문이 다의적이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다시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4) 과도한 처벌규정 등의 개'정

형법상의 내란죄는(제87조), 
'

폭동'이라는 실행행위가 있어야 내란죄의 구셩요건을 충족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제3조 제1항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

a

213) 위의 귿, 26면.
214) 1992. 3. 31. 선고 90도2033호 전원합의체판결.

215) 위의 판결, 변정수재판관의 반대의견.

216)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권(1990) 49면 이하.

217) 1990. 4. 2. 고 지 1989헌가1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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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만으로도 그 수괴에 대하여 사형 EL는 3;L기징억合 부과하고 그- 예비음모를 벌도로

처W하고 있다.21S) 또한 국기.보안t%은 국기-기6FIt싣행위, 허위사실유포행위, 0품수수행위,

7]-입 . 달출 . 찬양 . 고무행위, 최힙-y신행위, 편의제공행위 V의 예비 · 음모에 대하여 굉-
)y위하게 처)A-S- 하도록 v-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뵤인-]%이 빈·이기-단체</-성행위 및 1/]죄의 실헹행위의 전 단게에 뷸과한

에비 . 읍모행위에 대하여 f
iG%1의 실행행의와 같은 굉·범위한 ]/]적 펑가를 하고 그에 내하

여 과도한 힝]但울 5:f정하는 젓은 국민의 자유룰 구속하는 과도한 국가헝벌권의 절저

의도하는 죄형]/1정주의에 배지되R<- c/(-정이니-.219> C-.(리고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또한 친족에 대한 단서규정에도 불2/하고 원칙적으2·-L 친졸간에도 신고하이야 할 의J(릍

브L과하고 있오머, 사상과 양심의 자유인 
"

추]묵의 자유"暑 초]해하고 있는 규징으로 삭제

되어야 한다,220)

하지만 대러원은 국가보인-]/]의 ]Y-정윤 LI- 1%롤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동범 소정의 각 범죄 · 성요건의 게hq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어 죄형11]정주의의 뵨

키 내용-A 침헤하는 젓이라고 볼· 수 1다고 한다.221)

3. 폐지론

율 더 이상 
' 

빈-국기-단체'로 보는 것은 무리임에도 남북한 평촤공존과 평촤통인에 장애가

되고 둘째, 남북교TF헙럭범과 국기·보안]%의 일부 규정이 상충하고 닙-북기본합의서의 정

신에 정민으로 베지되머 /y 
, 국가보안뱁은 3t-정의 -於멍확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어 힌]첩

상 죄 형]&]정주의에 어<나고 넷째, 5 f가뵤안빔의 많은 내용이 형]d에 의해 3)L율이 가능

하'다는 점 다섯째, 국가보인-)Al의 남용으로 인한 표힌과 사상의 자유억71- 동의 인권유린

' ,/;以'필',,.3),5..31,彼.州.1,.
의-jL조항은 국旦의 분단울 전제<L 하어 펑촤시으로 통일되어야 할 두 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인데 반헤 국기·보안]업은 기본시으로 북한읍 단/히 적으로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5(

敵과 평촤적으로 昏일하어이· 한다는 모순에 1빠지게 된다.222) 따라서 하위뱁인 국가보인-

법을 페지해야 한다.

n . 국적법
a

우리 호1]/] 제2조 1항에 <-<-거하어 국적]XI 부 SC는 모를 한국인으로 하이 출생한 자에

대하이 대한민<j(의 국적을 드L여하는 힐2 주의릅 체택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항2/-적

소-속원으로시 엉V 안에 있기니- 엉토1J에 있기.나 국가의 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자이다,223) 이러한 ) [적]/]의 구(-·정은 남북한이 서로 상데방의 주빈에 대하여 자신의 국민

으로 57-정함으로써 납북기본힙-의서 및 제]pl-속7[의서의 t]]부.분제-趾간1]에 %]J.한너'-.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18) -C-1][1 제3조 제4항, 제5항.
219) A 기원, 피·기·뵤안h)] 게폐]·<의에 데히·이, 민회·'헙정첵토-fl-최, ]택)9

,
9, 16

,
21 면.

220) 위의 ·d-
,

6먼,

221 ) 디]])(]우1 1994. 5.24 94도어30A%니.

32) d기우1, 국기·보안)iq 개폐1·<의에 데하니, ]J1최·호] 정책11<<3, l%9, . ]6, lTV[l,

223) 문%주, 한이·<미](]988), 177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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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한의 국적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한의

영토 안에 있거나 영토 밖에 있거나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견해,

북한의 국민으로서 남한의 입장에서 외국인이라는 견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한국적

의 외국인이고 대내적으로는 내국민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른 견해가 대립

하 있다.

1. 북한주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보는 견해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견해는 대법원판례와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취하고 있다. 영토조항에 입각할 때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

의 일부로서 
'

국내 또는 내국'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힌벌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젓이다.224> 즉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 보는 입장에서는 북한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주먼이 남한으로 이주하는 경우 국적변경조치없이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한다. 특히 대법원은 
"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낱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셜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

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又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러한 사정은 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였다.225>

이는 영토조항의 해석에서 종래 단순형식논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북한주민이 곧 한국

국민이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민의 자격인 국적은 국가의 실효적 통치권

이 미치는 인적범위에 한정된다는 원칙에서 보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민족

"

료 認 柔君/君 
'

猛 . ,,,, .. .

적의제 며 국적 실효적인 법질서에서의 보호 및 복종관계旦서 민족 인 바탕을 근거旦

한 혈연, 문화 및 역사공동체가 아니라는 국적의 개념과 본질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226)

하지만 국적부여가 국가성립 이후에 제정되는 국적법에 의하여만 이루어진다면 국가성립

의 전제요건인 인민의 범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하는 순환론에 빠질 우려가 있다.

즉 국가성립 이전의 인민은 잠재적으로 동일한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혈연적, 역사적.

언어적 공동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야 하며 남북한의 국적부여는 혈연, 문화 및 역사

공동체로서 한민족 또는 한민족 공동체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2.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보는 견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영토고권과 대인고권이 미치지 아

니하므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즉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법

적 승인을 받又 었는 국제법적 주권국가이 적어 남북한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부
團

224) 제성호, 남북한특수관계론, 145-146면, 주56 참조.
225) 1996. 11. 12 선고, 96누1221관결.

226) 위의 귿, 4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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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조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영토고권과 대인고7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141-아들어지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은 조신인민빈주주

의공화국의 국빈으로서 북한의 국적을 갖는 외국인으로 보 아야 한다,227> 더 이 국제법

상 북한공민이 외국에 합법적인 奇입국을 하는 정우 외국인의 지위를 갖는다,22S)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주민이 님-한으로 망멍 또논 귀순하는 겅우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최복

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망인 또는 귀화 등의 省정한 주1차가 펄요하다.229)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조는 
"

남곽 북은 상데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고 규정

하 화해분야 부속합의서는 제3조에서 
"

남과 북은 상대빙· 당국의 권한과 진능을 인정 ·

존중한다"고 규정히-었으머, 제2장 내부문제-趾간%의 표제 하에 제5조에서는 
"

납과 북은

상데방의 기진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어 간섭히기 아니한다"고 27정하여 유엔힌장이 규정

하고 있는 국네문제볼간섭원칙을 확인하었다. 따라서 북한의 주빈이 제3국 있는 깅우,

특히 중국이니- 러시아 등 노]--Et'찬 동시 수고d에 있는 경우 우리 정부가 헌]%]조항이니- 국

적]/] 骨 국내]A]을 근기로 하어 -A한주빈에 대한 대인고권행사릅 하기에는 제3국읔 셜득

하는 근거가 이의지-다, 제3국의 입장에)%]-1 우리니·리-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측의 
'

동일한 주장에 데하어도 수용하여야 하므로 자국이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분단

국간의 분젱에 취일리는 것-S- 미인에 빙씨하기 위하여 양측의 주장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

힙-리적인 관단 것이다.

3. 특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남북한의 특수관계 비추어 틸'북자의 ]{1적 지위를 인·단함에 있어 한반도에는 상이한

국제]/J주체인 남한과 북한이라A< 7 개의 실체가 존재함에 따라 두 의 국적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으니· 남북한간에는 단순한 국제]>만이 직용되지 않는 특수관게骨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북한주민은 국내)려상 님-한국민이먼시 국제법상 북한국적을 갖는

륵수한 지위로 보아야 한다. (q-라서 북한주민이 납한으로 귀순하는 경우 당연히 한국국적을

최복한다고 볼 수 없으머 일정한 국적취득질차를 거 처야 한국국민으로서의 국적이 부어

될 수 있다. 꾹한주민이 -A한국직을 착3하고 한국국적合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 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보고 한국국직을 Y어하어서는 안된다,230)
'

북한이탈주맨의뵤호및정착지웜에관한러暑' 제]q조는 북한이달주민으로서 이 모1에 의

한 보호걸정을 빌-은 자에게는 당인히 데'한민국의 국적이 부여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남한에 본$]울 가지지 아니한 달북자가 원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이
- 적을· 정하고 서울기-정])]원에 ·직권으로 취적허기-신청서를 제출하어 호리名 취득할 수

H)도록 하였다, 이 러한 질차는 북한이省'주민 대하어 데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절차

라고 보기 보 다는 14이론적으로는 국내1/]상으로 데한빈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단순한 호적을 취득하게 하는 질차에 발파하고 보 어야 할 것이다, 231 ) 남북교류협력]](1

은 낱북한주민의 왕래에 있어서 출입국관리11]상의 졸입국의 요건과 절차를 기치지 않고

w

고 

w

w

w w

227) 니·인6-, 한국힌5[]의 엉토조항과 국적旻제, 힌뱁{<총(힌법재판소) 제15주](1994), 4791

229) 도 희근, 북'한주])21의 힌]/-]상의지위에 관한 인-<It-, 힌]]11학 B( 제4집3 제2호(1998), 353r

230) 장멍봉, 대1;)]우1푸1·건(이 엉순사건)과 북한주민의 ]A]적 지위, 김칠수교수정YI기Adh(분
168-[70언,

231) Al영호, 대링C틸·북사태와 사]%t]줘 데응, ]
Iq제 331· 제[2/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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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였다(제9조). 이러한 조치는 낱북관계의

특수성을 반 한 것으로서 북한주민이 바로 한국국민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

又 할 것

이다.232)

盟 북한의 실체를 부인하는 법령규정 .

1. 반국가단체표현법령

현행법령중에 반국가단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중에 당해 문구가 명백히 북한을

지칭하는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무조건 삭제하기 보다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반국가단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현행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국가보안법(제2조 내지
.

제8조, 제22조)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제2조)

- 향토예비군설치볍(제2조)
-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제32조의 2)

- 국가보안유공자상급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
- 교 정시설경비旦도대설치법시행령(제25조)

:柔認柔柔'" -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현행법령중에서 북한에 대하여 
'

괴뢰정권' 또는 
'

괴뢰집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법령들은 북한의 실체에 대한 정먼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 및 내

용과 상충하므로 즉시 
'

북한' 또는 
'

북한정권' 등의 다른 문구로 개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국무원고시 제7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3조)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제2조)

3. 收復 또는 수收復地區 표현법령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르면 한반도 내에 대한민국 이외의 어떠한 정치집단이 존재

하고 그것이 일정한 정도의 국가성을 보유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도전한다면 그 집단

은 국가보안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로서 반국가단체가 된다. 그리고 동 집단이 점거하는 지역은 미수복지역이

된다.

收復이라는 표현은 일었던 땅을 되찾는다는 의미且서 휴전선 이북지역에 대한 남한의

흡수통합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복 또는 미수복지역이라는 표헌을 군사분계선

232) 장명봉, 통일상황의 전개와 헌법적 대응, 법제연구 제12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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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l·t지 역 또는 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 려해야 한다, 수복 또는 미수복지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현행16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l) 收復표호11%렁
- 이북5도에관한특)敍조치범(제1조 네지 제4조)
- 수복지2/-와X-인접지2-/-의행정</-억에관한71시조치1]h(제1조, 제2조)
- 부재신고骨애관한특)飢조치]g(제2조, 제5조)
- 재외국민취적 · 호적정정 밋호적정리에관'한입시특레)g(제2조)
- 부.y산-소유권이전兮기등에관'힌-특]%조치]/1(제4조)
- 수복지억내소유지.미복구토지의J힌 

· x록과보존능기7에관한특)値조치%(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 도 서 · 벽지교육진용]l](제2조)
- 지빙·공무원오1용령(제]·3조)
- 소방공J/-원임용령(제19조)

- 내무부와3-소속기관직제(제15조)
- 수복지역네소유지-미복구旦지의복구2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렁(제1조)
- 수복지3L에 한y지게헉비시헹에관한특레에관한긴(제]조, 제2조)
- 도 시제개발{/]시행령(제3조)

(2) 미수21지2/·표현범령
- 부재선고등에판한특별조치]/l(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재외국민취직 . 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 %(제2조 내지 제4초)
'

- )칭핸1보](제56조) 
, ,

- 병억];t]시행령(제99조)
- 자산펑가])y]시행렁(제1조)
- 호적]%]시행Ai(-칙(제56조)

- 월님-귀순융사특1値보상법(제15조)
고

N. 정비함안

1. 국가보안법

과거 데한빈국은 < t한의 국가성各 V-인하여 꽈한-S- 국가보인가%상의 반국기-단체로 2

히-였-(%-니- 님-A기 1A힙-의서가 채택V-l 후 부한의 국가적 신체싱음 이1·- 정 E 인정하지 않온

수 없게 되었기 떼문에 잎2으로 북한이 당연히 반국기·단체라는 일빈·적, 획일적 해석에서

틸피히-여 이· 
'한디-. 

q-북한이 상% 체제骨 인정 · 존중힌디-는 것은 님-북'힌·긴의 싱-호실%

인정은 넙-한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지 꼿하는 지억인 휴전선 이북에 납한과 갈온
'

국가적' 실체로서 북한정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41한을 1>L조건 반국기-단

간주하지 않%다는 의사를 네포하고 있디-고 보아이· 한다, 인단 J<한에 대하어 3 (가적'

실체성-皇 인정한 이상 1과한이 헹한 31정한 행위의 건과<l'L 다시 
'

단체'로 격하시지 취骨

수는 似1<:- 것이 국제]/]의 우1칙이디-.

- . 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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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보게된다. 이를 방지하게 위해 반국가단체의 의미는 북한정.권의 담당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도 구로 하여 
'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하거나 국토참절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처벌에 관련해서만, 또한 이 경우에도 북한

전체가 아니라 당해 범죄행위와 직접관련이 있는 특정의 북한기관이나 단체만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33) 
'

더욱이 제7조의 찬양 · 고무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연합의 인권이사회가 조속히 개정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34) 인권이사회의 지적에 따르면 
" 

의사표헌이 우연히 이적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단체에 대한 동정심을 표헌한 것까지 처벌한 것은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인정하는 제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제7조는

조 속한 시일내에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동법의 다른 규정의 정비와 발맞추어 국가보안볍상의

회합 · 통신의 죄 등을 삭제하고, 잠입 · 탈출. 회합 · 통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

남북교류

협력법'상 법규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등 헌행법의 규정과 함께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남북한관계개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욱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최근 국제연합의 국가보안법개정권고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의 개선은 당연시되고 있

으 며 다만 개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에 갈음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존치가 필요한 내용은 형법에 포함시키고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것

인가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또한 개정하는 경우 어떠한 조항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와 개선

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국가보안법중에서

기본권제한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위배함으로써 위헌의 혐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감안하여 폐기하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힙%A묘 도 모 / 끔법
적인 형법의 규정에 의해 포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

2. 국적법

분단국국민의 국적문제와 
' 

관런하여 과거 서독은 구체적 입법을 하였다. 구 서독기본

법은 국민을 민족개념으로 이해하여 국민의 범위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기본법

상 독일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엾는 한 독일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국 영역내의 독일 혈통을 가진 망명자. 피추방자 또는 배우자나 비속으로

받아들여진 자라 고 하였다.(제116조 제1항) 이 규정은 독일 국민의 기본권향유의 헌법적

근거가 되었다. 구서독정부는 구동독주민의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민족임을 내세

워 제3국에서의 구동독주민에 대한 영사보호권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구동독

주민들에 대한 구서독의 관할권에 대해 암묵적 전제를 함으로써 구동독주민들의 구서독

이주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235) 
.

특히 구서독은 구동독탈출주민의 구서독국적취득을 위해 른바 문호개방(offene TOr)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구동독주민의 국적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구동독주민은

233) 제성호, 남북한특수관계론, 126면.

234) 중앙일보, 1999. 11. 5.

235) 정 영화, 북한주민의 대량이주에 대비한 법정책론, 통일연구논총 제4권2호, 1995, 177-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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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히상 <일인의 국적박딜'금지조힝%제16조)얘 의해 독일국적을 보유하지만 구 동독에

머무는 동안 독일국적은 정지상태에 있다가 3L 시%f에 오뻔 그 효력정지상태에서 벗어니·

아무런 등록 동의 )1차 없이 기본)f]상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구 骨-%을 탈출

하어 제3국에 체류하는 겅우애도 우1척상 자동적오로 독일국직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效다.

다만 서독 기2조약에 따론 주서독 동독상주데표부의 / /-성원 및 구동 탈출의사가 根는

자에 대헤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236)

이러한 서독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엉%조항을 종래 단순헝식논리에 입각하어 해석하고

3한주민이 공 한국국민이 된다는 건혜는 빌아들이기 %들다, 국민의 자걱 인 국적은

국가의 실효적 통치권이 미치는 인적범위에 한정毛다는 원칙에서 보면· 북한주민은 대한

면국 국빈괴- 같은 1긴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국민과 같은 국적을 가진다고 할 수 但다.

헌실적으且 남한의 통지권이 미지지 않고 %d-한의 1<11인고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되지 못하t

북한의 인적구성원인 북한주민에게 한국국빈의 ) (적을 부어할 수 없는 것이다.237) .

그렁0고 북한지억에 데헤서는 조새1인민빈주주의꽁회·%이 영M고w권괴 데인고귄을 정딩:

하게 행사하고 9)는 것으로 국제사최에서 1완아骨여지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은 조선인민민 ·

주주의공최·국의 국민으로시 북한의 국적을 갖는 외국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건해도 받아

돌이기 어렵다. 이는 Id-한의 북한주민에 대한 국적부어처리에 있어 현실과 다르떠 대외

리FJk는 2국가 대대적으로는 1국가 2 정부리·는 힌실인식에서 보먼 같은 국가의 국민에

대하어 거주지억과 관할권행사의 주체가 다르다1 이유로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된다,

북한주민의 지 위에 관하어 R]VI론적인 헤걷방]%으로는 칫쩨, 남북관계의 헌실을 감안

하이 북한주민의 16키 지위문제를 우리 국적))]에 규정힘-으로써 틸북자의 권익을 보호하A .

방)/]을 고러할 수 있다, 이 점에시 우리 국적IA]에 님-41관계의 특수성을 빈·영하여 북한

주1긴의 국·적에 데하어 한국국적취득에 괸한 특 규정을 두는 빙·a, 또는 독일의 사레를

준용히-어 헌재의 <';[적]g에 북한에 거주하는 주빈의 대한민국국적온 그 들이 북한지억에

거주하는 >인- 정지된다는 단시吾 규정하는 방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둘쩨, 남북관게의 
.

헌실·을 반엉하여 외국인도 아니51 한국국민도 아닌 북한주민의 특수한 ]%적 지위를 규정

히-1 특]된]러의 제<졍合 주]1표'할 수 있디-,238)

생기-킨데 헌재의 국적]&]에 념-북관계의 특수성울 반엉한 -고정울 두어 -l%f한주민이 남한의

영역에 들어오는 깅우에는 외국인과 달리 hI한의 주민으로 인정하되, 북한 및 제3국에

S)V 깅우에는 -A한의 주민으로서 q-한의 국적]%-S-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띠·라서 넘한징느L는 제3국에 체퓨하는 북한주)긴에 대하어 힌]리상의 보호의무(제2조 제2항)는

없으머 -A힌의 주민이 제31 F 로 틸 출히-A - 경-원 난]긴으g서 s-제]혀적 EL호暑 1임·울 수

y)도록 하어야 한다,

3. 북한의 실坤暑 부인하는 범렁규정

hd-y기뵨합의서는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 것을 합의하었으므로 현행법 령에서

猛1)도]]J'[끔섭/"1 (끔""a"'"
사실 님-JA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든 C-l- 내용이 굉·t;M위하고 추상적이기 떼%.에 그

36) 깁승데, 일통일 전후과정과의 비51( · 고省·, 시민파%t(호사, 1997. 2우1호, 70-71.121,

237) 도 회근, 힌범괴· 昏인%C·x]], 사최과학논집 제0권;3호, 욺산대학교, [996, 2민.
238) 장멍봉, 통일상촹의 전개와 헌]i)]직 데응, ]

]
)]제오>2/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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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에 따른 남한의 법제도 개선 · 보완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여기에

서 언급된 법령 외에도 출입국관리볍. 여권법. 이북5도의 행정문제와 같은 공법적 문제라

든지 상속 · 이혼. 호적, 저작권법 등 민사관련볍령 등이 남북기본합의서와 관련하여 개폐

가 논의될 수 있는 법령들이다.

예컨대 월북작가가 북한지역에 주거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적권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39) -

그 이유는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단지. 1개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하는 양자간의 특수한 관계가 인정

되는 영역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인정하기로 하였지만 그 목적은 남북한주민

의 법적 지위에 있어 혼란울 없애고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상호체제인정 · 존중의무와 특수관계의 역동성, 가변성, 미래지향성 등에

비추어 북한의 실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거나 또는 북한의 반국가성을 전제로 하여 적용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법령들을 점진적으로 개폐하여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제5절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반하는 조 약 및 휴전협정의 개폐논의
J

l . 민족의 단합 및 이익에 반하는 조약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채택과 관련하여 북한이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1992. 3. 9)에서 제시한 
'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 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 

북남화해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수정안)' 제6丑7항은 
"

북과 남은 다른 나라

들과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40) 기체결조약중에서 민족적 단합과 이익에 배

치되는 조약의 개정 또는 폐기를 북한이 강력히 주장한 것은 남한이 채택한 기체결조약중

주한미군의 주둔근거가 되는 한 · 미상호방위조약 등의 폐기를 주장하기 위한 결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남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관련하여 제3차 냠북고위급회담에서 
" 

쌍방이 이미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이나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한 쌍방이 제3국과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 규정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시한

남한의 남북기본합의서(안)에서도 대로 존치되어 있었으나,241) 제5차 위급회담에서

문안조정시 북한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기체결조약존중조항은 결국 삭제되였다. 이 문제

와 관련하여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폐회발언시 남한 총리는 북한측 수석대표에게 
"

남북

柔記, 합'.君힙,습柔君빙<雪<' 
"

239) 확정, 1989.7.26 89카13692결정, 하집田, 2, 195.

240) 통일원 남북대회사무국, < 남북대화> 제55호, 1992, 76-77면 참주,

241) 남한이 제시한 
' 

화해 · 불가침과 교 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제13조 참조, 통일원, 제4차넘북
고 위급회담결과보고, 1991. IO, 13.

242) 통일원, 제5차 남북고위급최담 결과보고(1991.12), <통일속보> 제91-28호, 1991. 12, 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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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부속힙·의서 
'

무기'란에 북축이 제기한 
"

남과 북은 다 니·라

들과 맷은 조익2과 협정들 가운데서 빈 의 단힙-과 이익에 배치되는 젓·皇 개정 또는 페

히-A< -눈제를 ]/j吾신-</-위원최에서 J]의 헤결헌디-"는 주징- Q)2으)2 계속 dC으

-皇 님-긴 것은 힝·-t A· 의 이지를 q-긴 것이디.
) j<일 - 원리추 원인-대+i'L 기체결조익2존중1힝·이 십'7시었디리-면 이는 님- <힌긴-에 이미 제

3국과 제결한 조익2에 데한 <중의-7-롤 확인하이 이 분제에 관하어 남북한간의 입장-皇-

명백히 힘'으로서 사후에 이비한 의긴대립이니- 분4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 빙-지하는 범적

의미와 효과룰 갖게 되었울 것이다,

n . 군사정전협정(휴진겨정)

1. 휴전협정유지론
디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1<:. 
" -PL기-침경게신과 구억-皇 19539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A]정에 3f정된 군사분게신과 지il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C - 의으로 한다"고 5)t-정하고 있다.

휴전헙징은 전젱당사자간애 인시적%J>L 무릭대길·皇· 중지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헙익·이다.243)

휴전협정t 일시직 -
'

/ 력 대결의 중지에 관한 익1속이므로 군사적 성걱만을 가지며 군사

렁괸·이 체겯권자가 되교L J- 휘하의 장1-8哲/에게 적용된다,244) 이에비해 펑촤협정은 통상

적대행위의 종]L 점령군省수, 입-퓨재산의 반촨. 포로의 송환, 압류민간인의 FL(류해제, 전젱

배상' 등이 포힘-된다, ·

하지만 한국전XI의 법시 미-j>L리로서 펑최.힙정은 단지 적대행위의 종료로J만 의미를

갖율 젓이다. 에냐하f;<l 상호간의 실질적 y치권이 행사되는 엉억 내에서 엉 %을 무력적
F 로 강짐하고 있A<- 조]렁군은 존재하지 않고, 휴진협정 이후 노J-북이 각긱- y치하는 엉억이

진젱전의 엉억과 전체적으5;·c 일치하므로 상호간에 벌다른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할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포로旻제는 이미 정전휘정의 제3조를 통하어 이미 l&1적으로 종결

되있으1]] 억y면긴-인분제는 39간의 진젱 중에 님-한 또는 북한에 거주하고자 하는 민간

인들이 전젱兮 3신의 빈겅에 tIl라 움직이u] 자리를 잡았기 떼문에 세십·스러운 문제가

되지 僧는다. )

전젱배상)V·제의 겅우 한국진젱에 있어 승자도 패자도 없기에 전승국의 2전적 손해배상
] 리로서 배상]J-제가 제기뒨 어지가 似으u] 닙-북한이 통일울 목표로 상호교류한다는 전제

하에 상호간에 배상을 요구해야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旻 남북간의 평촤헙정체긴2 [J- 네%이 많·皇 수 但다. 디욱이 남북기뵨합의서의

체결은 최·해, 헙력, 교 퓨, -11가-침의 윈칙들이 선인되어 있으므로 펑촤협정이 답아내야할 ,

내F c]-A 줄어 A<게되71디-. 띠-리-서 딘-지 적내행위의 종료13먼- 의미를 깆·<< 펑회.협정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1다.245)

2. 평화협정촛11결론

징전' 1정은 - )i'-럭대겯이 
"

- 정치시 수준에서 평촤적 헤걷울 위한 적당한 
-쥡정중의

규정에 의하이 멍하히 2·i(체省 끼.지 게속 효릭을 갛는다"(정 진협정 제62조)고 5)t-<징하고
w w w w

243) 헤이그 v 7J]lov- 제36조.
244) 김]%기, 한만도 평최-조약의 해건(1994), 1 19%;1J,

35) 신용호, 휴d' 1징제제의 ]
10기성걱, -%·l])]'이·의 제꿉·제(牛1제 3]엉2한박사화깁기 l), ]%5,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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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평화조약의 체결을 진제로 하여 그 전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현행 국제법에

있어서 전쟁의 개시 및 종료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

실질적인 적대관계'를 처리할 평화협

정이 필요하다.

/[ 굴 V <柔로柔 柔 君
해체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 력을 통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측이 무리하게 휴전협정의 당사자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휴전협정의 체결당사자로서 연합국 대표인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논하는 것

또한 휴전협정의 당사자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유엔군을 대표하여 협정의 체결

당사자로서 나선 것이므로 오히려 북한 자신들이 가입국으로 있는 유엔을 상대로 평화협정

을 체결하자고 요구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r-1욱이 북한은 남한을 한국전쟁

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하였 ,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간의 체제인정(제1조)을 선언

하였으며, 
"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북한 당국의)

공동노력"과 
"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남북한당국이) 준수"하기로

냠한과 합의한(제5조)만큼 더 이상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미국이나246) 여타국을 거명해서는 
'

안될 것이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이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부속

합의서의 내용은 헌실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모든 법적문제의 쌍방 당사자가 남북한임을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비록 한국정부가 명시적인 정전협정의 서명국은 아니나 정전협상

당시의 국내 및 국제 정치적 상황으로 보아 미국은 사실상 한국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미국의 휴전.협정당사자 능력은 대한먼국정부의 전시 군사작전권이양

에 따른 결과이므로 미국의 당사자능력은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권한을

부여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당사자라고 이해함이 법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R)다. 북한이

이를 부정한다면 남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국내적 비준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한측에 현재의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屋 대응방안

團

1. 민족의 단합 및 이익에 반하는 조약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체결조약의 존중조항이 포함되었는가와 관계없이 남북한은 제3국

과 체결한 기존조약을 존중해야 한다. 기체결조약의 존중조항이라는 선언적 의미의 확인

내지 주의규정이 없다고 해서 남북한이 각기 제3국과 체결한 기존조약의 존중의무가 면

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약은 어디까지나 당사국간의 약속이므로 당해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국간에

만 한정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상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체결조약존중과 관련하여 1969년의 비엔나조약법협약에서 제34조(제3국에 관한 일반규칙)

에 
" 

제3국의 동의 없이 제3국에 대하여 의무나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246) 북한은 1974년부터 대미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 논거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군

사령관, 중국군사령관 및 북한군 사령관이므로 평화협정의 당사자도 이들 3자이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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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되었다. 이 
-R정은 동 협약에 의하어 세로운 국제1 규로 창설된 젓이 아니라

이미 관습%촤된 조익2관린 3 (제뱁7-를 단지 확인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측이 기체걸조약의 존중문제와 관린하어 아직 비엔니·조약%헙약의 가임국이 아님

을 이7-로 3- 구속력合 부인한다고 해도 이는 실i;- 이 없다, 왜냐하면 비엔나헙익2의 제

34조는 국제관습]/]의 내용을 확인 · 신언한 
- 정으로서 동 협약의 가입어부에 관게엾이

모든 국가를 구속하기 때꾼·이다. 따리·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각기 제3국과

기체겯한 조약, 에건데 한미상호씽·위조약, 북한 · 중국간 및 북한 · 러시아간 동맹조약간

에 아무런 잉향도 주지 曾는다고 할 것이다.

2. 휴전헙정

헌제의 휴전'7]정은 한반도 내에시의 제반%C·제에 대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멍확히 하고

북한의 유언1가입으로 그 존재2-거가 약화된 주한A%군사렁부의 해체에 대비하머, 휴전

협정의 위반-IE제骨 논의하는 군사정전위웃1최가 1991년 이후 공진하고 있는 헌싣에서247>

3午진'협정의 일부.y-정의 실효성이 상신되어 31으므로 이를 대체하고 한반도 내에서' 새로운
l%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펑화' 1정의 체짐이 필요하다.248)

남북간에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율 5친한다는 측면에서 답북간의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

분계수1各 펑회재졍 의한 영역겅제신p-로 진환하여 한반도 내에 펑화정착이라는 민 생존

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를 달성하어야 한다.

3. 한반도 1국가 2체제론

남북한은 상호 한반도 내에서 보일하어 정권을 수립한 후 현실적으로 미소의 한반도

분힐신닥통치를 위한 겅게선인 38신을 겅게로 하어 한반도의 질반에 대하여민· 통치권을

헹사하이 왔으u] 한국전XI이후에]프 1953닌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게샤1을. 깅게로 하어 각갹 통치7-皇 행사하어 왔음에도 쌍방 모두 전 한반도를 대표

하는 합]/1정부를 주장하었다. 이 기간 - %인- 님-북한 정쟁직인 제w과의 외교관계수립을

昏해 국제사최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남북의 어L 한 국가와는 국교를
'

수립하었으머

상당수의 국가吾은 닙--Et한 모 두와 동시수교괸·계暑 수립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남북한은

A- 1)에 동시기-입하기 전에도 국제사회에서는 각각 국가로서 인정되어온 깃이다.

더-8이 님-북한이 유엔에 y시 가입 한 이후에 는 북한의 국제])]실체성을 부정하도록

타국에 대하어 주징-할 수 없게 되었을 昏만 아니라 낱북기뵨합의서채택 이후에는 낱북한

상호건-에도 서로 상데방의 체제骨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문제 및 대외관게에

대하어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으묘로 상호긴·의 국가적 싣체성에 대하어도 인정한 것으로

Y아이· 曾 것이다. 다민- 남북기본합의서의 전F·에 멍시하고 있는 
"

W띤·사이의 畓게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合 지힝지-는 과정에서 잠정직으로 형성되는 특수판계"

라는 표헌온 남북기뵨합의시에 의하어 새AL이 시작되는 관계가 아니라 님-북기뵨합의서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47) 낙'한온 ·;d·사징진위윈최暑 거부하고 중에-추 Ad·사징전위위최 대표-趾 침수시컸으

대표부'를 일]굉적으로 실치하였다, 또한 휴진'헙정 중7]국감시위우1단의 -정·산<대표

를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인독허 이후 체코의 국-제]i)]상 권리승게룰 기부하여 침으

히-었고 폴린 21의 뎨1[V(V 침키3시臧디-,

248) 7]띵기, 한반도 펑촤조약의 체겯(1卽4), 109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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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낱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한반도 내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2 개의

국가가 존재하지만 남북상호간에는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을 통하여 국제법상 국가로서

의 실체성만을 인정하고 쌍방간에 완전한 국가로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간에 한반도 내에서 1국가로의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대등한 2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승인과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1국가 2체제는 원심력에 의한 상호분열과 독립의 과정에서도 존재하고 구심력에 의한

양체제의 통합과정에서도 존재한다. 현재 한반도 내에서의 1국가 2체제는 정서적 측면에

서는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이성'적 측면에서는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기에 쌍방간

의 관계에 있어서 고위층간의 수많은 공동선언과 합의서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준수되지 못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낱북한은 통일의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상호 대립하고 경쟁하는 체제라

는 현실을 인정하고 일정한 제한 하에 상호교류를 전면
w

적으로 허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상호간의 동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발생하 수많은 법률상호간의 충돌. 현실과 법규간의

충돌, 남북주민간의 정서와 정치적 이념간의 충돌. 한반도내의 문제와 대외문제의 추진과

정에서 발생한는 충돌과 旦순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

u

團

4

a

w

I

x

J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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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북한의 외국인早자罷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압

제1절 외국인투자뱁체계와 기본적인 문제점

l . 문제의 소제

북한의 외괴L인투자괸·린뱁온 중국의 그것·S- 2빙·하고 었지만, 여러 가지 1친에서 아직

미$.한 상태이다. ·종국 억시 게'희개빙-초기에는 /1와 같이 骨완전한 兮황에시 骨발하었으머,
]/1령의 제정 또1<- 게정이 시骨함에도 분</·하고 의도적으로 불谷전한 상태로 두고 실험

부티 해보고 추후 게소1'한다는 것을 진제로 하었도1 것이다. 그러니-, 중국과 북한의 최초의

외자도입 엄이 라 힌- 수 있At- 중외합자겅엉기 31 1/l과 합영 7]이 각갹, l 79넌과 1984넌에

제정돈1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대외개방의 펄요싱울 법제촤한 것은 불과 5넌의 차이밖에

없,지만. 개헉개방의 A도V(에시 骨국은 겅주용 자동-차리·1 북한의 쉬업 쉬업 걷는 단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운잉, 헤산의 과정에 이르는 모든 경엉활동은 외>L인투자]&]제의

적용을 닐-는 외에도 민]Al, 상사1%, 행징]/] 등의 인반13규와 수출입, 출입국, 외촨관리,

산업재산권, S/&L, 환4, 토지, 자왼관리 등에 관한 관린 보]骨의 적용合 빌-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1%제는 이 러한 IA]렁들과 모순 · 저촉되지 않도록 상하위관계가 멍확해야 하며
])]의 적- 데싱 - 조] 행기준 骨의 신체적 5Y-정, 업1LA징-, 처리질0와 기 谷 등의 질치.적

3-f정과 위]11행위에 대한 <
r

'

t-범 럭 h)-보수단 동에서 투명성곽 3L체성을 가지야 한다,
-%f한의 외국인7자관런 내제는 1) 관린 l%]령체계가 아직까지 미비하머 2) 상하위 규범

관개가 불명획·하어 ]/]의 단게구조가 혼란쇼7]고, 3) 신구r% 상호간의 관게 또한 불명확

하어 ]%의 호1행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머, 4) ]/lYOL다는 게획, 지침, 지시 동이 우선하는

겅향이 있으며 5) 법규 자체가 실체적 5Y-정과 절차적 7-정, 5it-tI]럭을 담보하고 있지 旻

하며 심한 겅우에는 ]/]37- 자체가 일반정책복표의 신진, 선동을 위한 추상적 11언으로 일관

하는 진우도 있다. 북한에는 힌재 20 어개의 외국인 프]접平자관린 법령이 있지띤- 수1피개

의 It1 링 이 있는 중국z]-는 비]](기- 되지 않을 정도로 71익2하디-. 북한의 괸 런 ]
%t] 렁돌은

외국인투자의 모든 省·骨에 직용되기 에는 너무나 많은 흠결各 가지고 있으머 투명성과

구체성이 없다는 짐이 특징이다,

한펀, 과거 소 ;21의 스 탈린, 중국의 모 택동, 북한의 김 일성, 쿠바의 카스트로와 같온

카리스마직 인骨의 칭·출合 (한 A 재적 국가운엉에서 탈 수 9)旻이 사회주의 특유의 인치

제도5<- 북한의 깅우 전히 W함이 없다. 중)(은 개헉 개방정책추진과 더불어 국가기관보다
- (위 에 있to 딩 A-1 IE] 렁의 T/] 위내 시 행·동하도록 히-는 V -I <71 요 펑-신상-7-힌. 7]시-

회로 管비-꿉하고 있다. 249) 
"

국가는 사최주의1/]제 …… 哥 견지한다,.,,... 어떠한 조직 이

니· 개인-도- 힌]% 에 
<d-정 되지 아니 한 특IA 향유할 수 없다"리-A<- 19829 힌범 제5조

의 규-정괴r- 
"

덩'V <-;(기-의 호11% 과 ]/] < 이 히F히-는 빔위네에서 휜 y힌.디-"리.는 1982닌 
.

봉산딩' 당힌은 V 국 헌정사상 법 의 역'할에 데 한 인식의 번촤를 보여준 기 직 인 것

이 라고 할 수 있다,
w w

249) 중국의 근 대화치· )/] 의 역 할에 대하이는 徐1[ ,

"

中國社會%·.義經濟法17J調整
濟7);論集, 第2明:(香港: L學出版印務公 」

'd,1987), 
31 - 34먼,; 威天常, 

"

經濟
1 111<l<J(PfI]," [간의 잭, 41 ·- 가1<I); 影1171·T., 

" l-l-l國經濟(f!라 與法制," 잎·의 치, 55-66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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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은 법보다는 정치가 우선하고, 국가기구보다는 당이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통치방식에서 법치주의로의 전환을 전혀 고려하고 y)지 아니하는 듯하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卷법의 구체적인 시행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국가 특유의

컵 
'헐 

f썰십,,..... .... ... .. ....

내용과 운용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예컨대, 외국투자기업 동규정 제2조는
「‥ 

. 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노동과 관련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한다」 .

개정합영볍 제8조는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법과 규정에 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아래에서는

북한의 모든 법령을 망라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투자와 직접 관런된 내용에 대해

巷 初律 刺.

n . 뱁령체계의 불확실성

1992년 4월 외국과의 합 및 합작 근거규정을 헌법 제37旻에 명시하면서 정비되기

시작한 북한의 외자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헌법 제37조를 바탕으로 하여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

전반을 규율하고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정

하는 기본법 내지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 · 합작법 · 외국인기업벌

등 투자3법이 있A 금융분야에서는 외국투자은행법이 있다.

둘째, 중국과 유사하게 경제특구방식을 수용하여 나진선봉지대에 적용되는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있다.

셋째,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과 동 시행규정, 외화관리법 및 동시행규정. 세관법,

토 지임대범 및 동 시행규정,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대외경제계약볍, 대외경제중재법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특정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 있는 법령들이 었다.

흔히 외국인투자법을 상위법 또는 모법이며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은 그 하위법

이라는 근거로 또는 후법우선의 원척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법이 합영법 등 투자3법의 규 .

정에 대하여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법

체계에 비추어 본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 4가지 법률들은 형식적으로

는 동일한 법단계구조하에 있으므로 돌간에 상하위 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견해이다. ·

또한, 후법우선의 원칙에 의한다면 합영법 등 투자3법의 어떠한 조항이 외국인투자법

과 상치되는 내용을 갖도록 개정된다면 동 개정조항이 외국인투자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되며, 상위볍 우선의 원칙에 의한다면 동 개정조항은 상

위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법이 모 법이라는 견해는 제정시기가

합영법이 외국인투자법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

법체계의 기준이나 막연한 추정으로 북한의 법체계에 대하여 단정을 q]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입법체계에 관하여는 남북법률실무

위원회에서 북한측으로부터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 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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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투명성과 구체성의 걸여

북한의 거 령 등은 법 체게의 불확실성이외에도 내용면에서 구체성 이 결여되어 있고

운용겅힘이' 축적되어· 9)지 않아 예측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와 같이 투자활동에

데단히 중요하고 직집 · 간%l으로 간련되어 있는 111령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머 힌행 법

구f정의 실효성 이 -趾확실하다는 점은 확섣1히 대북平자의 장애요인이다. 3- 러나, 북한의

판련])]에 干[-정되지 아니한 것은 平조긴 금지되는 것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탄정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북한범의 투멍성과 예측가능성,

안정성이 질실히 요망되지만, 자<도위국인 사회주의체제의 북한으로시는 보다 탄럭적으로

법<iL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9)을 것이다.

이러한 겅힝·은 개혁초기의 중국이나, 체제개'어전의 유고, 폴란드, 헝가리의 외자도입법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CI-러한 입]/1상의 흠.건이 북한의 독특한 정치적 · 겅제적 상황으로

인하어 분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t 짐에 대한 우리는 충분한 2거가 있다고 생71된다.
2()O) 요6데. 북한의 외국인7자]%제의 불완전성은 

'

의도적인 것으로 보어지머 도1. 개신과

치1 는 북한 당국외 개%·핀요성에 데'한 인식과 의지에 전적으로 죄·우필 문제라고 할 것

이다, 251)

제2절 외국인투자뱁제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l . 의 의

북한은 사회주의국가 특유의 3't-정을 두고 있다. 예건대. 1992넌 개정호]-엉3<l 시행세칙

제1조의 r 김일싱, 김정일 y지의 빙-침의 철저히 관칠」 .

「업종과 겅 영방뱀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셍활기풍에 맛지 않거니- IL정적인 잉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창신 불승인」

w

m

250) 자본주의국가의 기 엽괴· 북한의 김 제조직간의 하영 · 합작기업 의 싣 7]을 위한 합의의 성
립에 대한 IA]제도상의 장 요인으$L는 어 러가지를 지적 할 수 있%으니., 근본적으료는

무엇보다도 당사자간의 셍산수단인 자본 소유헝 대의 차이 를 들 수 있다. 즉, 북한측당
사자는 거 의 에외 飢이 국영 기 업 인 것 이므로 으1 소유힝 태는 조1인먼소유인 국기·소유이고,
외자측의 소유형 네는 사유이다, 마且 -( 스 에 의 하면, 어리한 사회의 재신·관계는 3. 사회
의 A산A밴게의 또 하니·의 축민에 불괴·하므로, 소유권에 관한 )A] 은 생산수단의 지배에
관한 녕'시 의 사회관게가 빈-엉 되어 있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어 이 러한 관게를 지지 .

보강하기 위 한 v-칙v-로 구성 되 어 있다고 한다, 陳學明,"馬克思早期法哲'學觀+1J探,"

法學文集, 第-·轉(1984), 79-82민,

27) 그 신효싱-2- 기데히-기 이리 조 항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기 떼문이다. 이리한 문제는 사회주
의 겅제체제의 특셩이나 -l%f'한의 심갹한 경제난에 기인하고 있다는 짐에서 3- 해걸]강안의 강
31-가 쉽지 아니 할 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킨데, 힙·영보1 시행세칙에서는 노骨럭외 우선적인
보장에 대하이 규졍하고 있으니-, 거주이진의 지·S-기- 인징되지 아니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 7-수한 인럭의 채용은 사심한 실린되기 어리우]t·1, 71무외 종위원의 %원은 하지 않는다] v-

정하고 있지 1 과거의 합엉겅힘에 비1휴이 기대하기 어법다. 또한, 외화관리커과 y 시행규정
에 r 외3-平자기-L- 합]J적 기우]이%이11- 소득·;J·, C.t리고 칭산지고-은 헤외로 반출할 수 있다」 

'

리·고 v-졍하고 있으니- -Lf한의 / { 심한 외최· 부족$ 01리할 떼 외촨관리가 매우 엽z]'曾 짓p
로 예상되어 수출기 1合 세외하7-L- 이d송금이 분기-V할 짓이리-5( 1갹된다. 또한, 가영2

펄 
']

일';以-'-討3링'f/"討'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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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에 대한 보장요구」 등은 사회주의

국가의 서 롯된 것 치보다는 인치(즉, 보다는 정치)라는 통치방식의
표현일 뿐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는 당의 지시나 명령이 법규범에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자의적인 법령의 해석이나 자신돌이 제정한 범령에 배치되는 행

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러한 교시나 당의

방침과 어긋낟 때에는 언제든지 몰수하거나 철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한의

열악한 볍적 투자환경의 배경을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측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중국은
.

대외경제개혁 초기 비록 제한적 이기는 하지만 시장조절기능, 기 업의 자기

부담과 손익의 자기부담, 자유경쟁 등의 요소를 도 입 한 젓은 국가의 직접 적 통제,

지 령적 경제계획,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경 제의 기본적 제원칙곽는 크 게

상치되는 것이었다. 특히 1開4년 10월 20일 중국공산당중앙위 원회 제3차 총회가 채

택한 
「

경제체제개혁 에 관한 결정,은 가격결정에 있어서 시 장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부분을 확대하는 획기 적 인 조치 였으며, 이는 중국겅제의 자본주의화로 평가되 었다.

북한은 이 러 한 중국의 개혁개방초기의 조치들은 전혀 고 려하고 있지 아니하는 둣

하며 따라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중앙경제계획에 의하여 좌우되고 그 러 한 계획은

순수한 경제적 목적 이외에 정치 적 목적에 의하여 수립 · 변경되는 경우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 러 한 면에서 외자계기 업의 북한내수시장접근과 외환송금에 대한

장애 등도 중앙계획경 제제도의 본질상 필연적 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투

자가는 투자와 관련된 계약의 승인과정 서도 이 러 한 중앙경 제계획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합영 · 합작기 업의 경 영계획은 북한의 계획 경제의 틀속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중국의 경우 99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 
' 

사회주의시장경제', 
'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의 인정 및 뵤호'등이나, 
'

국영기업의 개혁'을 입 법화하였고,

외자유치에 대단히 중요한 종전에는 자본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양로

보험, 실업보험 등), 회사볍. 공정거래법등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북한의 향후의 입법정비방안을 논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자본도입국으로서 북한이 자신들의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학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개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생각된다. 예컨대. 외국인기업 설립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한 규정. 합작기업에

대한 
.

투자상환과 윤분배의 제품상환원 , 합작기 경영의 북한측 담당, 중국의 례

에 따른 등록자본의 감소 불허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북한의 외자유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가장 대표적으且 지적되$ 있는 늬한 외국인투자법의 문제점으且는 직업동맹의

결성, 100o/, 단독투자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의 한정.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

북한측 인력알선기관과의 계약 내지 합의요구, 직업동맹조직의 활동모방, 토지이용권매각시

토지임대기관의 우선매입권. 사회간접자본시셜건설비에 대한 토지 개발비 명목의 토지

. 임대료에의 포함, 토지임대기간 만료시의 건물 기타 부속물의 무상반환. 내수시장판매자

금의 硬貨로의 태환불가, 외국인종업원 소득의 해외 송금한도(원칙적으로 60% )제한, 북한

보험의 강제, 대부분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이사회 만장일치제252) 등이다. 또한 기술도입제도,

232) 중%-도 사실상으로는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으며 이 짓은 경우에 따라 분쟁을 의부

제3자에 의뢰함으로써 남북한 투자당사자간의 신뢰와 경영의 지속의지를 떨어뜨리

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 보

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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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제도, 장러사3]의 범위, 최사의 승인, 해산, 잉 3]중지 사유 兮의 A/명 확성도

우리할 만 부분이다. 이러한 정-애들은 기업의 인사 · 깅영상의 자율성과 자본이$의 회수를

어립게 히-기니- 기3]의 겅제적 이윤추/ · 骨 /1게 제이·하고 있디-, 아래에서는 이러한 것들

을 중십으로 힝5후 북한에 [J- 게선울 요//-하여4갸 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검토헤보기로

ll . 남한주민의 대한 우대조치의 부재

중3f은 투지-A-치릅 昏하여 대민-의 자뵨 · 기숨 · 겅영 ·우하우를 도입하고 고용창骨을

이루는 등의 겅제적 실리吾 획3하고자 하는 목리 32-으로 데만과의 인적 · 불적 교 5

아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어 왔다. 본론 이러한 정책은 중국이 대만에 의하이 흡수 합

될 가능성은 진히 입.다는 자신감에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민과의 집제

교IF파대조치 는 다양한 내용으로 </-체적 으로 추진되어 왔다. 중국은 19789 복긴성의

度門名 대만기위3듬자유치%f 위한 겅제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Iq83닌 4월에는 대만y포

겅제특31-투자에 대한 3 개항의 우뎨조치를 1짠표히-었다. E-억Ad-약에서도 799 대만지31-와

의 平억화r]1<1J-정, 80넌 데만상품구31관린/[-IL정, 87닌 대만과의 무역哥제에 관한 임시조레

등을 공포한 비- 있니-. 그러나 이상의 조치-LL은 대)j1정부의 무시로 인하여 )慮다른 1身전-皇

보지 못하였다.

이후 국무원은 13889 7월 대만VY투지-장러규정(關於鼓%i/]臺濁同胞投資17J規定)

하어 공식적으로 대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런하였다. 이 6Y-정

은 대만기업인의 -%국J츄지-에 피용된 . 지-지억, E 지-헝식, 7자절차에 관한 것을 중섞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정부가 데만인의 대A빙-旻合 히용하고 외환통제를 크게

자유촤한 1987녠 이후옜기 떼At에 상당한 가시죄인 艾과吾 가지오기 시쟉하었다. 또한

지)V'정부도 중잉-정부와 벌도로 지띵-세 및 V지사용]l-를 감면히-거니. 대만기업투자구를 섣치

하여 내반기71우Iq]조치吾 제공하였다. 복건성의 경우 데만기업의 투자유치룰 위해 899

5월 履'p)]인대의 海滄, 奇林지억(약 1.8펑방 킨로미터)을 臺商投資1區로 지정하있고

톡벌항'을 긴실하었으며 대만의 은헹지짐 개싣도 허기-하였다. 다易 省의 겅우에도 데만

기업인의 7자暑 적극 F지하는 조치骨-皇- 취하이 왔다.

57-후에도 중국정平;·<- 데만기업의 데중국투자를 디1 본AH촤할 수 있도록 제도3

V구하어왔다. 253 ) 중<](정부는 대만의 중국에 데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보호하기

위하어, 중촤인면공회-국대만k포투지-보호])1실시세칙을 마림히-었다, y실시세칙에는 대민-의

대중/;f투지-형식, 제투지-헝식, 대민-기 H]Av(에 대힌· 세금징수, 대만기 3]들의 깅 잉지.주권.

분젱시 중재' ]상, 대반기업양도와 이진 및 권한승계 등에 r]]하여 구체적으로 멍시하94다.

중국의 겅제게헉추진으로 인한 시장촤의 조1전과 내수시장의 확데와 함께 대만과의 겅제
<dR의 겅제지 A·<리애 의하어 - 싱공직3%-로 이7어지도 히-hr]] 커다란 억핥읕 담탕하었t-

대만과 중국간의 겅제교륨는 대만 및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헙정이나 합의를 통해서

행히-여지A-:- 것( 아니히-니-12 점에서 님-J;t힌-의 빙·식v]-A< 디旦0. q민-, 데민-피- 중s(의

4제사최 교 3수상 말생하는 제<]j‥눈제와 사항들-皇- 
'허의하고 

조정하는 기3드-L시 199

r]1만측은 海]Il/IA交流基金會暑, 중국측은 7MIll夫兩岸關係1%會글

團 團 團 團 蟲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253) 이리한 차번적 인 우대정책에 따라 진제 외국인y.지.骨액各 기의 70%에 육박하는 짓으%L 알
러지 있다. 이들에 데한 우데정책은 소3-·f세 김비1, 토지사용M3f먼, 공상昏'일세 및 수입관
김비1 -2 에 주]중되어 있으미 겅제13-'/ 이외의 지역에서는 3포누자를 징·제可</에 준하o-,:. - [

의 - Y-대를 취하-Ic:- 겅우가 %J'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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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들은 형식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양안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又 양안 경제旦류관련 정책을 실무적으로 집행하 있다.

북한이 정부의 통제없는 순수한 민간경제교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지적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형식상의 민간기구를 통하여 양안의 경제교류를 조정

하又 협의하는 것은 대만 정부의 중국 불접촉과 같은 3불정책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양 기구는 공증문서의 승인여부와 등기웃편물조회 및 보상에 관한 회담을 1992년 3월부터

1993년 3월까지의 기간에 세차례나 가졌다. 뿐만 아니라 대만기업에 1한 투자보장문제와

지적 재산권보호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여 왔다. 나아가 양안간 사회교류와 관런된

사항, 즉 어업분규문제, 사법기구간의 상호협조, 각종 범죄활동 등에 대해서도 동기구들이

협상 의제로 다루어왔다.

물론 이러한 양 기구의 경제관런 의제협상은 중국정부가 대만기업에 대한 투자보장을

전제로 대만의 전면적인 3통정책의 실현을 요 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 정부의 경제교류와 관련된 의제가 동기구를 통해

협의되고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대만정부의 대중국기본정책으로 인하여 해협교류기금

회의 역할이 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남북한은 남북합의서라는 남북 당국간의 합의서에 각하여 五 류협 을 하又 있丑

중국이 대만동포투자를 명시하고 법제화하여 우대조치를 위하는 것과는 북한은 남한의

투자를 장려하고 우대하기 위한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북한의 1984년 합영법의 
"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는 표헌은 새로 제정된

외국인투자볍(제5조), 합작법(제5조), 외국인기업법(제6조), 개정 합영법 제2조에서 
"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고, 그 후의 북한의 대한먼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요청사례나 국제회의에서의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최 관계자가
' 조선동포'에 한국인이 포함된다고 밝헌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제는 그 규정에 대한 대한

먼국 주민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또한 남북합의서상의 제

규정으로 볼 때도 당연히 그 범위에 남한주먼이 포함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러나, 낱한주민을 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것은 투자등 남북경제교류를

민족내부거 래로서 정의한 남북합의서의 규정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

주민의 투자 등을 명실공히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여 이 점을 관계 법령의 조항 또는 별도

의 법령을 통하여 조세를 비롯한 제반분야에서의 남한주민에 대한 우대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국의 입법 례에 따라 관계 법 령의 별도의 조항을 두기 보다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관계 외국들이 대만이 중국의 하나의 성 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현재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

하又 있으나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한 2개의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남한주민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하는데 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어 쌍무적인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두게 될 최혜국대우조항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러한 협정의 상대국이 북한에 대해서 최헤국 대우조항을 들어 남한과

동일한 우대노치를 자국민에 대해 부여하도록 요구하又 렇지 아니할 경우 협정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러나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북한은 협력하여 분단국의 특수한 지위는

헌행 국제법이 관섬을 두지 아니한 법적 공백상태에 있는 것이며 남북한은 당연히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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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두 개의 신체알 8이라는 A을 들어 관게국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것에 대헤

익·속하고 그 러한 
'협정을 

체걸하는 떼에 반드시 최헤국대우조항에서 납한에 데한 우대조

치에 대 11서는 /Jw 적용을 배제한다는 d-정을 멍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이러한 짐을 주지시키고 남한의 잡재적인 대북투자 규모와 그것이 대외적으로 갖는

엉향名 감안하도록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m. 크t체성이 웠거나 불확실한 조항

일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렁들 구체성이 없거]니- -趾확실한 부분들이 많다.

에컨데, 토지입대내 시행</(-정 서 기준7]대료와 사용료를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으므且 57- 책정기준이 제A'1되어 있지 아니하떠, 외국인 채용시 당국과의 합의를

요</-하고 있는 비-, 외국인 체용의 히용과 뷴히의 기준에 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 명시되이 있지 않다,

외국인7자IE]에서는· 침단기술을 비롯한 힌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겅 쟁력이 높은

제품의 생신-부-l'd·, 지-원게빌' 및 하부</-조건설드L문, 파학 1구 및 기술게빌·부문에 대해 특

장리한다고 v-정퍼어 있는데( 7조 ) 이듈 부F·의 신정기준애 대한 별도의 71-정이 없다.

이 부31-의 장리우대조치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기타 세2 감먼, 유리한 토 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헹대부의 우선적 제공을 v-정하51 있는데(제8조),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보다

37-체적인 기준과 이에 대한 심사 · 펑 l-의 방7]에 대한 설명이 외국인투자은행볍, 세금법,

旦 지임대1/] 兮에서도 어전히 미흡하다.

또한, %한의 게정휘-엉범 제15조는 
"

합잉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

의 30% 1귀지 70% 이상이어야 한다. 骨록지-뵨을 h-리러·는 경우에는 기업兮셜울 승인한

기관과 힙-의하고 빈깅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총

두자액에 대한 등국자본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총투자액은 -PAl 시행세칙 제

21조의 출자총액과 같은 의)11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d 시행세칙에서는 총

출자액의 40-70%를 · 분입하도록 3i(-정하고 있어 힙-엉]d파 <그 시행세칙이 상치되고 있다.

한핀 외국인기업1]11 시헹<l-정에시t:- 총투지-액이리-는 용어를 사용하고 3)고 총투자액의

크기에 따러- 최소R록자본의 비율을 정하고 9)는 바, 합엉범 또는 그 시행세칙에서 보다

31·제적으로 총투자액과 등록자뵨의 비율-皇·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1986닌 중외합자기업의 등록지-)W과 투자총액비율 괸·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잠정규정울

두고 있다. 
'

C/j- 외에도 출자자산의 펑가방범 등 붑명확한 조)듭이 대단히 밀지만,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돌이 법령을 탄럭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고의적으로 구체화하지 아니하는

겅우가 많기 때모에 ->7힌·의 지.힐-도9국으6서의 입강도 고 리하이 반드L시 구체화되어이<

할 필·오가 있는 부분에 대헤서만 C-'f- 시 정울 요2-/-하여야 할 것 이다, 앞서 언급한 것중

장러 · 제한 · 금지q{ 업종을 북한의 괸·린14이 멍시하지 아니한 것도 비-로 IA]을 탄럭적

으로 적용하凉디-는 꼭적에서 비旻毛 것인 젓이다. 다만, 적 어도 장려부Ad-에 데한 우대

조치에 대해서는 c/-체촤하도록 요31-하어이· 할 것이다,

물론, 외국인平자기업이 북한에서 겅 엉 :l-V-皇 하는데 반T-1시 필요한 부뵨이 불명확'

겅우에 는 신속하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의 유권해석 · 집 행기판도 구.체적으

로 특정되이야 할 것이다. ]/]의 빈촤로 인하어 반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지도 · 김·독하고 외<;f인투자]))제의 조] 행合 관장하는 기관-S- 자]](]제에 명기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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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문제의 발생시 유권해석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트낱은 거의 모든 외국인투자관련법에서 이러한 기관을 명시하였으며 1992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의 개정당시 제21조에 
"

법의 변화로 인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손해를 주게 될

경우 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같이 법의 변화에 따른 손실보장을 두지는 않고 있지만 법의 설시에

관한 유권해석을 대외경제무역부가 주관한다는 것을 거의 모든 투자법에의 부칙에 명기

하고 있다.
.

이에 비해 북한은 법의 유권해석과 집행을 관장하는 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기관을 외국인투자법에의 본문에서 유추해볼 수

밖에 없다. 합작볍과 외국인기업법에서는 투자신청과 승인, 허가, 해산 등의 과정을 집행

하는 기관을 
'

정무윈 대외경제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

대외

경제위원회'와 
' 

자유무역지대 당국'으로, 94년 1월 개정된 합영법에서는 
' 

정무원 대외경제

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으로 또한 1992년 10월 개정된 합영법 시행세칙에서는
'

국가계획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건설위윈회', 
'

합영공업총국', 
' 

재정부' 등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투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소위 
'

합영주관기관'이라는 불특정기관이

합영사업의 승인과 등록, 경 영활동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집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제마다 법의 집행기구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

합영주관기관', 
'

정무원 대의경제기관'

등의 불특정기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벌의 절차적 규범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IV. 불합리한 조 항

1. 토지임대제도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런법에서는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는 조항들도 대단히 많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만 지적하기로 한다. 1993년 토지 임대법은 토 지

임대권의 양도시에 토지당국의 우선매입권을 아무런 단서 없이 인정하고 있고154) 토지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저당할 때 중국은 명의변경등기 또는 저당등기만 되지만 북한은 명

의변경 등록 외에 旦지관리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王록 함으且써 임의적 인 양正가

불가능하며255) 양도받을 때에도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업종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편 토지이용권의 반환시 원칙적으로 건축물과 부착물을 무상반환하되 40년

이상 장기 임차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10년이내의 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잔존가치를 보상

줄 수 다(동 )q]36旻). 나아가 간 만且旦 旦 를 반환할 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 부대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

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동법 제38조) 외국투자가에게 매우 불리하다. 256 ) 특히 임대기간

짧은 우 외국투자가가 시설투자의 같각상각비와 철거 용을 포함하여 투자원본을

254) 중국은 당국이 우선구매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토지사용권의 재양도가격이 시작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255) 중국이 내외국인의 구분없이 토지시장의 참여를 개방하여 토지사용권의 양도가 활발하게 일

어나 부동산거래시장이 형성된 데 비해 북한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

에 대해서만 토지이용권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권을 이미 가진 외국平자기엄간에

만 토지거래가 가능하므로 현셜적으로 토지거 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

단된다.

256) 중국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기간만료후 자기비용에 대한 철거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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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w

회수히-여이· 히-A<- It담이 생기는데디- 
"

임대힌 기괸·의 S//-에 띠-리·"리·A< v-정은 겸거 및

V지정리의 범위가 주어저 있지 않아 ->·F'한당국의 자의리인 판단의 소지가 있다.

2. 외국인조세)()1도

한펀, 외국인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이서도 · F아신하거나 불췹-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

둘이 있다. 1닌이상 거주자의 국외소3-은 모두 과세하고 있으니·, 보다 3)-체적인 기준울

설정하고 A'한으로 송금된 if액에 대헤)L-1반 과세하도록 게선各 요3]·할 펄요가 있다, 또

한 거주외국인의 북한가 재산상속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한 AT정은 <-<-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W지만, 겅우에 따라서는 L 딩-한 과세조치이기니· l-에 따谷 이중과세가 빌생

할 우려가 있다. 한펀 과세대상 소1 의 y천지3'-분은 국제과세의 관'한권 및 이중과세

문제吟 오1결핀디-, 외국투%기8] 및 외)(인 세급h<]에 의%{친 개인소1 세A7 1년이싱· 체류

하거니- 거주하는 경우의 과세대상에 속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기주자의 기준合 1 닌으로 하고 있지만, 거주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자는 잉주와 비엉주2 LF-f고 엉주자는 디-시 5년이상의 체류자와 l-5넌 체骨자

로 체류기한율 니·누어 진자에 대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원초1소독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중국q] 원 :1소득과 
'

해외에서의 원천소0가운데 중국에로의

송금분'에 대해 과세된디-. 또한 1닌미만의 체류자는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핀다.

이와 같이 과세데상소독과 과세남느1-자의 빔위를 세분하고 있는 중국에서조차 이롤 둘러

싼 세무덩-국파 닙'세자간의 길'骨이 심심循·게 발생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거주목적, 거주

기 한과 과세원 J소득에 따븐 뵤다 상세한 고정울 두어 세무당국의 과세 대상자와 과세

데상소득윈천에 대한 자의적 긷1-단이니· 오헤의 소지暑 줄여이· 하며, 특히 이중과세방지

거정의 체걸을 통하어 조세분4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어야 할 것이다.

3. 노동관련제도

외국투지-기업S31-규정 제26조는 
"

외국투자기엄은 정한 노임기준에 따라 5종 직제벌

)‥임기준, 노입지-趾헝대와 방법, 가급급 · 장러급 · 상금기준을 자체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최주의노y]Al에 규정핀 북한의 국내임3체게와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으로

s단된다,257) 외국투자기업의 노)$보수A-l-정에서 가장 주- 되는 것은 최저임금제를 적용

하고 있다는 조] 이디-. 외국투자기업의 최저712은 월 220원(자유겅제무억지대는 월 160원)

이다, 이를 단러로 환산(J/ 억환율)할 경우 이· 100省·러(지-유겅제무역지대 익· 75달러)이다.

중국이 외자기업 종9원의 보수를 국엉기업 수준보다 120 내지 150% 정도 높게 적용하는

사레를 3한이 모방하여 정한 것이라고 판탄되지만, 만약 북한의 외국인 투자가 苟·싱촤

되 r!l 이보다 우1 씬 % 은 임급을 요</·省' 것이며 중국의 겅우에도 계의0서상에 니-타나지

아니한 은폐된 717.p부분吾이 많았디소- 짐에 유의'힐· 펄요가 있다. 따리-서, 외국인J(자자著

이 E-1'한 최저임금은 하니·의 J]-고 사항인 y이며, 실제로는 2111지 3베 < 300딛·러 이상의

갑여를 지불하게 省 수도 있다. 만이) 이 렇게 된다면 昏닙-아시아 국가와의 임함차이가

21기니- 오히리 r] 높< 9甘울 지·11하여이· 
'할 

수도 있다,

또한, 체용 · 해고 등에 2어서 인럭알<1기괸·과의 게약 네지 헙-의와 직업동맹조직과의

團

고 고

고 

고 고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미 w 

團

257) 사최주의V-<C법 v]]38조 및 제39조 침·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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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11조). 따라서, 중국이
.

나 베트남이 노력알선기관이나 주무 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이나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을 채용하는 이외에 직접 모집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북한에서는 유능한 인 력을 선별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규정 제13조도 
"

북한기업을

모체로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펼요한 노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아야 한다."라又 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선별又용을 제약하 있다. 이는 국가계획에 .

따라 직장이 배치되는 등 노동력의 이용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중국이나 베트낱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259)

종업원의 해고에 있어서 북한은 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기업측이나 종업원측의 해고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해고규졍 및 부당해고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중외합자

경영기업노동관리규정에서 고 용을 노동계약을 통하여 하는데 비해 북한은 이미 노력알선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용이 이루어진다는 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판탄된다.

한편, 과거에 사용되던 합영 계약표준양식 제18조에 의하면 직 맹 대표를 이사회와 기타

회 의에 참가시키도록 하고 있는 데, 이것은 직 맹의 조적성격상 북한당국의 불필요한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외화관리제도

북한은 1 북한내 외화헌금의 유통을 금지하 있으며 卷 외화거래, 저금, 예금, 저당

등의 외국환거래은행의 제한 卷 외화관리기관에 의한 환율결정. 卷 외화관리기관의 결제

통화지정 등 외화집중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러한 제도의 문제점은 국내판매로

획득한 북한 
'

원'을 외화로 旦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외화수입이 부족한 외국투자기업은

외화부족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많으며, 둘째 복수환율제도하에서 시장환율이

아닌 외화관리당국이 임의로 결정하는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화자금운용상 환율편차

에 따른 불이익의 발생가농성이 매우 높으며, 외화거래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기업활동

에 제약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국투자기 업 및 외국인은 북한은행에 조 선 
'

원' 계좌, 
'

외화원' 계좌, 
'

외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하여 외화와 조선원의 거래를 할 수 있다.260)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의 조달은 1) 초기출자시 불입된 외화게정, 2) 수출대금. 3)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외화

차입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경영에 필요한 조선원온 이 계정한도내에서 교 환하며,

그 적용환율은 북한의 외화관리당국이 정하는 공식환율에 의한다. 외국투자기업을 비롯한

외화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및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의 중앙집중적 외환관리체

제내에서 통제를 받으며 펄요한 외화를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

259 직업동맹이라는 사회단체는 노동조합이 없는 북한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이 익의 보호라는 측

면에서 부분적으로 노동조합의 기능도 갖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 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서

김열성 주체사상의 무장을 통한 사회주의노력관리와 사회주의경쟁운동의 일환으로 조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에 기반하여 조직되는 노동조합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259) 노동규정 제4조.
.

'

'

260) 외화관리볍 제16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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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펀, 헌재까지도 중국에서 외촨수지6[(형은 외자계기키의 셜립요건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중외합지 경 엉 기 오]]3<l 실시조肉 제75조, 중외 가직·경 영 기엽 법 제2조 및 외자기 업 법 제19조),

외국투자가로서 도 외 촤의 획 득은 무지·꼭적 의 싣헌合 위 한 전제조전이 되 고 있다. 그 러나,

개혁개방초기에도 몇가지 긷은 열어 두었다. 즉, 외국환판리Cf(-징에서 중외합자경영기 업

의 제품이 중국의 수입 대체품인 깅우, 외촤지불에 의 한 구입도 가능하도록 하었다.

중외 합자징 엉기 8] 법 실시조레 제75조도 
「

중외 힙-자경 영기 업 의 외촤수지불균헝을

관계되는 셩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주관부훈의 보유외화로 조정할

수 있도룩 하고, 이 와 같0'l 해결될 수 없는 겅 우에 는 대외 경 제 무억 부와 국가계 피

위원최의 송인을 얻어 국가게피 에 편입하어 해결,핥 수 었음을 규정 하였다. 그 러나

骨제75조는 정부기관의 수입 대체에 대한 승인사레도 t (히 드 믈었으머 중국의 외환

보유액김·소에 따라 1985닌 이후에는 사실상 사-]V 회-되 고 말있-다,測1)

국무원이 1986닌 1월 B일 제정 한 
「 국무원의 중외합자겅 영기 업외회·수지-균형문제

에 관한 규정 , 과 국무원의 국인平자장리 57-정 제]4조는 외 환부 의 해 소를 위 하여

다各파 같온 방1%1을 투자유인(inceubve)으로 1
%[] 제화하玆으나, 그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O-러나 현재는 중>L은 외촨조질센터의 확대와 환율자율화를 통해 접진적

으로 외촤관리제도를 자율촤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트남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법

[[밉캅A" [>柒
이 보유한 베트넙-촤를 외叫 비-T어 주거 니- 필요한 외촤지출을 그에 상옹하는 재화로

지불하게 하는 방)/]울 통해 외화부족 보정하도록 게신되었다.

2.'f-러니- 북한은 중국에 비헤 외촤사정이 1도로 니-艮다는 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중국의

다양한 제도들울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 하지만, 적어도 베트넘/ 같은 정도의 방

5%을 외촤관리뱁 개정을 통하어 입1%촤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관계 ]A]렁하에서t 부 한 외촤를 4추한의 은행 511는 외국은행으로부터 데부받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용이한 일은 아니u] 모든 기업들에게 그 러한 방)g을 이용할 수 있

다고 닛기는 어립다. 가장 A--]-딛적인 해걸책은 3시 수출을 통헌· 외화획득이라고 할 수밤

에 없을 것이다.

그V'1네, 개방초기 중국에서는 외화수지V형통제가 십한 상황하에서 공정촨율곽 입-시장

환율간에 근 괴리가 있었기 떼F·에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핀버으로 암시장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겅엉苟·동에 소 유되는 중국촤폐를 조달한 사 가 있었지만 이러한

寺<<]名 북한에서 이용하t< 것은 풀애적이J/L로 대단히 위힘하다고 할 것이다.

힌·W, 북한의 내외발표등에 사용되는 공정촨율, 무역외거래, 자뵨거래 등에 적용되어

온 비상업환율, 무억기래 T는 무역외래에 적용되는 A!-억촨율이 있 1다, 이러한 복수환율

제도는 사회주의5(가의 일반적인 헌상이<1지만 사회주의게헉개방과정에서 자본주의국가

와의 6t걱한 거 래·증데에 따른 자파회·171]의 대촨싱 확2의 필요성과 목수환율에 의한 환차
손의 1산생에 따른 사회겅제적 비효율싱과 부정PL패의 확산 등의 문제룰 초래하게 되므로

國 團 

團

胃 晋 

團

」 團 團 潛 

.

團 . 」 . 」 w w 勝

」

」

4

261) 이에 따라 중외힙-자겅엉기7]< 종합보상J/-억헝 대로 외국투자가가 당해 기업제품 이외의
중可수출제품에 의한 이 익 배 당파 자뵨최수骨 게 익7에 규징하1<:- 빙·식, 재무최사를 이용
한 인민폐 와 외 화의 卷진하)<- 빙-]y], 중외 힙'지.경 잉 기 우] 의 경 영 1청위를 외촤회4루사업으%L
이·대하는 빙·)/i, 중국측괴. 외자축이 7<·동奇자하이 신 립한 지주회사를 %하여 다른 -

寺 또t:- 외지·今과 합직·하여 외자지R사업을 겅 엉 하는 방]]0 등 여 러 가지 의 자-/·착.g.
마런하어 왔다. 소I A겅 제%c/에 서 -L- 1985Acl 1 1 욱1 16일에 제정 된 심천경 제특빌2 치촤조

정잠정규정에 L[1라 인V)폐와 외촤의 거 래를 위하이 외촤조정센터률 신지하기도 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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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서도 가장 먼저 개섰하여야 할 사항이다. 중국은 이미 1994년이후 복수환율제도

를 포기하고 단일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북한의 합영법 시행세칙 제29조에서 출자시 출자자산의 외화환산이 펼요한 경우 
'

무역

은행이 정하는 화폐환산비율'을 적용하며. 동시행세칙 제78조에서는 합영회사의 회계처리

적용환율도 무역은행이 정하는 화폐환산비율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 의 출자, 상의 외화수 · 지출,. 윤 과실송금 등 무 환율을 적용할 것

으로 판단되지만 공식적으로 무역환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공식환율과

무 환율을 병 적용함으且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 엾지 않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는 무역환율로 일원화되어 적용되고 있고 무역환율의 변

동폭도 안정적이어서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휘 ,

'百<C업슴 
찹柔교認 

'

君1모
복잡한 처리과정이 발생하게 되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로서도 북한

에서의 환차손익에 대한 처리방법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이다. 중국이 1985년 중외합자경
'

영회계제도에 관한 규정. 합자경영공업기업회계과목 및 회계제표에 관한 규정, 기타 외환

관리에 관아 여러 차례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외국투자기업의 외환 및 회계에 관한 부담을

다소 한화시켜 주었던 바와 같이 북한도 새로 제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회계관련규정에서

한 외환 正상 문 을 핸 할 필 가 있다.

v. 펄수적인 뱁령의 제정 및 모든 법령의 완전한 공개
u

북한의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었으나

후속조치로서 각각의 세칙 제정과 C-1불어 보험법, 최사법, 상표법. 지적재산권보호법,262)

회계법, 은행볍, 환경볍 등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국제기술

도입계약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적재산권의 이전 또는 허가, 노우하우 허가,

기술 용역 등의 국제계약과 관련 설비의 수입 등에 있어서 비밀유지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대단히 취약하다. 예컨대. 북한의 합영법은 발명권, 기술문헌. 기계설비 등의 출자

형태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규정도 두고 있지 僧다.

다만. 표준계약서상 규정에 합영회사가 새롭게 인수한 기술 및 금융시장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대단히 미약하다. 263 )

262) 중국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수립 이후, 지 적 소유권의 개 인소유가 지 적 창조물과 발

허권이라는 법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8월 공포된 
「발명권 및 특허권보장에 관

한 잠행조례,는 공상업 의 사회주의적 개조이 전의 사영 기 업의 존재를 전제로 한 문자

그 대로 잠정적인 것이 었으며 1963년에는 국가가 발명실시권을 갖고 발명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발명장려조례가 공포되었다.동조례 제23조는 
「
발명 은 국가의 소

유에 속하며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독점할 수 없고 전국의 각단위 (집 체소유제단위를

포함)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발명 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

인의 모든 발명과 기술에 대 한 권리는 국가에 귀속되였으며, 중국의 이 러한 법제는 발

명 권을 
.

민법상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발명장려제도와 특허제도가 병존하는 소련 등 기

타 사회주의국가의 법 제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헌재 북한은 이 러 한 과거의 중국의

예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63) 중국에서도 개혁 방초기 지적 재산권의 유일한 보호는 계 약상의 보호 였다. 특허 의 존속,

양도, 비공개 등은 계 약에의 삽입을 위 한 -0섭가능한 사항일 뿐이 었 , 제3자에 의한

- III -

부

w



더욱이 표준계익·)%]에는 
(

출자한 생산특허와 기술비민은 합엉기간이 끝니·v'l 
' 

북한측 출/(

자에게 념어기.도록 되어 있어 있다. -Iv(한에서는 흔히 사회주의국가들이 지적 재산권에

쪼1-음히-1:2 헝>Fj,L 제정히-·는 「1꽈명 및 칭·의51인에 香'한 Af정」 이 있tv, 이것온 고( 1%의

성걱상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었는 것도 아니고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것도 아니다,

264) 한펀 북한이 1974닌 8월 세계지리재산권기</-(WIPO)에 가입한 이래 1986년 8월 특히

휘 력조익·(PCT) A 지적재산권관계 국제협익·에 가입하어 제도적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자

국내 특히니- 상표의 출우1 능록읍 허용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대단-히 미·A하며 갹국의 산업재산1제도는 동일한 것은 아니라 5 (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북한의 지적재산권에 괸'한 법령의 제정은 외')(인투자기-에 질대적으로

펄요하다고 하겠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5<1령중에서도 상표뱀은 사최주의이Ed과도

크게 베치되지 아니하어 중국도 게헉개빙-이전 
l

- 티 상표]%을 시행하어 왔으JE로 상표]y]의

제정도 /[L다지 장애기· 없울 젓이라a 생각된다, 이미 중국은 1鈍5닌부너 특허뱁을 시행

하고 있으므로 이 것合 旦대로 특히 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百

이 러한 지적·재산1의 침해에 대해서는 단순히 손해베상제도만을 시행헤시는 피해를 입은

외국인 또는 <1한주민의 권리31-제에 아y/ 린 신익이 없다는 것이 중국의 사레를 퉁하어

미 어 짐작할 수 있다, 족, 지직재산권의 )1헤로 인해 입은 피 해 엑을 산정하는 것이

대단이 어럽기 떼문
.

이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헝사]1적 처1;8이 입]:d촤되어야 한다.

또한 합엉 ]과 외국인기켜1%1 등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겅엉게산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런된 북한의 제정부기 게죠R-l%에 따른다고 되이 있으니·, 아직 북한의 재정부기게산

3:t-범이 데외적으로 제정 · 공표되어 있지 s으므旦 그러한 규1但의 존재 여부 및 만약 있

다1%9 <J- 내용合 if게하어이· 
'할 

것이다. 북한의 제정 · 최계의 기준과 원칙各 자세히 알러진

비- 31으니- 1985<J 북한의 겅제사진에 니-타난 재정부기결산서 작성시 겯산게산자료, 종합

계샨지고]원장, 분시게산자리 원장, 재정상대표 등 북한의 회게용어 닐 녑은 대차대조표,

손익게산·서, <J- 밖의 재무제표 骨 자본주의 사최의 회게용어 및 개넙과는 달라 외국투자

기업의 31장에서 혼란을 가저올 수 있다,

1외에도 합영1/j 시행세칙에서는 %1가상긱'에 대한 <d-정이 但1'<-대, 기업 자체에 적립되는

자뵨주의국가의 감가상각과는 딘'리 
" 고정재산에 대한 정액상긱·빙-)g을 실시하1-t 적립된

감가상각if은 중잉·집권적으로 회수되고 국가의 유일직 계획에 따라 통일적으로 이용한다."

리-고 하는 265) 북한 기 업 에 대한 감가상각방식- 외 f투지-기 업에 그대로 적各할 수는

但合 것이 다, 이 깃은 감기-상각기甘이 기업에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당국이 회수,

기 업의 김-가상긱-계획지-료骨 김旦하고 이를 骨일적으로 분배한다는 점에시 진정힌

갑기-상갹이 아니디-. w 3-린데 과거에 사용되VI 합잉기W게이5서 양식애 의하VI 국가가 정한

고정재산 김-가상긱-</(-율애 t[]-리- 고정재신-감가상각0- . 결산기마다 산출하어 
4

적립한다'라고
w w w

특히 칩헤에 데 한 A헤 배싱·의 칭 </ 및 헝사치 l 위 한 V]규징도 존재하지 輔-았다. 그 러

나 h80년대 중반이후부더 ·정·산주의 이 데올로기 의 실용주의 적 해 석 괴· 더-趾어 IA] 적 권리
AL서의 W'린 의 보호가 피·학기{(의 빈'조1의 조1제가 되머, 기 우]자주권확데 정체히-에서 기 위

의 독자적 기술파 발yd 의 비-s·게]:- -趾가피하다-[.:- 인시 조1환-皇- 하게 되이 h히제도가 ]
l

제촤되.y)다, 또한 1%6%) 4월 12인 공$d l;l)]]<I R칙에서도 제 4조(서서· -1의 인징), 제95
조(특히F-1의 보호), 제9 조(상표의 보호), 제 7조(반Id 의 장리), 제 1 18조(저 작권의 보%)
J[-과 A-P 지 적 제산권의 보호에 관한 5-(-정을 3-

,
L 고 있다.

264) 과거 중에·의 VI'r6장려조레에서 보V 이 모]]- ·지적 쁘1-동의 긴과는 사최진체의 소T-

는 사최주의직인 이Y]의 hq령< 외국인平자기업에 대해서는 아3i'-린 도 合이 되지 ·%1-W니하씨,

이 러한 뻔에서 17)8닌 북한이 제정 한 민'빈뱁은 At 의u]는 없다고 하겠다,
265) 사회괴·학출VI·사, r 깅제시·진J , 1田5, I'고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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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바,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의 갑가상각방식과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의 외국투자기 업의 회계제도는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고 국제적 기준에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제정될 회계관련 범규에 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야 할 것이다.

북한의 여타 볍령도 기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적용될 수 있으며, 법령위반에 대해 행정 .

형사적 제재를 한다는 막연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내용. 요건, 형벌구성요건

및 벌칙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특히 행정관련법규와 형사관련법규의 완전한 공개도 요구

된다又 하겠다.
고

제3절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

북한의 외국인투자콴련법의 흠결은 북한 당국에 의해서만 그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

지만, 우리 기업이 계약을 통해 시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합영법 시행세칙에서는 제3자에게 출자몫을 양王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선

매권을 인정하는데 합작법에서는 선매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계약서

에서 선매권 규정을 삽입한다면 이러한 입법의 흠결은 치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즉 북한의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금지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우리 기업들은 북한법의 부재 또는 규정 내용의 모호항에 대해

유의하되. 북한의 헌실을 받아돌이고 이에 입각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헌명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치밀한 계약과 정관을 통해 그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본다. c-1욱이.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는 계약은 북한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승인을 얻은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북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66) 또한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그러한 관행이 축적이 되면 북한측도 그에 대비한 입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계약을 통하여 북한 당국의 합리적이又 바람직한 입법을 유王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시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기술매각에 해당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투자계약에서는 계

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규정한 경우가 많다.

북한 합영법 제52조는 
"

합영회사는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 앞선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였다. 여기에서는 합영당사자가 아닌 실체로부터

의 기술도입을 규정하 3)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

사올 수 있다"라는 구절이다. 중국의

예를 보면 기술도입계약을 기술매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과 체결된 대부분의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신들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로칼 수출에 대해 외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3) 합영법에서 의
.

국인이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에 대한 평가시 국제시장가격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측 헌물출자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a

266) 남북 당국간에 남북주먼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어느 일방 당국이 승인한 경우, 계약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하는데 보장한다는 합의를 부속합의서 등에 명시하는 젓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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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설비를 들여기-거 니· 기술을 출자하는 징우 계의0서에 정확하게 - 1 내억을 명시하여

뒤탈이 엾도록 하어야 한 것이다.

4) 합작]/]은 중도해산에 관한 규정올 두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게익7서 fE는 정관에 -그

사유를 멍시할 필요)'l- 있다. 
,

5) 합엉1>에서는 청산시의 잔어제산 평가에 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장부가걱인지

시장기-걱인지 
' 

알 수 似다. $자시에도 헌물출자에 r]]해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 할지라도 청산시 당연히 국제시장가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의

합엉 · 합쟉게익1의 겅우에됴 장부가걱名 기준으로 하고 9)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익5에서

이 경우에도 장부가걱이 아닌 국제시장가걱이 되도록 정하어야 한다.

된

그가에도 필요한 <
r)[-정대용은 다읍과 같다.

- 용이 의 정의에서 북한의 관린 ]/]의 어 러 가지 불확실한 내용을 멍확촤하는 작업이

펄요하다,
- 합엉 기 시 행세칙 제9조는 

"

합엉 최사는 5 [가에서 승인한 업종밖의 다론 업무활동

(무억거래 $함)울 하지 말아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9)다. [qA라서 장래 예상되는 셍산제품

또는 업무를 계약서에서 미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R)다.
- 계익0서 작성시 우리측의 의무와 북한측의 의무간의 캡형울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지]J치게 우리측의 부남올 가중시키기보다는 적조1하게 -11헌/의 실질적인 의무를 게
2
rf정할 펄요>1· 있다. 중국의 예에서 뵤旻이 -%P'한측 딩-사자는 헝식적인 의平(에컨대, 북한내

에서의 일정한 주1차를 진행하도록 한다거니- 또는 
"

… Sc럭하여야 한다"라는 표호1을 사용)

민-·8- 지고 남한측 당사지-t· 실질적인 의무를 짐으로써 남한 당사자만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책입이 귀속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술, 기숩F·힌, 노우하우 兮 지적 재산권과 관런하어 기술이전계약이나 기술문힌,

노- 하우 骨에 대한 북한 상의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게약에시 보호되어야 힌· 대상을

보다 구체d·1으로 명시하는 수 사에 但다. 디-만, 지적재산권 침해에 데한 처벌V-정이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기숩이나 노우하우에 대한 누설금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

헤서는 게약서에서 멍시하이이· 할 겻이다,
- 북한의 합잉계익서 표준양식에 의하민 조{'l 국제합엉총공사의 직원이 자문기구 대표로

이사최의 토 의에 침-석하도록 하고 있는 비-, 이러한 조항을 게의0에 십-i입하지 아니하어야

한다.
- 외촤의 사용순서를 정한다.

제4접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I . 부속합의서의 실효성 제고

i

북한의 관련 )/]제상의 문제점욘 통일부 V 우리추 당국이 북측과의 호1-의를 통해 해

하이야 할 부분들이 있으머, 실제j& 그러한 억'할이 질십히 요구되고 있다. 남북간의 겅제

교(는 납- 당국간의 힙-의시에 바탕을 두고 진게되어이· 한다는 것이 우리< 당국의 임장

이]i 吟람직히-디조( s디-. 힝1후 XP;f이 체Al히 이dI· 
'힐- 

부d 호[의서KA시 중A힌 것은 이중

과세%·지협정. 투자보장헙정 그리고 AC 젱의 헤건에 관한 기본원칙合 정하t:.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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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북한희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남북한 당국이 합의서를 통해
' 

힐 칩 單 兵認.'*"*'"""'**'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의 이행과의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이하

'

교 류 · 협력부속합의서'라 한다.) 제1조 (12)는 
"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강,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

끔 V 官兵킥컴갑 별 즘 
'" "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서들은 하나의 법적 틀(legal fi%amework 로서

� 

우리 당국의 대북투

자관리에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편 남북합의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 약이 아년 신사협정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그 러한 합의서들이 벌적 구속력을 갖느냐의 여부는 그러한 합의서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남북 당국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

된다. 만약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남북 당국간의 합의서의 해석 · 이 행에 관한 남북

당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그 판결 또는 판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면. 그것은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우, 남북 당국간의 본합의서 및 기타 부속합의서

해석 및 이행과 관런 분쟁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있는 판결 또는 중재판정을 통하여 해결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북한측과의 타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기업이 체결하는

대북투자계약서에서도 반드시 남북간의 각종 합의서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계약서상의 회사 설 립조항에서 
"

… 이

.

계약이 체결된 후 남과 북사이에 기본합의서와 각종 부속합의서가 체결 또는 개정되거나

공화국의 볍률과 볍규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가 영향을 받

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일방

계약당사자가 종전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회사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화국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n . 투자보장협정

중국이나 베트남은 개혁개방초기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과의 쌍무적인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북한은 어떠한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현재 국제금융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등 투자촉진과 투자

보증. 분쟁중재를 위한 국제기구나 협정에 전혀. 가입하又 있지 않으며 북한은 최혜국대우,

투자원본과 이익의 보호와 콱실송금의 보장, 국유화, 수용 등에 대한 보상, 분쟁해결 등

을 자신들의 국내법에만 의존하는 일방적인 약속(unilateral assuran )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러한 경우 북한이 국내볍을 개정한다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제적

인 졀차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없 북한의 시혜적인 조치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Irn 적용범위

북한의 외국인투자볍은 
"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 합법적 인 권리와 이익 또는 투자

자본과 소득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적 호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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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북한의 국내]/]과 국제]/1에 의한 보호를 말한다. 이 러한 제{f. 합]리적 권리 등은 平자1B

힙정이나 이중과세벵·지협정 7이 체겯되먼, 57 러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한다는

의 미로 헤석후1디. 이 러힌 부.속호1 의서의 네용-牙 중2힌- 것은 디-음고t 길디. 북'한의 괸런

]{]렁에서도 외국인의 재%f권各 인정히-고 있지]J, 내용21- Y호에 괸한 <
lit-정이 미약%디·.·

교 뉴'힙릭부속합의서 제1조 2항은 r 넘-과 북은 자원의 공W게반. 합영, 합작 등 정제협럭

사업의 대상과 헝식…를 징제교퓨 · 헙력공동위원회에서 
'힙의하이 

정한다」 라고 C
r(정하

고 9)다. J-러므로 q-북간의 平자보장'허정에서는 이를 IL다 R-체·적으로 V정할 펄요가

있다.

또한 북한과의 투자보장협정에는 납북징제교규 · 협 력읍 수행하는 남과 북의 주민과

관런하이 제3국에 섣립한 힌지1%1인도 포힘될 것인가 만약 그러하다먼 그러한 기준은 y

엇인가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야 한다, 부속합의시 제1조 제4항은 「닙-과 북사이의 경제

휘 럭…의 당사자는 111인으로 등록된 상사, 최사, 기업제 및 겅제기관이 되며 정우에 따라

게인도 될 수 있다」 리-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제헙력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

된…」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와 같이 적어도 p)-속합의서에 의하먼 제3국의 헌지%인까

지도 포함하·는 것F 로 헤석되기에는 다소 J>L리가 [q4른다.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C/I- 런데 님-북<IiI 
'헙력]相 

제2조 4호에서 '

힙럭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W인 ·

단체룰 포힘)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제반활y」 으로 규정하X 있을 뿐 제3국의 헌지범인

에 대해서는 전허 언骨되어 있지 曾디-. 3-러나, 제3국의 헌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고 떼로는 불가피한 겅우가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남북경제교류 ·

'협럭위원회에시의 
후]의가 펄요하다고 본다.

또한, 님-한과 북한에 설립된 100o/o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까지 깅제교퓨협력의 당사

자로 인정할 수 있울 것인가 그러하지 아니하다)d 겅제교류협력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

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갸에 대하여 남북당국이 사전 협의를 통하어 정하고

이러한 기업들울 平지-보장협정피- 이중과세방지헙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267 ) 각긱-

의 ]$령에서 일정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투지-보장'힙정 발효전에 행하어진 투자에 데해서도 
'협정이 

적용된다는 조항 및

협정 종료 전에 행하어진 투자에 대헤서도 협정이 적용된다는 효럭지속조항(continuing-effect

c lause )을 두어야 한다.

2. 내국인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문제

내 (인대우는 외 [平자가듣에 대해 내<[(민과 A-일한 1러직 보호와 사빕적 구제를 청구

할 권리를 갖는 최소한의 ]/]吾적 보장과 이보다 획v하여 외국투자가의 모든 경엉활昏에

있어시 실질적인 내국민대우를 하는 겅우로 나)(어 볼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한 아니라 벌다른 특헤니. 제한을 두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

하는 미국 등 서방신진국이니- 우리나라와 감은 선'일개도국에서 외국투자가는 2든 겅일

267) 최근에노· 법인의 국적과 관 1하이 지1111요긴 내지 이해관계요건이 체택되고 있&-:- 겅힝피 강
하지반, 이질게 됨 경우 남북교류협력]/]상의 헙i서당사자와 투자보상협정상의 보호데상간에

차이가 생기hI 가능성이 데단히 >·다, 가능한 한 양자의 일치시키거나 차이를 줄이는 방힝·
으旦 힙-의시어이· 호1' 깃이디-, EL한 이·중괴-세빙'지'거징에서 treat y s ho pp ing &힝·- 채택-한디.띤
우리 니·리·에 Y자한 방은 외이-인누지·기엽들이 남꽈교류협럭]19상의 헙%1사업지.이]yJ서/
과세]궝-지'헙징에 의한 긱·종 헤택을 -% 받各 수 었을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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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적 정책이나 조장적 정책을 취하는 개도국에서는 앞서

의 최소한의 법률적 보장을 명문화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을 뿐 관행적으로 볼 때 외국투

자가는 법률적용곽 경영활동에 있어서 내국인에 비해 실질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투자분야의 제한. 차별적인 과세, 상품구매 및 판매 등 시장

접근의 제한, 그밖에 여러 가지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항을 둠으로써 내국민대우는

실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여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보

자 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상대방 주민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보다 강한 대우를 인정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모든 면에서

북한주민에 준하는 대우, 즉 내국인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측면에 있을 수 있지만, 먼족내부거래로서의 성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혜국대우와 내국인대우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과실 송금 
'

· 

북한은 현재 1ME와 WT0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관리정책이나 관세등의

무역장벽정책에 대한 조약상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 북한의 외화관리법 제27조는 
"

외국

투자가는 공화국 령 역밖으뢰 기엽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의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

외국투

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온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회화의 60o/·까지 공화국 령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又 규정하고 있다. 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의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법상의 권한을 공평하고

성실하게 행사할 의무룰 진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송금에 대하여 예외적인 재정적 ·

경제적 상황에서 제한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기도 한다.

4, 수용 또는 국유화에 대한 보장
w

북한도 외국투자가의 재산에 대한 국유화 또는 수용을 하지 않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수용 또는 국유화할 때에는 
"

해당한 보상을 한다"는 규정을 외 인투자법

제19조에 두又 있을 뿐이 합작법이나 외국인기업법 합영법 등에는 수용 또는 국유화시

의 보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의 성격으로 보아 
" 

해당한

보상"의 규정은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합영기업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남북 의 투자보장협정이 필요하다. 다만, 혹자는 북한이 별王의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는 계약서 작성시에 이 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수용 또는 국유화에 대한 보상은 투자지국인 북한 당국이 행하는 것이지 북한측

파트너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혹자는 현재 국유화 및 수용시의 보상원칙으

로 신속, 충분. 유효(prompt or just, a dequate, e ffective ) 한 보상이 일.반화된 국제기준이며,

兮국 우 합자 한 且상을 하 兮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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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론 나라와 체결한 투자보장헙정에도 이러한 세 가지 보상원칙울 멍문화하고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268) 2/고1나, 중국이 말하는 적절한 보상이라 항은 
"

a ppropr iate"라는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인骨한 
11

a dequa tel 와 상반되는 개녑이다. 또한 북한 뱁렁에서의 해당한 보

상이라 함은 
"

저질한" 즉 a ppropr iatc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

층분한" 즉 a dequa te 보상

은 아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일반적인 관행은 신속,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 적절한 보

상이라는 접에시 북한에 대해 이러한 점의 시정을 요구하니라도 전'히 빌'아돌어지지 아니

할 것이다.

5.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의 활성화

남북한의 겅우에는 이미 납-A합의서 제1조에서 旦 류협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又

있고, 남북교류 ·

'협릭공동위원회 
구성 · 운엉에 판한 힙-의서를 체결하있기 때문에 투자 .

보장헙정에서 1쇤도의 공동위원회를 셜치하는 것뵤다는 상기의 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3J-정·을 두이야 할 것이다,

6. 분쟁의 해겯조항

w

(l) 님-4추기업간의 분젱

투지-딩'사지-긴의 분젱은 그 절차에 앴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이· 하머, 당사사간

의 우호적인 협의. 국내중재기 /·에 의한 중제신청, 제3국 중제의 방식을 취하는 4이 보

)적인 헝태이다. 북한, 중국, 베트납 공히 형식적으로 이러한 분젱해겯절차는 취하고 있다,

<J- 니· 힝대상으로 분젱해결울 보장한다 할지라도 분젱해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보징·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3 (제무역촉진위우1최 산하 무억중재위원회를 중재기관으로

하기나 북한 재판기관의 민사소송合 동하어 분4을 해결<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의 중

재제도와 사1%]제도가 공정성파 중T]셩을 보장할 것인가에 데하어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한펀 분쟁헤결을 제3국의 5'f내중재기구에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게약서에 분쟁

해결방식을 멍기할 떼 신택할 수 9)다,

북한에서의 분쟁헤걸에 관하여 외국인투자171, 합작)/]과 시행세칙 및 외3인기업법은

북한01]시 해결한다고 7L정하고 있는 반먼에, 합영)/1은 합의에 의하여 제3국에시 해결가능

(여기에서의 합의가 게약에 의한 사진힙-의인가 또는 분쟁발생후의 사후합의도 포함하는

지가 -趾확실하므로 제3국 중재를 임두에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의·규징에 제3국
' 

중재롤 원지.으로 하되 분젱반생후 딜'리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납기인 된다)하다고 3IL정

L,멋[ r 屈/認/
북한의 중재규칙에 의하먼 북한의 중재인 멍부는 20인 안지-의 북한인만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한다. 또한 숴외겅제중재사긴을 처리한 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중재의 
'

-趾확실성과 비신괴싱은 바로 어기에시 찾 수 있다. 따라서 J+한축에 중국의 예를 따라

북한의 중재인단에도 대헌J긴국各 비롯한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어야 할 젓이다

가장 비-7]-직한 빙·안各 남과 북의 당국이 합의하여 별도의 중재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w

w w w w w w

268) 에컨대, 한 · 7지.보장'협정 
'세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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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투자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재비용이나 승소후의 집행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제3국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다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대규모, 중규모인 경우에는 제3국

중재. 특히 중국. 홍콩. 일본 또는 스 웨덴을 일응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런데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고 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우리측이 승소하여

도 북한의 인민법원이 국가소유재산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북한측 합영당사자 또는 합작

당사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없고 269 ) 북한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의 
.

예를 보더라도 북한내에서 중재하고 승소하

였다 할지라도 북한측이 판정의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국중재판정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별다른 실제적인 구제방법이 없다.
'

설령 북한의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판결을 받아낸다 할지라도 북한 법원이나 은행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그러한 판결로부터 아무 것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하고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호적인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2) 남한투자가와 북한 당국간의 분쟁

남측 투자가와 북한 당국과의 투자분쟁에 대한 제3국 중재를 규정한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남한 투자가는 북한당국으로부터 그 재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

을 당하거나 달리 피해를 입은 경우의 구제방법은 제한을 받는다. 즉. 북한내의 행정적 ·

사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북한 당국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의

국내법상의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 기관이 행정기관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다. 또한 북한의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후 피해가 구제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이 외五적 보호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가능하겠 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남북간의 교섭을 통하여 중립적인 제3국 중재에 대해 합의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고 본다. 한편. 본국정부가 준거법인 국내법 또는 투자보장협정에 의거한

자국민의 청구를 옹호하여 배상을 지급한 경우, 대위변제의 원칙에 의하여 배상을 지급

한 경우. 대위변제의 원척에 의하여 배상받은 투자가가 가지는 자본도입국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권은 본국 정부에 이전된다. 자본도입국은 러한 권리의 이전을 승인하여야

한다. 런데 중국과 베트남이 가입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아직 lCSID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lCSID에서의 조정이나 중재의 이용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71 산은 반 玆 본 과 유骨 豆
,

전자는 건물 . 시설 · 기 계 · 운송수단 기타 경제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구성 되고 이 러

한 재산에 대하여는 국영기 업은 사용권만을 가지므로 처분하거 나 양도할 수 없다. 후자

는 생산과정 에서 필요한 물품 예컨대, 원자재 · 반가공제품 · 원자재 등이며 국가계획 에

따라 다른 국영 기 업 과의 계 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 Konzard Zwe ger t an d Hein Kbtz,

Irtrroducf[orz to CorrIl)Grctrloe Imo, VoLl
, (London: Clarendon Press

,
1987), p. 337. 과거

소련에서는 국가재산과 관련된 중재판결 또는 법 원판결의 집행에 대한 법 적 제한이 있

었다, 즉, 소련법상의 재산분리개념에 의하여 국가의 재샨' 또는 다른 국가소유단체의

재산 또는 국영 기 업 의 자산 중에서 건물과 자본장비 등 기 본자산은 짐 행 할 수 欲었멱,

현금이나 상품 등 유동자산에 대하여만 집 행 가능하였다. 그 러나 국영 기 업 이 자신의 거

래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유동자산은 거 의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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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디, CI-러L]·, 지-X-징-'E정은 3
: A-효기간이 최i힌· 10년이싱이 될 것이J-&Wt 에 대비헌

3-t-정을 두는 것이 비-림·직하디-.
管

(3) 남과 -LF의 딩-5f간의 분젱

북한과의 Y지-보장'f]정에시 과 CI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간의 협징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중립적인 국제기관에 의하어 해결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북한당국이 쉬게 용

인하지는 않·S- 것이다. 예킨데, 국제사]/]재판소의 졔판 또는 국제중재에 회부한다고 규정한

겅우, L'/-러한 판결이나 판정은 IS적 2/-속럭名· 갖기 때문에 협정 4체가 1%직 구속력이

있다는 것과 다를 비- 없다, 그 러니-, 어띠한 7지-보장협정이니· 이중과세방지 헙정에서도

당사국간의 분생해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반드시 북한과의 투지-AL·장헙정에서도

이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머, 만약 부속합의서 형식으로 체결된다먼 남북합의셔나 기타

브'-속합의서의 l%적 성걱에 대헤서도 조익2인지의 이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에상

된다.

m. 이중과세방지헙정

1. 문제의 제기

님-북합의서의 제3장 
'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 제12항

에서는 님-북이 겅제교류와 헙럭各 위하어 이중과세방지 등에 데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

었디-. EL한, - 힌의 l%3닌 1월 31일의 외61인투%기업및외3-인세규]/1(이히- 
"

외국-있세骨)%"

이라 한다) y 1994닌 1월 31 일의 그 시행/ri정(이하 
"

시 행iT정"이라 한다)도 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험정의 체결을 고려하여 "

외국平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

민주 의공촤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런한 헙정에서 이 법(규정)과 다르게 세금

문제를 정하었을 겅우에는 CI-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270)
u 나, -Et한은 지3까지 어떠한 국가와도 중과세방<1협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낱북

간에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어떠한 헝태의 합의도 이루어지 있지 않다,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R]과 어기에 종사하는 개인에 대하여 소득 원천지인 북한과 한국

이 긱'각, 기업세, 소2 1를 부과한 경우에는 멍백히 이중과세가 발생하且로 조세협정을

통하여 남측의 7자자는 북한지의에서 발생한 소3-과 관런된 비용이 공제되도록 하는 것

에 대한 <-L증各 하여이> 하]9 중국과의 협정에서 y 이 원천지국의 국내]A에 비해, 이자,

로알티에 대한 웜초1징수세율도 경김-1Al-을 수 9)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호]정의 체결
d 새<성침제-%'-기- 주T'-V'-처이지만, d 북간의 이중%1세닝-지-협징은 민족내%)-거래에 내하어

적용된다는 점에서 님-·11사이의 촤해와 -趾가 1 및 221류 . 협럭에 관한 합의시의 부속합의

서 헝식- 체비하어 昏원1!- 장관이 재정겅제부- 장관과 
'헙의하이 

체결하도록 하이야 할

것이다. 만익2 이 러한 협정이 1으먼 국대]/1에 의한 이중과세감먼조치를 할 수 !/]-에 似다.
- (리 니·라의 {l'LS'P·[·E끼111限法 3J· 제12호%[-c 넙-2'+Vlyr'唱릭에 괸힌 ]&]骨에 의%어 조 세

레를 정힐 HI 있373]- 히-2 3)各 ])F이디-. 니-민-, <]-북5iOf'꺼릭에괸.谷)리骨

제3항에시 님-북%13'f · 오]럭에서 빌'셍하;·-c 소득에 데한 과세에 데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

團

團 w 

團

胃

270) 외<;f인세7.fl;h 제7조, 시행<d-정 제]2조 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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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남북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제반분야에서의 교 류가 활성화될 때에 대비하여야 하고 남과 북의 조세

정보교환의 펼요성. 북한측 조 세정책의 예측가능성 보장 그리고 특히 우리 기업의 탈세

방지를 위해서도 우리 국내법에 의한 일방적인 이중과세방지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271)

2. 협정의 필요성

남북간에는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조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모두 이중과세하거나 과세를 하지 못하는 과세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러한

모순은 각각의 국내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남북한이 자신들의

조세관련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조세적 측면에서 상호이익이 조졍된 경제관계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의 방지에 관한 협정(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 f Double Taxation ; 이하 
"

이중과세방지협
,

정"이라 한다)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과세의 면제 및 적용세율의 인하에 대하여 정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소득을 한

정하고 소득원천의 판정 및 과세소득의 계산(비용의 공제)에 대하여도 필요한 규정을

:
'" " '" '*' "" *'" "*' '" '" ' '"

물론. 낱북한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세제도의 근본적 인 차이가

있고 쌍방의 조세가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사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표준적인 이중과세

방지방식의 전제를 감안해 볼 때. 남북간에 이중과세의 방지틀 위한 충분한 공통기반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러나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은 물론이고 선진자본주의국가간의 조 세제도도 결코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도 異체제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리고 큰

저항없이 체결되어 왔다. 실제로 중국이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미

80년대 초반에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외

국인투자의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과 L-1불어 가장 졀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

중과세방지협정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이 어떠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다면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하

는 우컥 기업이나 개인은 그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북한에 납부

하여야 하며 즉. 북한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

한 위치에 있을 수 었다.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측 기업이나

개인이 그러한 협정에 위배되는 조 세조치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반을 且 우 측 당국 를 제 할 수 된다.

制, 刺 相 料 相 招每 恒相賴 報

271) 대만은 1992년 7월 17일 제정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관계법에서 일방적인 이중과세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았다. 즉 r 제24조 1 대륙에 소득원이 있는 대만지구 주민, 법인, 단체 또

는 기타 기구는 대만지구의 소득원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y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륙지

구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납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卷 제1항의 공제액은 대륙지구의 소

득을 가산하여 그 적용세율로 계산하여 증가한 납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관련법에서는 자본도입국의 입장으로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규정은 일체 두고

있지 않다(예컨대, 국무원의 대만동旻투자장려규정). 이러한 예에 따라 북한은 우리측에게

일방적으로 이중과세방지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 확 가능성도 엾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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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정하고 있다. 다만, 과세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가주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젓이라는

점에서 남북 당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이 우리측의 입장에서 볼 떼는 북한의 조

세권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국가성울 인정하는 것으로 헌행 힌법규정이나

사IA]부의 대도차 旦게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가장 원昏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似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넙-북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이중

과세방지를 위한 합의를 에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싣적으로 크계 장애가 되지 아니할
a

젓이다.
바

3. 북한과의 이중파세방지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

(l) 의 의

GECD모델호]정(c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절한 헙징에도 크게 엉향을 미掠으머. 소3원천

지국(대부분 게발도상<;f)이 조세린의 상당부분合 포기하는 대신 소3자의 거주지국이 이

중과세暑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외5f세액공 또는 1친제를 체택하는 것

을 인정하고 있다. 한毛, 중국이 체결한 이중과세%'지협정< GECD모델협정읍 3-간으로

하113시도 고정사71장의 범위骨 일부 하대하는 등 국제>협·모델헙정(이 모델헙정은

GECD모델'협정에 1 11해 우1천지국이 더 큰 조세[린-皇-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최근 게도국과

<1진<f간의 협정에서는 채택하는 겅향이 증가하고 9)다)울 부분적으로 체택하고 9)다,

따리·서 북한측이 요//·하게 될 모省유헝은 중국의 에를 5고하게 판단할 수 9)을 것이다.

이중가세방지헙정은 당해 5 f가의 상촹(개도3인가 선진국인가, 타뱅·당사자의 투자를

절실히 원하는가 XJ이니· 조세제도에 따리· Ll-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리-시 긱- 조F·벌로 먼민히 따지야 할 부부들이 많으머 우리 나라가 체결한 이중곽세

방지협정도 타방당사자가 A:1조1<51인가 아니모) 개도국인가의 어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에컨대, 후빌-개도국의 겅우에는 - (리의 자본들· 도 입하기 위하어 우리축에 다소 유

리한 내용이 嗚'다. 북한과의 이중과세빙'지협정체절은 북한 의 y 협정체결관행이 전허

81이 /J-骨이 요구할 사항이 ]>'-잇인지 파악하기 어혀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항들과

관린되이 있을 것이다.

(2) 과세대상의 범위조정

북한 외국인세금부]은 <-/- 적용대상으로서 
"

… 공화국의 령억 안에서 겅제거 를 하거L]·

1득을 얻는 외s(平자기업과 외<;f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애서 경제거래를 하거니·

소득을 얻은 공촤국령 습1]J애 기주하고 있는 조신昏포에 게도 이 법을 피용한디-."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펀 시 행7-정 제2조 11 은 
"

이 규정은 공촤국 령억안이나 s에서 겅제

거래를 히-거니· 소득을 얻은 외국인투자기7]과 %-]국인, >촤국 렁역안에시 소3·을 얻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11 하여 적용t;0위룰 외국인세급1Al보다 확대하2 있는

듯하지만 양자간에 모순이 있는 것各 아니다. 이상에 언급된 
"

공회-3 렁의안에/&-l 겅제

거래를 히-거니- 소득읍 얻은 공최-국 렁억 밥에 거주하고 있A· 조신XY", 빛 
"

공최.<T 링

안에서 소득을 얻各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용어기- 우리 남한 주민까지도 포함하는지룰

이5파세방지힙정에 서 보디- 멍 확히 
'할 

핀요가 있다. 昏만 아니라 닙-한주민의 범주에

대한민국의 외국인7자기업이 포팅되는지 또'한 Y힝-된다먼 어미한 기 에 따리. 그 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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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제3국에 설립된 남한 주민의 현지법인은 여기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의국인세금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북한영역밖에서 지사, 출장소, 자

회사 등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272), 과세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을 통하여 분명히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영역내에서 
' 18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북한 영역내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373) 또는 북한에 1년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북한영역밖에서 있으면서 북한영역내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274) 그러나 북한당국과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일 한 유 개인소득 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 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3) 절세조항의 필요성

正한, 북한의 세금 은 가지 세금감면 를 두 있 며 대부분 자유 제 
'

무역지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감면의 대표적인 예를 돌면 일정한 경우의

이자소득세같면.276)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에 외국투

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발생한 영도부터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277) 또한 재투자에 대한 소득세 50%

(하부건설부문의 재투자에 대해서는 100%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세금법에 의하면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 립된 외국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이윤의 14%
,

그 밖의 지역에서는 25o/,

로 하되,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언구 및 기술개발부문 등

장려부문에 대해서는 10%이다. 다만. 외국투자기업중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되, 자유무역지대에서는 lOo/,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같

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 세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그 런데 자국에서의 통상적인 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실제로 납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므로 투자지국인 조세우대조치는 아무毛 의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이른바 
「절세구제주항,을 7게 되면 면제 또는 경갑된 외국세액은 그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된 것으로 자국에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액,의 공제는 북한의 조세

관련 볍에서의 조세감면 및 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세금감면 또는 환급 등 초세우대조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

절세구제,조항을 북한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조세

우대내용을 절세조항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를 장려하기
고

한 항을 포함하又 었다. 통상 인 국가간의 중과세방지협정 서는 협정
a

272) 외국인세금법 제8조 2문.

273) 시행규정 제36조 1문.

274) 시행규정 제36조 2문.

275) 시행규정 제42조.

276) 외국인세금법 제15조 제1호.

277) 외국인세금법 제15조 2호
, 시행규정 제28조 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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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속합의서에시 C/C 러한 질세조항의 지용대상을 정하게 된다. 예컨대, 중국이 일본과

체결한 이중과세빙'지'힙정에서도 협정의 뵨문이 아닌 부속합의서에삭] 그 러한 질세조항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는 비-, 중국의 조 세제도가 변겅될 수 있으므로 헙정의 게정보다는 
·

후속적인 V-속합의시에 L/. 내용을 반엉하는 방식-皇· 채택하있턴 것이다.

남북간의 중과세]·g-지협정/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헝식으旦 체결하는 방식과

남북기본힙-의서와는 관런이 似·는 독립적인 협정 체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떠

한 형식을 취하든지간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실효성 제고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어이· 할 필요가 있다. 만의2 전자의 빙·식에 의한다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

이중과세빙-지릅 위한 부속합의서」 骨의 1정칭이 4게 될 것이다, 이러한 헝식을 취하Ac

겅우에는 추후에 꽈한의 조세상의 우대와 관린된 조 세제도가 볜겅되는 깅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체但 CI- 부속합의서骨 개정한다는 고정을 두어야 할 것 다.

후자의 방식, 즉 - 립적인 이중과세방지힙정의 힝식을 취하는 깅우에도. 협]정 제1조 등

에서 반드시 님-북기뵨합의서에 따리· 昏 협정이 체결되는 것임을 멍시함으로씨 님-북기-E

骨의서의 존제의의룰 실러이· 할 것이G, 어찌되었긴 이 힝식- 택히-는 겅-F 는 3러 1

독립핀 이중과세밍'지'협정의 부.속힙-의서에 L/-러한 절세조항의 적용대상을 정힘·으로써 향

후 북한의 조세우1<]]제도의 빈촤가 있는 겅우 헙정 뵨문을 개정하지 않A도 단순히 후속

적 인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원래의 부속합의서의 내용읍 개정할 수 있으므로 간펀하게

처리할 수 있다A<- 장점이 있다.

(4) 헙정상의 원천과세율

중국의 외국기업소득세1% 제11조에 의하연 중국회사가 중국에 고정사업쟝(permanent

cs ta bhshmont )-皇 셜치하지 아니 한 외국 주주에게 지볼하는 당금에 대한 원천과세의

세율은 20%였지 J-, 중국이 제결한 모든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는 중국비인이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타빙- 체익t국의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데한 최고의

원천파세율은 lOo/o 또는 2/- 이하로 하고 었다.

예컨데, 한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힙정 제10조 제2항은 배당에 대하어는 수익적 소

유자가 1에당을 지骨하는 회사의 자뵨의 25퍼4旦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

인 겅우 총배당액의 5 퍼센트, 기타의 모든 겅우 총 베당액의 10퍼 %Y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조 제2향은 로얼티가 발생한 체익·국에서도 부과되는 조세는 
'

사용료 총액의 10퍼2트롤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빙·지헙정에

의하여 낮을 세율울 적용骨는다. 북한과의 이중과세빙-지협정에서도 이와 같이 북한의 국

내이보다 낮은 세율울 정할 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먼, 우리기업의 대북

투자가 민죽네J>'-기래라는 짐-皇 깁'안하어 외국보다 췬씬 %은 조 세우대조치를 정하도록
T-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

(5) 고정사3] 정-의 W위싱정

이중과세방지%]정상의 고정시·V장(perlnancut us tab]ishment)온 국가간 과세권의 C ]속合

겯정하는 d-시에 과세소<-의 l
(q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간에 이중과세빙-지헙정이 빈번

하개 체결됨에 따라 어3· 정도 동일%>l 고정사업장의 정의가 징착되이 가고 있으니., 고정

사7]장의 개닙은 인국F로부너 타국에까지 ) /]치는 겅제환동파 핀곡[하어 타국에서의 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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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마다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

적으로 A 국이 8국에 대하여 채무국에 있을수록 A국의 영토에서 수행되는 B국의 거주자의

활동에 대한 과세를 가능한 한 확대하기 위하여 고 정사업장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고자

한다. 且 각국은 사 장 결 을 단순한 방 하 且다는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 조정에 치중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이중과세방지협정 중 80년이후

개도국과 체결한 조 약을 분석해 보면 분명히 이러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게 한다. 개개

의 조약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상이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경향을 시사하여 준다.

한편, 북한의 조세관련법령의 규정을 볼 때 그리고 중국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도

될 이중과세방지 정에서도 정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잡 자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합당한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설정할 펄요가 있다. 즉,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설치한 사업소와 관련하여 북한내에서 지점 등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

위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고 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북한이 과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J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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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남한법제 개폐주장과 대응

북한은 다양한 징로로 도]-한의 법제에 대한 게폐주징-을 되풀이 해왔으머, 특히 남북

최담과 관린하어 
"

남북간 ]{]률적 · 제도적 장치의 게폐" Y·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북한

의 주장은 낱북기뵨합의서의 타결과정에서도 제기되어 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낱북법를

실1'.'힙의최,에서 
'헙의 

· 해결할 것을 협-의하기도 하었다, 남북간 법률적 · 제도적 장치의

개페믄·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관린하어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9북관게의

보{촤 네지 진전에 있어서도 상호주의에 A2-거하어 해결하어야 하는 파제인 깃이다.

a

2. 북한의 법률적 장애제2H론에 대한 대응(북한형법의 문제점)
x

북한이 주장하는 智 일을 위 한 ]%旻적 · 제도적 개페 의 중점은 님-한의 7가보안볍의

전페%V니]이다. 족, 거률적 장애제거분제는 a (가보안쓰]의 질페주장이 그 중접내용으로 제기

2
'

1고 있Ac- 데, 님-한의 국가보안법과 상응하어 북한헝 1/1상 뇨·제점을 인식시킴으로써 북한

에도 통일의 ]/]吾직 장애게거의 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북한힝법상 인/보장의 AC·제점

-<+한이 1987년에 형]/]을 개정한 것은 19749 형]&1에 대한 이른바 정치형]첨 또는 반통

일직 형])]이리-는 111난을 t싯어니J(자 하는 의도를 답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하었듯이

종전에 이데올로기직 성힝·을 띠었던 
'

반혁멍범죄' 를 
'

벤-국가11]죄' 로 용어를 바꾸고, 비

민주적인 요소로 지목되어온 유추적용제도에 대하어 상세한 제한을 두는 등 개신핀 입뱁

태도를 보인 것에서 그러한 외도를 잇볼 수 있다. L(러니· 1987넌 헝법도 인핀침해적 요소롤

여진히 내Y하고 있다.

(2) 님-한의 국가보인-%과 북한헝)/1의 비교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범을 님-g대화와 3it (추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이라고 하고,

이와 A)-은 14은 북한에 존재하지 嗚'는다고 주장하먼시 국가보안71 친페를 주장하교 있다.

L-/.러q. 북한은 
;

조신로동당' 7/-약21- 형1%j에 빈·통원적이]L 빈·인骨적인 내용울 v-정히- 있

특히 북한헝보]상 33L정骨은 3 f가보안뱁에 비해 사헝 · 전재산 骨수 동으로 가중 처번하고

있으며, 디욱이 국기·보안]]t]상 치 ))l<d-정 이 없는 l% 1 1 에 대하이 이른비- 
'

민 해 방푸쟁울

%11·대하는 빔죄'(제52조-제田조)로 치1銳히-고 있다,

다음 북한형]/]은 국가보인-)/1상의 만국가사빔에 해당하는 l;
11·국가%죄(제44조-제55조)

에 관하어 규정하고 있다. 이吾 보오1, 북한제제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吾 반국 1·띰죄)

정하], %정처번도 사헝, 전제산 骨수 25 가혹하다. 디-A이 북한헝법은 
" 1%죄행위吾

겅우 형사뱁에 C:[I-와 권5같( 행위를 5Y-정한 조 항이 없을 떼에 는 종(와 위힘성으로 보아

가장 1 11슷한 행위를 31정한 조 항에 따라 처1끄한디"(제]0조)고 31-정하고 있어 유추해석을

인정힘으로써 교·대헝]/]의 기본윈칙인 죄헝 ]정주의骨 3'-시하)( 있고, 
"

반국기.빔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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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공소시효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제42조)고 규정하여 공소시

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

먼족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범죄'라는 개념에 의해 대남

적화 노 선에 반대하는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형법상 반국가범죄

에 해당하는 조항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규정보다 오히려 많으며 그 법정형도 가중되어

있다. 북한은 정치를 법보다 상위개념으로 
'

보고 형법상 반국가범죄를 적용하므로 자의적

해석에 의한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많다.

3. 국제인권규약과 북한법제의 상충문제 검토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는데, 6규약상 가입국간 상호간 고발

제도를 규정한 선택조항(제41조)과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의 청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B

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상 형식적 보고

서 제출의무만을 지고 있다(B규약 제40조). L-1욱이 북한은 UN 인권소위원회가 대북인권

개선 결의안을 가결한 데(1997. 8. 21)에 대해 B규약의 탈퇴를 선언하였다(1997. 8. 27)rn

이에 대해 제61차 인권이사회(1997. 10. 20-u. 7)는 
"

북한의 인권규약탈퇴는 인권규약

및 국제법에 의거하여 허용묄 수 없다"라는 공식입장을 채택하고(1997. 10. 29), 이를 UN

사무국과 북한에 통보하였다(1997. 10. 30). 이로써 북한의 B규약탈퇴는 국제사회에서 인

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B규약이행과 관련한 정기보고서의무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인권보고서 제출을 유도하여 인권개선을 도모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

이다.

북한법제에서 국제인권규약상 상충되는 내용을 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인권규약샹 상증되는 북한법저1 일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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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刺 (特 /;-,(相>·IId.1 1 l l

l l -밉 '荊"[굽緖"11 l..x,yI..2.制.l
l 사소송·/1 l 필요에 따른 중앙재핀·소 l 제14조 借 l 소 관할사건올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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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判써領까判 히 l l
l 제120조 3호 l 사업올 지도 l l l

l l
헌 1 중앙 판소 한 중앙 1 l

그 런데, 마르크스의 계급적 인권관에 따르면, 인류사회 자체의 계급적 성격상, 초

계급적 · 추상적 인성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인권은 그 본질상 계급적 성 격 에서 탈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의 관점에서 
"

인간의 본질은 개개인 고 유의

추상물이 아니며, 인간은 각종 사회관계의 총화,이고, 인간은 주관적으로는 이 러 한

사회관계를 초탈할 수 였을지 모르 지 만, 객관적 으로 경 제 범 주의 인격 화일 뿐이 다"

라고 지 적하였다. 278) 이 와 같이 마르크스는 인간을 오로지 사회 관계의 산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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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떼(에, 천부인권의 관넘을 억사유심 주의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브.인하고 있다.

중국의 법학자들도 권리는 국가가 제정한 힌])]과 법률이 叫인한 바에 따라 공밌이

어 이한 행위를 신헌할 수 있y 
「

가능성,일 뿐이 라고 한다. 279) 이왁 같이 초계급적

인 천부인권은 있合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니· Iq]외 게방정책의 추진과 c-1불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긴해가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 280) 損쩨, 인권은 유산계급적 인 것만은

아니머, A산계骨의 계·몽사상가·들이 인권과 신권, 인권과 특권은 상호대립되는 젓으로

파악한 것은 인규역사상 ·첫 번쩨의 위 데한 사상해방운동이 었으머,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하애서됴 인권은 적극적 인 의의를 갖는다는 실이다, 281) 둘쩨, 한겯음 더 나아

가, 유산게험·도 그 의 인권괸·을 가지 고. 있旻이 무신-계급도 자신의 인권관을 가져이·

하1il, 후자는 전자보다 더욹 진보적 이 고 숭고한 젓이 어야 할 7만 아니라 인빈의

이 의이1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는 싣이다. 282>

한편, 중국의 학자들이 인반적으로 가지 고 있,l·t· 국제]{]상의 인권개념은 집단인권

의 우위, 깅제적 권리의 우위 및 인권게<c]의 국가주권에의 종속성 骨이 라고 지 적 할

수 있다. 칫쩨, Ll-들이 밀하는 인권은 집딘7의에 기초한 것으로, 전통적 인 게인중심

적 이딘 인권게7] 서 집단인권을 포함하는 보다 . 넓은 게넘으i크 발전한 것이디-. 특히

식 민주의 통치 와 종족억 압의 사회 에서 억 입-닐-는 모든 인민과 민족의 자겯권은 국제
l/]상의 깅-행3(-t/] 이 리·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겅 제적 권 리와 겅 제적 보장이 개 인의 공민의 진리와 정치지 권리의 물질적

조건이자 기초라고 하여 인/실호1의 중조j울 경제적 · 사최적 권리의 방먼에 두고 있다,

톡히 강대국에 의 한 과거의 익<탈의 결과, 오늘M- 개발도상<f돌의 낙후성 이 가속화 
'

되 고 있으므로 t';f제적으로 32-징 제질서 를 타파하5< 공정하고 펑등한 신국제 경제질시

의 확립을 통하이 인권은 쟁취 될 수 있으며, 이 것은 오늘날의 인권발전의 특징 이자

진정 한 인VI의 실 헌에 필수적 인 빙-힝·이 라고 주장한다, 83)

9쩨, 서</·의 학자들은 인권은 초국가적 인 것으로 보)( 인권원칙과 주권원칙을 대

등한 지위 에 V어 국제사최가 간섭 할 수 있다는 주장하는데 반하여, 중국의 힉·자들

은 집 단적 인권이 아]J 개인의 인권은 주(d의 원칙보다 얼등한 위치에 있으머 3 러한

개 인의 인권의 보호는 일국의 국·1귀32-제 일 }이머 타국이나 책-제조직 이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84) 王鐵巖는 서</학자들의 소위 인권의 3제성은 인의 국제]相

주체셩을 인정하뇬 것으旦 인권위칙 과 국가주권원칙 이 상호대 ) 적 인 것 이라는 이 -浴

울 근거로' 한 것 이지 만, 인권과 5 f기-주권은 걸코 대 립적 인 것 이 아니 라 상호길힘-적

인 것 이]Il 인권의 원칙은 헌대국제 1/J의 가장 중요한 원칙 인 국가주권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개인의 인권은 국내 ]상의 것이지 j (제성을 갖지 않는다는 4이디-,
28曰)

w w w w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關 團 團 關 闢 團 團

w 

團 關 團

w 

團

278 ) W光泰, 中共法制論, (臺北: 臺濁商務[l]書館, 1900), . 2먼.

27% 張쇼, 大陸7)내)l]之現狀 · l'l.0題, (臺기5: 苗꾀!'法律出版社, 1988 ), . 2모1.

280 ) J<:鐵巖, 國際法, 여h京: 法律1:l:1版社, b81), . 268민.

281) ]L家)園, 1피(]爲%.,"PAJ積4기<是5姻%히聘)吸17J rJ %[," . IIc)>[ H A[1, d7y-r 4회 22 디 1'

2g2 ) 李·[準와/, 
"

園]/%E側[順)X,1稚 )<l%꾀17%5범귀." 」 111211億11際·e<dp. t:l](IS83), 93 - 1 1611J.

283) EL다 c/체리 인 짓욘 王4煥崩,, 
"

第<'[ Il.i:-W與國際法," l-Il國法學 %集, 第1}隣
)Id:, 1984), 413 - 4161<l:l 참조,

284) A %fp., d'6 )l(,i需, 
"

- ·!t:·命>)<l ·MI庫<L 171니ajo&J<Wi'A)<-J-(.>歷史船(.1詠

中國4d:會科/-'힙出版社, 1981 ). p,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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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믄

이러한 인권관은 북한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역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인권은 국가가 프로레타리아 계급에게 부여하는 공민의 권리일 뿐이지 프로 레타

리아계급에 대한 적에게까지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필 것

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측에서는 국제인권규약의 위반문제로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나, 그 들은 인권은 주권의 하위개념일 뿐이라는 전제하에 그러한 요구를

배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인권개선문제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면서 특히 NCO의 힘을 빌리는

빌헐갑 A필 모엄료합 
'以 

猛5/
박이 나올 수 있으므로 북한이 우리의 국가보안볍이나 기타 인권침해적 규정의 개정을

들고 나올 때 우리 측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요컨대,

낀 헛 V/ / V 힙訂
으로부터 저항만을 받게 될 것이다.

4.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낭북의 법령정비

'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제1부속합의서)

는 남북기본합의서의 
'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

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법률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C-1욱이 동 부속합의서는 제4조

에서 냠북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문제를 법률실무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의 국내적 실시 또는 시행을 위한 국내법령의 개정,

폐지 등의 후속적 입법의 보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률실무위원회 서의 의과정 서 남북관계전반 있 변화를 又 하면서

대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배치되는 국내법령 
'

의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한편으로 상호주의원칙을 기초로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기본

합의서의 북한내 실시 또는 시행을 위한 북한법령의 개정, 폐지 등의 후속적 입법조치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개선이 요구되는 북한외국인투자관련볍의 규정내용은 대단히 많다. 예컨대, 노동

자의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 북한측 인력알선기관과의 계약 내지 합의요구, 직업동맹조직

의 역할, 토지이용권매각시 토지임대기관의 우선매입권, 차회간접자본시설 건설비에 대한

토지개발비 명목의 토지임대료에의 포함, 토지임대기간 만료시 건물 기타 부속물의 무상

반환, 내수시장판매자금의 硬貨로의 태환불가, 외국인종업원 소득의 해외 송금한도(원칙

적으로 60%)제한, 북한보험의 강제 등을 비롯하여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규정상흘은 주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띤 것이라 할 것이며,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개혁 ·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그 개선여부와 수준이 결정될 것

이다.

285 ) 그도 엄중한 인권침 해행위 즉, 인종격 리(apartheid), 인종차별, 집단살해, 노 례 매 매, 난민

의 박해와 인질랍치 등 비 인도주의와 테 러활동은 이 미 공인된 국제범죄로서, 국내문제

가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책 임 을 회피 할 수 없다는 젓을 인정 하고 있다. 王鐵巖, 앞의

글, 269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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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

正한 힝·후 7>-북이 체걸하이이· 할 부속합의서로서 중요한 젓은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

보쟝헙정 그리고 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뵨윈칙을 정하는 협정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어러 가지 미 . 한 F·제들에 대해서는 납북한 당국이 합의서를 통해 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요망된다A<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각종 합의서의 틀 속에서 대북

'

겅힙은 이루어지이· 할 것이다, 님-북교(협 릭부속합의시 제1조 (11는 
"

남과 북은 겅제

:·7류와 힙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어 필요한 투지-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브[] 힙입 ]J []]'/' 끔
기-겯하다. 이러한 님-%간의 i-의서들은 하니·의 탈]적 틀로서 우리 당국의 대북투자관리에

효율성-% 부어하게 q는 것이다, 띠·라서 남북관계기- 진진도]E 경우, 이러한 다른 조항과

더-於어 q-북 당국간의 합의시의 헤석과 이행과 관린 분쟁해결조항을 수1-입하는 방향으로

7-도하A 것이 바람직하c]-A( 본다, 한펀, 우리 기 업 이 체결하는 대북투자게이)서에서1

반드시 님-북간의 각종 합의시에 따라 투자가 이 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어야 할

것이다.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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